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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일국양제'의 홍콩특별행정구 적용에 대한 법적 연구

-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국양제란, ‘일국(사회주의-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

에서 ‘두 제도(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가 공존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일국양제’ 통일원칙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였는데, 중국공산당 정부는 이론적 및 추상적

인 단계에서 이를 평화통일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

유로 일국양제는 결국 홍콩(1997)지역에 가장 먼저 적용 및 실시되었

다. 그 과정에서 일국양제 정책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최종 법제화

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

가 설치되었다. 또한「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도 중국 최고입법기관

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및 시행되었다. 여기서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성적 격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무는 본 기본법을 근거로 처리한다

고 규정되었다. 이로써 중앙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한(행정관리권,

입법권과 사법권 및 종심권)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홍콩은 기존 자

본주의 제도와 법체계를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홍콩의 외교권과 국방권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권한은 모두 중앙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

특별행정구는 어디까지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특수

한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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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단일제 국가인 중국에 있어 홍콩

특별행정구 설치와 기본법의 제정은 중국의 전통적인 헌법이론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으로부

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지방정부이며, 홍

콩특별행정구의 권한범위는 중국대륙의 일반 지방정부보다 크고 중앙

정부의 권한보다 작다. 일국양제 나아가 홍콩기본법의 안정적인 실행

을 보장하려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일국양제’로 인해 중국 헌법상 국

가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관계는 어떠

한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홍콩기본법상 중앙의 권한 및 홍콩

특별행정구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리 및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을 총 5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과 특구별

행정구의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먼저 ‘일국양제’ 정책의

형성과 그 주요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홍콩과 마카

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일국양제’ 정책이 법제화로 이어졌

고, 그 결과 헌법에 근거하여 중국에 특별행정구가 설치되었으며 잇

따라 특별행정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홍콩 및 마카오의 헌법적 지위

가 형성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런 헌법적 변화는 중앙

과 특별행정구의 관계에 변화를 주었으므로 중국헌법과 특별해정구기

본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

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 구분의 기준을 살펴보았고, 해당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의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을 분석 및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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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국양제’ 하에 제정된 ‘홍콩기본법’상 중앙과 홍콩특별

행정구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

제점들이 발견되어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헌법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의 적용문제이다. 헌법학적으로 보았을 때,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헌

법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중국헌법의 모든 조항이 홍

콩특별행정구에 적용 된다면 결국 일국양제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헌법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적용여부

에 대한 헌법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만 보았을 때 홍콩

기본법은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여 지며 이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홍콩기본법상 중앙과 홍콩의 권한 배분 문제이다. 홍콩기본법

에 따르면 외교권, 군사권 등은 중앙에 귀속된다고 명료하나 해당 기

본법에 대한 해석권한의 배분은 이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본법 해석권한 문제를 둘러싼 분쟁들이 수차례 발

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과 홍콩의 권한

배분 문제 중에서도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

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일국양제 실행은 긍정적

인 측면도 있다. 첫째,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 따라 대외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즉 단독으로 세계 각국 또는

관련 국제조직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

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

의 지속적인 번영과 경제발전을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홍

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의 법정화폐를 계속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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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홍콩의 화폐 발행 권한을 기본법에 규정하였다. 이는 홍콩특별

행정구가 계속하여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그 위상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대만통일에 있어서도 통일정책은 분명히 ‘일국양제’로 추

진될 것이다. 따라서 홍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대만에 투

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대만통일에 ‘일국양제’를 제대로 적

용하려면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기한 문제점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방

안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가

능성을 열어 놓고 볼 때 남한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실시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법적 문제들을 숙지하여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방안 수립과

통일정책의 추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일국양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중앙정부, 고도자치, 행정권, 입법권, 독립

된 사법권, 종심법원, 해석권.

학 번: 2010-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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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중국1)의 역사는 통일과 분단이 반복되어 온 역사이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들의 영토확장으로 인해 중국 청나라는 영국, 포르투갈 정

부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면서 홍콩, 마카오를 각 침탈당하였다. 1949

년 10월 1일 창건된 중화인민공화국은 과거 청나라가 영국, 포르투갈

과 체결한 모든 조약이 불평등조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홍콩

과 마카오의 주권을 반드시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

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통일문제 해결 또한 민족적 과제로

선포하면서 정책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입

장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대륙과 장기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이에 익숙해진 홍콩과 마카오, 대만이 통일된다면 통일 이후

그 전까지 자본주의를 실시하던 지역에 대해 어떠한 관리 및 통치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 지 여부가 당면 과제가 되었다.

1982년 덩샤오핑 정부는 통일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제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라는 방침으로 홍콩과 마카오, 대

만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이 방침은 중국의 統一大

業을 이루는 기본국책으로 자리를 잡는다.

1)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 ‘중국’, ‘중국대륙’, ‘중국내지’, ‘중화인민공화국’ 등
용어를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1949년 10월 1일에 설립된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즉, ‘지금의 중국’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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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일국양제’는 이질적인 두 제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합시킨 성공적인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법학적 시각에서 보면 통일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구성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방안의 수립과 통일정책의 법제화 및 그 집행과 관련되는 국가기

관의 작용은 인민 생활의 최고 가치 규범인 헌법 규범에 바탕을 두고

이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덩샤오핑 정부는 일국양제에 대하여 단

순한 이론적·정책적 구상을 넘어 실제 법률로서 활용하여 홍콩과 마

카오의 법적지위2)를 구체화하였는데 그 근거를 「중화인민공화국 헌

법」3) 제31조4)에 두었다.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의 특별행정구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아 중국 지방정부 중 하나로

서 중앙인민정부에 직속(直屬)되었다. 그러나 일국양제에 의해 홍콩특

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기존의 자본주의제도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중국대륙의 사회주의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다는 전제 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서로 다

른 두 개의 체제가 평화 공존하는 특수한 지위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중화

2)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序言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하나의 성급지방으로 보아 대만성(臺灣省)으로 칭하고 있다. 향후, 중
국은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회수했던 방식대로 대만의 대만특
별행정구로서의 지위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周建闽，“一国两制方针与台湾及两岸关
系新闻报道研究”，新闻与传播研究（1995.01），62-66면 참조.

3) 본 논문에서「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이하 「중국헌법」으로 약칭하겠다.

4) 중국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
서 실행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国家必
要时得设立特别行政区。在特别行政区内实行的制度按照具体情况由全国人民代表大会以
法律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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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

法)」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

門特別行政區基本法)」5)을 각각 제정하여 홍콩과 마카오에 중국의 특

수한 지방정부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이로써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반 지방정부와 달리 「특별행정구기본

법」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외교권과 군사

권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

(終審權)을 직접 행사하게 되었다.6) 이는 평화공존의 “양제”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일제 국가인 중국의 입장에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설치

는 사회주의 중국 국가구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자 변화이며, 또 특

별행정구기본법의 제정은 중국의 헌법학적 이론에 대한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傳統的 헌법학에서는 국가를 그 국가형태에 따라 단일국

가와 연방제국가, 복합제(複合制)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기준

은 대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권한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중앙과 지방의 직권분할(職權分割) 여부에 따라 국가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중앙정부의 권한보다

크면 그 국가는 연방제 국가이고, 반대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

권한보다 크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

별행정구는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중앙에 직속(直屬)되어 있지

만 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고도 자치의 권한은 일반 연방제국가의

5) 본 논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이하, 「홍콩기본법」으로
약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을 이하, 「마카오기본법」으로
약칭하겠다.

6) 홍콩(마카오)기본법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에 본법의 규
정에 따라 고도자치를 시행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
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全国人民代表大会授权香港特别行政区依照本法的规定实行高
度自治，享有行政管理权、立法权、独立的司法权和终审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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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支邦國)의 권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전통적

헌법학 이론에 대한 도전이자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7)

본 논문은 주로 홍콩특별행정구를 중심으로 일국양제 정책 하에서

중앙8)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정부

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25년 동안 일국양제 정책을 시행하

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홍콩기본법을 제정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다스

렸는데, 그 기간 동안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에 다양한 법적 쟁점

들이 제기되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종래 중국은 모든 권한이 중앙

에 집중되는 단일제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행정구의 설

치와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제정은 중국 사회주의 헌법 이론에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 권한 범위는 중국대륙의 일반 성, 자치

구, 직할시보다는 크고 중앙정부보다는 작다. 결국, 일국양제 하에서

의 특별행정구기본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

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일국양제로 인해 중국 헌법상 국가구조에 어떤 변화

가 나타났는지,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 다시 말해, 특별

행정구와 중국대륙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7) 王振民，中央與特別行政區關係，清華大學出版社，2002. 3-4면 참조.

8) 중앙이란, 중앙국가기구(中央國家機構)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
민대표대회(중국헌법 제57조) ②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중국헌법 제58조) ③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 즉, 중앙정부(중국헌법 제85조) ④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중국헌법 제128조)과 최고인민검찰원(중국헌법 제134조) ⑤
최고법률감독기관인 감찰위원회(监督机关)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고재판
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구를 중앙이라고 말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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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국양제 하에서 제정된 특

별행정구기본법상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권한을 자세히 정리, 분석하

여 쟁점을 찾아내는 것은, 향후 일국양제에 의한 대만통일 실현에 시

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처음에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통일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나 역사적 시간순서에 따라

부득이 홍콩에 우선 적용되었고 이어서 마카오에 적용되었다. 비록

일국양제 통일정책의 시작 자체는 대만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대만만이

아니라 홍콩, 마카오까지 모두 다 포함하여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양

제’를 실행하고자 한 통일방안이 된 것이다. 애당초 중국은 일국양제

를 향후 대만과의 통일방안으로만 제시했을 뿐으로 이를 실시하기 위

한 구체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경우 대만과 달리 급박하게 통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일국양제 통일정책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그 과정에

서 홍콩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정부는 오랜 기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 온 홍콩주민들의

정서와 홍콩의 특수한 역사, 반환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

반 홍콩 사회체제에 혼란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홍콩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를 전제로 중국정부는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영국정부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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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문제에 관한 중국과 영국공동연합성명(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英國政

府關與香港問題的聯合聲明)」9)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중·영공동연합

성명」은 중국과 영국, 즉 국가 대 국가의 공동연합성명으로 조약으

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영공동연합성명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대한 것이었

다. 그 핵심내용은 중국정부가 홍콩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997년 7월 1일자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시기에 맞추어 중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홍콩기본법을

제정하며, 본 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대륙의 사회

주의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홍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본주

의 제도와 방식을 50년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10)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최고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가 운영되

기 시작했다. 여기서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헌법적 성격

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는 홍콩기본법을 근거로 처리되었다.11) 특히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으로부터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 즉 행정권, 입

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모두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

9) 「홍콩문제에 관한 중국과 영국의 연합성명(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英國政府關與香港問
題的聯合聲明)」을 이하,「중·영연합성명」으로 약칭한다.

10) 홍콩기본법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
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香港特别行政区不
实行社会主义制度和政策，保持原有的资本主义制度和生活方式，五十年不变).

11) 홍콩기본법 제11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사회·경제제도를 포
함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장에 관한 제도, 행
정관리·입법과 사법방면의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三十一条，香港特别行政区的制度和政策，包括社会、经
济制度，有关保障居民的基本权利和自由的制度，行政管理、立法和司法方面的制度，以
及有关政策，均以本法的规定为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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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홍콩특별행정구

도 중국대륙 내의 일반 성, 자치구, 직할시와 같이 중국의 국가구조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최고행정기관인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통치 및

관리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행정구에 부여한 고도

의 자치권은 중국대륙에 속한 다른 지방정부의 권한과는 명확히 구별

된다. 중국은 하나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단일제 국가이다. 그러나 홍

콩기본법상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고도자치 권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는 전통적인 단일제 국가

안에서 형성되는 권한 배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는

전통적 헌법학 이론에 대한 변화이자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 설정 측면에

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일국양제에 의해 국가구

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고, 기존 중국헌법 이론은 홍콩특별행정구

의 설치 및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특별행정구 설립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이고, 중앙과 특별행정구

의 관계를 어떻게 확정해야 하며, 그 권한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홍콩기본

법상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해보면 결국 위 문제의식은 모두 중앙과 특별

행정구의 관계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

고 중앙과 홍콩 사이의 관계 전반을 정리, 분석해보면, 25년이라는 시

간 동안 일국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사이에서

나타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국양제를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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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홍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홍콩특별

행정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홍콩기본법상 중앙의 권한과 홍

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국양제는 비

록 대만통일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서 내세워 표방한 것인 만큼 당초

평화통일정책을 제시할 때에는 홍콩과 마카오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

으나, 일국양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법제화한 최초의 사례가 홍

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분석은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홍콩

에서의 일국양제 적용이 잇따른 마카오와의 통일과 법제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실험적 결과 자체가 최초의 사

례로서 추후 대만과의 통일을 논의할 때에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

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홍콩의 사례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들이 그대

로 대만의 경우에도 투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기한 쟁점들이 앞으로의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

화되어 나아갈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한 역시 통일이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잠정적으로 과도기를 보내거나 남북한의 체제가 공존하

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는 측면

에서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시행된 모든 과정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립과 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써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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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일국양제’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관한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총 5장으로 나뉜다. 각 장·절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일국양제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장이다. 본 장에서는

일국양제 형성배경과 일국양제의 개념 요소 및 주요내용을 정리하였

다. 특히 일국양제의 법적함의를 서술하였는데 이는 뒷장에서 서술하

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뒷받침 되는 개념을 총론적 의미로 제기하였

다. 더 나아가 일국양제와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것에 의미를 두었다.

제3장에서는 일국양제 법제화 과정과 특별행정구 설치에 대한 내용

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

에서 일국양제 정책이 법제화되었고, 그 결과 헌법에 근거하여 중국

에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치되었으며 이어 홍콩특

별행정구기본법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홍콩과 마카

오의 특수한 헌법적 지위가 형성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반 과

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1절에서는 일국양제의 법제화 실현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일국양제의 법제화는 주로 중국헌법, 공동연합성명 특

별행정구기본법에서 나타나므로 그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일국양제의

헌법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분석한다. 후술할 중앙과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서 우선 특별행

정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3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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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와 그 관계에 대해 분석하며, 제4절에

서는 앞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정리 및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과 홍콩

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

장이라 할 수 있다. 제1절에서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설정

의 기본원칙과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홍콩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을 구체적으

로 정리한 다음 분석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4

절에서는 홍콩기본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홍콩특별행정구 법

원의 해석권 충돌문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에 있어 기존의 다른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

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일국양제

에 관한 연구는 중국과 대만이 통일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에 대한 정치적 또는 이론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헌법학적 시각에

서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법적 관계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논문은 현재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

한 점에서 본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국양제를

법제화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가 바로 홍콩이다. 중국은 일

국양제 정책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홍콩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일국양

제가 헌법과 홍콩기본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중앙과 홍콩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등에 대해 홍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제화된 일국양제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서 25년간 실행되어온 과정과 문제점들을 정리한다면 향후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더 깊이 검토하는 데에 밑거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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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국양제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일국양제의 형성 배경

1. 국내적 배경

무릇 ‘통일국가’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나라라면 어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통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 통일의 실현이 경제

발전과 국력증강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적 안보와 행복한 생활을 누

릴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대만과의 통일을 국정과제

로 삼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갖은 고통을 겪었고 분단과 통일을 반복했던 국가이다. 그

러므로 예로부터 중국인은 국가의 통일을 갈망하며 하나의 중화민족

을 꿈꿔왔던 민족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10월 1일자로 중국대륙에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중화인민

공화국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전부터 중국의 영토였던 홍콩과 마카

오, 대만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비록 각 지역별 분단의

배경은 다를 수 있으나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이루려는 뜻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다. 중국정부는 중국헌법 서언(序言)에 “조국통

일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신성한 과제”라고 규정하였으며12) ‘평화

통일의 원칙’과 ‘대립통일의 원칙’을 통일 원칙의 기준으로 두고 통일

12) 중국헌법 서언: (전략)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
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후략).(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土的一部分。完成统一祖国的大业是包括
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神圣职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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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13) 그 결과 덩샤오핑은 ‘일국양제’, 즉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라는 평화적 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이

는 비록 대만통일을 목표로 두고 제기한 정책이었으나, 시기적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반환 문제가 먼저 대두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일국양제’ 평화통일정책이 먼저 적용되었고, 그 과

정에서 ‘일국양제’가 단순히 이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법제화되는 단계에까지 발전하였다.14) 즉 중국은 1982년

헌법개정을 통해 ‘특별행정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1984년 12

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홍콩 반환에 관한 합의인 ‘중·영공

동연합성명’15)을 체결하였으며,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제3차 회의에서 ‘홍콩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인 1997년 7월

1일에 비로소 홍콩을 반환받았다. 마카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87

년 4월 13일 ‘중·포공동연합성명’의 체결에 이어 1993년 3월 31일 제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마카오기본법’을 통과시킨 이후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를 반환받았다. 비록 아직까지는 대만과의

통일문제가 미해결 국정과제로 남아 있으나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여전히 ‘일국양제’ 평화통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단지 여러 가

지 정치적, 국제적인 원인으로 정책실현 및 통일이 다소 늦춰지고 있

을 뿐이다.16)

13) 文俊朝, "中国의 「一国两制论」과 1997年이후 홍콩法制"， 研究报告, 1992-6, 3-4면
참조.

14) 吴俊辉，“一国两制法制实践对法律发展的促进作用”，法制与社会，2019-8，1-2면 참
조. 陈林，“论邓小平对1982年修宪的历史贡献”，天津商业大学，硕士论文，2018. 23-26
면 참조.

15) 영문명칭: Joint Declaration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s: https://treaties.un.org/Pages/showDetails.aspx?objid=08000002800d4d6e
방문날짜: 2022.12.22.

16) 田飞龙, "一国两制的香港样本、法理要义与发展前景——对习近平总书记在香港回归25
周年大会上重要讲话的理论解读" , 统一战线学研究, 2022-6, 84-86면 참조. 张仕荣，“坚
持和完善“一国两制”推进祖国统一大业” ，中国党政干部论坛， 2022-11，123-129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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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 평화통일 정책의 제정은 현대 중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법제사에서도 하나

의 창조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17) 다시 말하면 일국양제는 이전

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법질서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단일제

국가에서, 자본주의 법질서를 수용하여 이를 함께 하나의 국가 안에

서 병존시키는 체제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제

도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일국양제에 의한 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의 형성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항구적인 의의가 있음은 물론 기존

의 중국 헌법학 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국양제는 중국의 특별행정구 설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와 특

별행정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 이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1) 마오쩌둥 정부의 통일정책

가. 무력통일정책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은 두 가지 국

가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국가경제를 회복하여 발전시키

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조국통

일 문제와 관련하여 마오쩌둥 정부는 반드시 무력통일로 대만을 해방

할 것을 선언하면서 무력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마오쩌둥 정부

조.

17) 刘欢,陈舒,周文其, "对“一国两制”香港实践规律性特征的科学认识(权威专家谈深入学习领
会习近平主席重要讲话)", 新华每日电讯(中央级), 2022-7, 1-2면 참조. 刘林波（国务院
港澳事务办公室 港澳研究所），“论“一国两制”下香港民主发展的评价标准”，统一战线学
研究， 2022-6， 1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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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공내전(国共内战)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에 대해서는 대만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인식하였고, 또 미국이 대만을 비롯하여

중국의 다른 영토를 침범할 것에 대한 방위정책으로써 무력통일을 강

조하였다.18) 마오쩌둥 정부는 제1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

政治協商會議)에서 헌법적 성격을 띤 임시헌법인 「중화인민정치협상

회의 공동강령(共同綱領)」을 제정하여 대만을 비롯한 해남도, 티베트

등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및 통일의 의지를 무력통일정책으로 규범화

하였다.19) 헌법적 근거로는「공동강령」제2조“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

민정부는 반드시 인민해방전쟁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체 중국의 영토

를 해방시켜 중국통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20)

18) 蔡定劍，憲法精講，（北京，法律出版社，2006），43면 참조.

19) 비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초대 헌법(1954년헌법)이 제정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중국에는 헌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憲法典 형태의 법률이 없었
을 뿐 헌법 기능을 수행하는 규범으로서「공동강령」과 「중앙인민정부조직법(中央人
民政府組織法)」이 존재하였다. 「공동강령」은 대체로 헌법의 서문과 총칙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성격, 정권기구(政權機關), 군사제도,
경제, 문화교육 및 민족과 외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은 주로
국가기구(國家機構)에 관한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蔡定劍，憲法精講，（北京，法
律出版社，2006），18면 참조.

20) 공산당 정부는 1951년 무력으로 티베트(西藏) 지역을 해방시켰고 이어서 대만을 비
롯한 홍콩 및 마카오 등 지역도 함께 통일하려고 하였다. 1951년 5월 23일, 중앙인민
정부와 서장지방정부는 북경에서 「서장지역의 평화적 해방에 대한 중앙인민정부와
서장지방정부 협의(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를 제
정하였다. 「협의(協議)」는 전체 17개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내용을 보면, 서장인민은
단결하여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서장에서 추방하고 조국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간
다. 서장 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의 서장에 대한 진입을 적극 협조하여 국방을 공고히
한다. 중앙인민정부의 통일지도 하에 서장 인민은 민족구역 자치를 실행할 권리를 가
진다. 서장의 현행 정치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달라이라마의 고유의 지위와 직권을 그
대로 하며 서장인민들의 종교신앙과 풍속습관을 존중한다. 서장민족의 언어와 문자
및 교육을 그대로 두어 발전시키며 서장의 각급 관리인들은 평상시대로 공직에 종사
하고, 해방군은 서장 지역에서 상술한 정책을 준수하며 중앙인민정부는 서장지역의
모든 대외사무를 일괄적으로 관리 및 처리한다. 본 「협의」 내용에 따라 1951년 10
월 26일 중국 공산당 정부는 서장지역을 완전히 중국에 귀속시켰다.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西藏的主權歸屬與人權狀況」, (北京: 1992.9),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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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이 1954년 9월 20일 전

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비록 '54년 헌

법에서 ‘무력통일’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나 헌법 서언

에서 “(전략) 대·내외의 적들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인민

민주통일전선은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규정하였

는데 이는 국민당과 투쟁 중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1) 또한 제4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공

업화 및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

을 국가목표로 규정하였다. 이는 대만지역을 무력으로 해방하여 중국

을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9조의 “(전

략) 반역·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며, 모든 매국노와 반혁명자를 처벌한

다”라는 규정은 마오쩌둥 정부가 대만을 반혁명적 단체, 즉 불법단체

로 인식하여 무력통일만이 대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고 보았고 동시에 통일 중국은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이어야 함을 강

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만 금문도(金門島, 1954), 마주도(馬祖島,

1955), 팽호열도(澎湖列島, 1958) 폭격 사건이 무력통일정책의 예시였

다. 이와 같이 중국은 몇 번의 군사적 전쟁을 벌여 대만해방을 시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무력해방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되기 시

작하였다.

한편, 이후 세계는 평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각 나라는 자국의 경제

회복과 발전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新중국도 ‘제1차 5개년계획(第一

個五年計劃)’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개조에 착수하였다. 마오쩌둥 정

부도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무력통일에서 평화통일로 정

책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대만에 통일전담

기구 설치함으로써 대만과의 평화적 우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

21) 蔡定劍，憲法精講，法律出版社，2006，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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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22) 하지만 공산당 정부 내부의 정치투쟁이 1966년부터

10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은 대만해방 정책

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국 헌법은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서 1975년에 좌편향의 바람을 타고 개정되었으나 통일과 관련하여 특

별히 신설, 수정된 조항은 없었고 '54년 헌법'에서부터 규정된 내용

이 동일하게 '75년 헌법' 제14조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회주의 국

가만을 통일국가로 허용하겠다는 헌법상의 통일원칙이 견지되었다.23)

나. 일강사목(一綱四目) 통일정책

중국정부는 여러 가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무력으로 대만을 해

방하고자 했던 종전의 무력통일정책에서 평화적 통일정책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마오쩌둥을 핵심으

로 하는 제1대 중앙 지도자들은 평화적 방식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제도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구상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24) 1955년 중국의 제1대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미국

군대가 대만 및 대만해협에서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대만과의 평화적

해방 가능성 원칙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평화적 방식으로 대만문제

22) 1957년 4월, 마오쩌둥 공산당 정부와 쟝제스 국민당 정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대만의 평화적 해방’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핵심내용으로
① 양당은 대등한 자격으로 평화통일 협상을 진행한다. ② 중국은 단일제 국가이며
대만은 중국정부가 통괄하는 자치구이다. ③ 쟝제스가 대만 자치구의 정무(政務)를
맡는다. ④ 국민당은 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정치지도자회의 및 기타 국정회의에 참석
한다 등이 있다. 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编.毛泽东同志论统一战线. 北京：中共中央统
一战线工作部编印，1961.

23) 75헌법 제14조는 “국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일체의 반역적·반혁명적 활동을
진압하며, 일체의 매국자와 반혁명분자를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5헌법은 1975
년 1월 17일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4) 潘鈜, “從‘一綱四目’到‘一國兩制’ - 毛澤東和平解放臺灣戰略和鄧小平對它的發展 -” ，
上海交通大學黨史校史研究室, 2009.11, 5-6면 참조. 法務部,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
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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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5) 마오쩌둥 정부는 1958년

10월 6일 대만에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보내

어 새로운 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

구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할 뿐 두 개의 중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조국통일을 완수함은 중국의 신성한 임무이기에 공산당과

국민당은 협상을 통해 대만해방에 대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그리고 대만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정(內政)과 외교(外交)는 확실

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해

협을 점령한 이후부터 중화민족 간의 문제를 격화시키고 갈등을 초래

한 장본인으로 대륙과 대만의 공공의 적임을 강조하였다.26) 마오쩌둥

정부의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의 공표는 대만통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시도로써 첫 번째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1960년 저우언라이 총리는 마오쩌둥이 발표한 「대만동포에

게 고하는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령의 성격을 가진 첫 번째 평화

통일정책인 ‘일강사목(一綱四目)’을 발표하였다. 일강(一綱)이란 대만

은 반드시 중국에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

칙에 근거하여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대만의 주권 역시 중화인민

공화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결국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어야

만 함을 강조한 것이다. 사목(四目)이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본으

25) 1956년 6월 28일, 중국 정부는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대만의 평화
적 해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① 대만의 국민당 군정인사(軍政人員)들
은 언제라도 대륙의 친척과 자유롭게 연락·방문할 수 있으며, 대륙의 각 급 인민정부
는 그들의 친척방문에 대한 편의와 협조를 보장한다. ② 대만의 국민당 인사들 중에
대만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주고, 평
화통일을 위해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응하는 보장과 지위를 부여한다. ③ ‘愛國一家,
즉 ’하나의 중국’은 변함없다. ④ 대만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대만의 체제는 그
대로 둘 것이나 중국 정부의 관할 하의 자치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등이
있다. 王鳳超,「一國兩制的理論與實踐」,（經濟科學出版社，1998), 19면 참조.

26) 김옥준, “마오저둥 시기의 통일정책”,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4호(2010), 132면 참
조. 中共中央文獻研究室, 毛澤東文集（第七卷）, 人民出版社，1999, 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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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구체적인 통일정책 추진방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대만이 중국에 통일된 이후 외교는 반드시 중국의 중앙정부에 귀

속되며 국민당 쟝제스 정부는 그 외의 대만의 모든 군사·정치·인사

등을 결정한다. 둘째, 중국의 중앙정부는 대만의 군사·정치 및 경제건

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셋째, 대만에 대한 사회주의 개혁은 뒤

로 미루되 개혁에 관해서는 쟝제스의 의견에 따라 협상 후 결정한다.

넷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27) 일강사

목의 통일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하여 일국일제(一国一制)

의 통일중국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즉, 일국일제를 전제로 대만에 대

해서는 중국의 지방정부로서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하지

만 대만정부의 입장에서 이 정책은 다소 일방적인 것이었으므로 이를

수용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일강사목 통일정책은

종래 무력통일만을 고집했던 중국 정부가 평화통일정책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로 이해되고 있으며, 나아

가 추후 덩샤오핑의 일국양제의 통일정책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도 정책적 가치를 가졌다고 평가되고 있다.28)

(2) 덩샤오핑 정부의 통일정책

가. 1979년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중국정부는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은 이후인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건설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무력에

27) 김옥준, “마오저둥 시기의 통일정책”,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0, 132면 참조.
張亞中․李英明, 中國大陸與兩岸關係槪論, 生智文化事業有限公司, 2003, 208면 참조.

28) 薛冠儒, "浅析邓小平国家统一理论", 商业文化, 2011-10, 295-296면 참조. 周恩来, 周恩
来选集（下卷）人民出版社, 1984.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周恩来年谱（1949-1976) (上
卷), 中央文献出版社,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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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대만해방정책을 버리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정책을 추진하

였다.29)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

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 평화통

일을 위해 양안의 군사대결 및 분열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과

대만의 현존 사회 경제체제를 존중함을 강조하면서 ‘3통4류(3通4流)’

를 통한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실행하고자 한 것이었다.30) 3통(3通)은

중국대륙과 대만 사이에 우편, 상업, 교통이 자유롭게 통하도록 하기

위한 통우·통상·통항(通郵·通商·通航)을, 4류(4流)는 학술·문화·체육·과

학기술의 네 영역에서의 교류(交流)를 말한다.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의 3통4류는 중국이 당시 국내·외의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대

29) 덩샤오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대내외적 정책은 물론 경제 및 정치적인 면에
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덩샤오핑은 국가의 평화는 경제발전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라 공언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며, 경제가 번영하고, 국민의 생활
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제2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목표라고 명시하였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방의 전제
조건으로써 중국인민들의 사상에 먼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덩샤오
핑은 중국이 오랫동안 정치권력의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으나 지금은 중국이 있는 그
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등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실
사구시(實事求是)’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마오쩌둥 정부의 극좌사상의 지
배에서 벗어나 실제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은 현대화 건설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對內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대외개방을 통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적대적인 대만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농업·공업·국방·과
학기술의 4개 부문을 현대화 건설의 최우선 정책으로 확정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
한 의식형태도 과거 적대적인 의식으로부터 수긍하는 의식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옥준, “등소평의 일국양제 통일방안 확립과정과 함의”, 중국학논총 제32기,2011,
126-127면. 문흥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폴리테이아, 2007, 90면 참조.

30)「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변함없이 ‘하나의 중
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이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중국 정부는 모든 현실
을 고려하여 중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만의 각 계층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 합리적인 정책과 방법으로 대만 주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둘째, 대만국민과 대만 정부는 중화민족 이익에 초점을 두고
통일과업에 힘쓸 것을 바라며, 셋째, 금문도(金門島)에서의 지난 20년간의 전쟁을 중
지하고 양안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이며, 넷째, ‘3통4류’
를 통한 평화통일을 진행한다.. 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大常委會, 告臺灣同胞書 ,新華月
報 1979年11月號，第411期, 10-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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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과의 통일에 대해 새로이 제시한 중요한 선언이었고 중국과 대만의

교류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31) 이런 변화는

1978년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78년 헌법'은 서언에서 “대

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고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켜 통일조국의 대

업을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헌법에 명문

화하였다. 다만 ‘대만을 해방시킨다’라는 표현을 여전히 유지하였다.32)

한편, 서언에 “중국은 주권과 영토완정의 상호존중·상호불침·상호내정

불간섭·호폐평등·평화공존 등 5개 원칙 기초를 토대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건립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여 영토조항과 국제평화주의를

종합한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하였다. 이는 대만과의 통일문제는 중국

의 내정(內政)문제이므로 중국내정에 대한 불간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78년 헌법도 “종전의 헌법 규정과 마찬가

지로 통일중국은 사회주의만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79년 1월 1일 중국 정부가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한 이

후 2월, 덩샤오핑은 미국 방문 중 국회 회견에서 중국은 더는 ‘대만해

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고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하면 대만의 현실과 현행 제도를 존중할 의사를 밝혔으며 대만이

사용하고 있는 ‘중화민국(中華民國)’ 국호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자

치정부’로 바꿀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대만 특별행정

구 수립에 대한 희망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3) 하지만

31) 손한기,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고찰”,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2017), 12면 참조.

32) 대만지역을 통일대상으로 명시하면서 대만지역을 중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헌법에 규
정한 것은「78헌법」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54헌법」,「75헌법」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해방’이라는 용어는 1982년 헌법에
서 비로소 삭제된다.

33) 全国人大常委会《告台湾同胞书》(1979年1月1日)， 全国人大常委会《告台湾同胞书》
(1979年1月1日) (www.gov.cn)，杨亲华，"叶剑英有关和平统一台湾的九条方针政策是这
样诞生的（中）"，统一论坛，2022-01， 77-7면 참조.

http://www.gov.cn/test/2006-02/28/content_2132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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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만 해도 대만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국양제’ 정책 구상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덩샤오핑 정부

의 이와 같은 정책은 홍콩·마카오, 대만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34)

나. 예지엔잉의 「평화통일, 9개조항 방침」

1981년 9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예지엔잉(葉

劍英)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상호평등을 기초로 하는 제3차 국

공합작을 제의하면서 통일문제에 관한「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9개

조항 방침(關於臺灣迴歸祖國實現和平統一的方針政策)」을 발표하였

다.35) 본 방침은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제시한 ‘3통4류’의

내용과 과거에 중국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처음으로 ‘특별행정구’ 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36) 본 방침의 핵심내용은 통일이 이

루어지면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현재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것

이다.37) 이 방침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제도’를 설명

34) 宦國蒼, “北京調整對臺灣政策”, 九十年代, 1986.3. 44-47면 참조.

35) 中国中共党史学会编．中国共产党历史系列辞典, 中共党史出版社, 2019. 85면 참조.

36) 大公報, “葉劍英向臺灣當局提九點方案對等談判實行第三次國共合作”, 1981-01.

37) 예지엔잉의 「평화통일, 9조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화민족이 분열된 불
신한 국면을 하루 빨리 청산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대등한 입장에서 담
판을 거행하고 제3차 합작을 실행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공통으로 완성할 것을 건의
한다. 제3차 국공합작을 위하여 쌍방에서 대표를 파견한다. ② 양안의 인민들을 위하
여 서신교환, 가족상봉, 무역교류 등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한다. 따라서 학술
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의 편의제공을 위해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③ 통일이 실현
된 이후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군사권을 보유하
며 중앙정부는 대만지방정부의 사무를 간섭하지 않는다. ④ 대만의 현행 사회체제·경
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보장하며, 외국과의 경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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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주권국가인 중국 대륙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만은 중국의 특별 지방정부로서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의미로 “일국양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본 방침을 통해 결과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

부분이라는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부문제이며

그 어떤 국가도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대외적으

로 확고한 통일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하여 대만과 무기매매 등 교류를 확대하지 말 것을 표명

하면서 ‘하나의 중국론(一個中國論)’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

었다.38) 예지엔잉의 「평화통일 9개조항 방침」은 대만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서 기본방침으로 확정되었고 동시에 ‘특별행정구’ 명칭을

처음으로 등장시켰으며 간접적으로 ‘일국양제’ 개념 역시 언급하였다.

다. 덩샤오핑의 「평화통일, 6개조항 구체적구상」

1982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

면서 '82년 헌법이 시행되었다. 덩샤오핑은 예지엔잉의 「9개조항 방

침」의 골자를 바탕으로 하여 1983년 6월「중국대륙과 대만의 평화통

일 실현을 위한 6개조 구체적 구상(實現臺灣和祖國大陸和平統一的六

條具體構想)」을 제시하였다. 덩샤오핑의 ‘6개 구체적 구상’은 대만과

의 통일 이후에 적용될 통일원칙이라 할 수 있었다.39) 그 핵심내용을

화교류를 허용한다. ⑤ 대만당국자(臺灣當局者) 및 각계 대표인사들이 중앙정부에 참
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⑥ 대만의 재정 곤란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것을 보장
한다. ⑦ 대만주민의 대륙이주와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⑧ 대만기업의 대륙투자 허용
및 합법적인 權益·利潤을 보장한다. ⑨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들의 책임
이고 대만의 각 민족·각계 인사 및 민중단체들의 각종 建議와 國是에 관한 논의를 환
영한다. 大公報, “葉劍英向臺灣當局提九點方案對等談判實行第三次國共合作”, 1981-01.
杨亲华，"叶剑英有关和平统一台湾的九条方针政策是这样诞生的（上）"，统一论坛，
2021-12，74-76면 참조.

38) 刘相平, "对一国两制台湾方案几个问题的思考", 台海研究. 2019-04, 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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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완전한 자치권을 향유하고 대만

의 체제는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하며 대만이 독립된 입법권과 사

법권을 가지고 스스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국양제’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

용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제시될 “일국양

제” 통일정책의 기본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1984년 2월 덩샤오핑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전략 및 국제

문제연구소 대표와의 회견 자리에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 이후 중국에

는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중국대륙에서는 여

전히 사회주의 제도가 작동될 것이지만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므로 상호 간 존중하고 해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다고

선포하였다.40) 따라서 덩샤오핑의 미국 회견에서의 발언은 “일국양제

(一國兩制)”라는 개념을 비교적 완전하게 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41)

이러한 변화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개정된

1982년 헌법에서도 나타났다. '82년 헌법은 개혁개방과 함께 국가통

39) 덩샤오핑의 「6개 구체적 구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 이후 중국정부는
대만에 軍事·정부요원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의 내부사무를 건섭 및 감독하지 않는
다. ② 통일 이후 대만은 독립적인 立法權 및 현행 법률·司法機構를 유지한다. ③ 통
일 이후 대만이 중국대륙을 위협하지 않는 전제 하에 대만이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④ 통일 이후 대만은 독립된 외교권을 보유하며 독립된 대외경제관계를 유
지할 수 있고 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 이후 대만은 자신의 국기를 사용할 수 있고 ‘中國臺灣’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다. ⑥ 통일 이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써의 완전한 자치권을 향유하고 기존의 三民主
義와 資本主義는 그대로 실시할 수 있다. 陽力宇, “鄧小平對和平統一的最新構想”, 香
港 七十年代, 第163號, 1983, 17-19면 참조.

40) 藍天，‘一國兩制’ 法律問題研究，法律出版社，1997. 6면 참조.

41) 張炳玉, "中國의 「一國兩體制」 統一政策의 形成背景 및 理論根據에 關한 硏究",
中國學報, 1992, 10-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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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한 정책을 규범화하면서 제31조에 그 근거를 신설하였다. 종

전까지만 하여도 중국은 정치의 측면에서 통일방식을 언급하였을 뿐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통일정책의 법제화는 통

일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42) 특히, 대만 주민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본주의 제도 및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에게 대륙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덩샤오핑이 당시 중국의 현실 상황에 맞게 통일정책을 헌법적으로 제

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덩샤오핑은 상이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

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의 중국이 사회주의만을 고집

해서는 분단된 국토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사회주의 제도를 자본주의

제도와 병행하여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5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중국의 정부문건(政府文件)에 “하나의 국가, 두 개 종류의 제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기록하였고, 다음 해인 1985년 3월 제6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평화통일의 기본국책으로서 “일국양제(一國

兩制)”를 공식화하였다.43)

2. 국제적 배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중국은 절대다수의 영토가

수복(收復)하였으나 대만지역과 홍콩·마카오 지역은 여전히 분단상태

에 머물러 있었다. 국·공내전의 여파로 대만지역은 여전히 국민당 정

42) 藍天，‘一國兩制’ 法律問題研究，法律出版社，1997. 8면.

43) 一国两制”在香港特别行政区的实践 白皮书(全文)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http://www.scio.gov.c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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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점거 하에 있었고, 홍콩과 마카오도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 하

에 있었다. 즉, 중국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중

국정부는 이러한 분단상황을 ‘일국양제’라는 특수한 통일방식으로 해

결하려고 하였다. 비록 일국양제의 발단은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홍콩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먼저 적용되었다. 홍

콩은 영국의 식민지로써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홍콩

반환문제는 중국 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국제적 문제로도 대두되었다.

홍콩지역의 분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98년 6월 9일 청나

라와 영국이「중·영전척홍콩계지전조(The 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China Respecting an Extension Of Hongkong

Territory)」를 체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영국이 홍콩과 인접한 ‘신계

(新界)’지역을 1997년 6월 30일까지 99년간 조차(租借)하기로 하였

다.44) 그 후 영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계속적인 통치 및 지배연장을

목적으로 홍콩문제를 먼저 제기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 정부는 1979

년 홍콩총독 매클레호스(Muray Machlehose)와의 회견 자리에서 홍콩

은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 회복은 반드

시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중국정부는 홍콩을 중국에 속

한 특수지구로 분류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45)

그러나 영국정부는 홍콩섬(香港島)과 구룡반도(九龍半島)는 조약에

따라 할양받은 영토이기 때문에 반환하기 어렵고 99년의 조차계약에

따라 신계지역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46) 하지만 중국정부

44) 李亚东, "割让香港 骨肉分离(香港百年之一)", 求知, 1997-2, 43-44면 참조.

45)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68면.

https://chn.oversea.cnki.net/kns/Navi?DBCode=CJFD&BaseID=QZ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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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나라와 영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무효이므로

홍콩 전체 지역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47) 양국은 홍콩반환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1차와 제2차로 단계를 나누

어 협상을 추진하였다. 중국정부는 제1단계(1982.9.23.-1983.6.30)에서

는 주로 홍콩 주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고, 제2단

계(1983.7.13.-1984.9.6.)에서는 홍콩문제 해결에 대한 협상단계로 주로

홍콩을 반환한 이후의 홍콩의 지위에 대해 협상하였다.48)

제1단계로 1982년 8월,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수상이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덩샤오핑은 홍콩문제에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청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홍콩의 지위와 관련되는 3개의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49), 둘째, 중국은 청나라와 영국이 체결한 「중·영전척홍콩계지전

조」에 따라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을 회수할 것, 셋째, 회수한 이후

의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중국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

46) 홍콩섬은 제1차 아편전쟁 이후에 체결한 「남경조약(1842)」에 의해 할양되었고, 구
룡반도는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체결한 「북경조약(1860)」에 의해 할양되었다. 李
亚东, "割让香港 骨肉分离(香港百年之一)", 求知, 1997-2, 43-44면 참조.      

47) 중국과 영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1980년부터 양국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
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단계에서 중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홍콩의 선진기술 등이 필
요했으며 홍콩이 중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생각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중국공산당원들이 홍콩의 자본
주의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국 내에 있어서 한 차례 큰 혁명과도 같았다.祝志男,
“簡論香港迴歸20年的輝煌成就及其原因”, 形式政策, 思想理論教育導刊, 2017-7. 88-93
면 참조. 박광득, “홍콩반환 2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25
집, 2017. 216-217면 참조.

48)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68면 참조.

49) 3개의 조약은, 제1차 아편전쟁을 인해 체결된 「남경조약(南京條約.1842)」, 제2차 아
편전쟁으로 인해 체결된 「북경조약(北京條約.1860)」, 그 후 1898년 6월 영국정부와
청나라 정부가 체결한 「중·영전척홍콩계지전조(中英展拓香港界址專條)」를 말한다.
刘存宽, "评骆克《香港殖民地展拓界址报告书》", 广东社会科学, 2008-2, 92-100면 참
조.

https://chn.oversea.cnki.net/kns/Navi?DBCode=CJFD&BaseID=QZYT
http://www.cqvip.com/main/search.aspx?w=%e5%88%98%e5%ad%98%e5%a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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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50년간 변화시키

지 않는 것을 제도화하여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50)

1983년 7월 중국정부와 영국정부의 제2단계 협상에서 영국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치 연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홍콩에 대한 자국의 간섭

의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홍콩의 최대한의 자치보장을 요구하면서 중

국군대가 홍콩에 주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홍콩 반환문제에 대한 9가지 원칙

을 제기하였다.51) 참고로, 이 원칙은 나중에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중·영연합성명’의 내용으로 보충되었다. 결국 영국정부는 중국의 일국

양제 통일정책을 받아들이면서 1984년 12월 19일에「중·영연합성명」

을 체결하여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52)

제2절 일국양제의 주요내용

1. 기본 개념

‘일국양제’는 글자 그대로 ‘한 개 국가와 두 개 종류의 제도 또는

체제’를 말한다. 즉 1국가 2제도 또는 1국가 2체제이다. 이는 중국정

부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통일정책으로써 제시

한 방안이다.

50) 王凯，"中英香港问题谈判的日日夜夜",团结报中央级, 2017-5, 1-3면 참조. 刘金田, "香
港回归中的邓小平", 世纪风采, 2018-07, 3-7면 참조.

51)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72면 참조.

52) 郭永虎 闫立光, "英国政府关于中英香港问题谈判决策过程初探（1982～1984年—基于英
国解密外交档案的解读", 当代港澳研究, 2019-01,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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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개념에 대해 중국정부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 ‘중화

인민공화국’만이 존재하며 홍콩과 마카오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

로써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홍콩과

마카오가 영국과 포르투갈이 불평등조약에 근거하여 점령한 지역으로

중국 고유의 영토이고, 대만 역시 국·공내전이 남긴 문제로서 중국의

일부분임은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일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53)

이는 결국 중국에는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중국에는

하나의 최고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인 중앙정부가 존재하며 홍콩과 마카

오, 대만은 중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국의 특수한 지역이 된다.

중국에서 ‘양제(兩制)’란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대만·홍콩·마

카오의 자본주의 제도를 말한다. 중국정부는 ‘두 제도 공존’의 의미를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하여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대만, 홍콩, 마

카오의 자본주의 제도가 장기간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며 서로 상대방

을 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54) 다시 말하면,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양제를

공존시키는 이유는 오랫동안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운용되어 온 대

만, 홍콩 및 마카오의 정치·경제적 현실과 지역 주민들의 실제 이익

을 고려했기 때문이다.55) 또 대만, 홍콩, 마카오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역량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

다.56) 여기서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운

53) 王邦佐 王沪宁， "从“一国两制”看主权与治权的关系", 政治学研究, 1985-02, 12-13면
참조. 鄧小平, 一個國家, 兩種制度, 鄧小平文選(第三卷), 1993, 22면 참조.

54) 鄧小平, 一個國家, 兩種制度, 鄧小平文選(第三卷), 1993, 58면 참조.

55) 鄧小平, 一個國家, 兩種制度, 鄧小平文選(第三卷), 1993, 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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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는 몇 개 지역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지 두

개의 독립된 정부로 공존한다는 취지로 강조한 것이 아니다.57)

중국정부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특

별행정구를 설치하고 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하였다.

고도의 자치권이란 자본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이 중앙으로부터 행정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부

여받아 특별행정구 내에서의 정치, 군사, 경제, 재정 등 사무를 자체

적으로 관리 및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외에도 외국과 상

무(商務), 문화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독립적인 외사권도

부여했으며 나아가 대륙의 군대는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주둔할 수는

있으나 특별행정구의 어떠한 사무에도 간섭하지 않도록 하였다.58)

2. 일국양제의 기본원칙

(1) 일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일국양제 이론에서 가장 뼈대를 이루는 기본원칙은 중국은 ‘하나

의 국가’ 즉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중국헌법 서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만든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

의 일부로서 대만동포를 포함한 중국인민 모두는 중국의 통일완수를

56) 문흥호,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25-26면 참조.

57) 嚴家期, “一國兩制和中國統一的途經”, 政治學硏究 1985-02, 1-7면 참조. 김옥준, “덩
샤오핑의 일국양제 통일방안 확립과정과 함의”, 중국학논총 제32집, 2011, 134면 참조.

58) 嚴家期, “一國兩制和中國統一的途經”, 政治學硏究 第2期(1985),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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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도 ‘하나의 중국’은 곧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공표하여 대만이 중화

인민공화국의 일부분으로서 불가분적인 지방행정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59)

이와 같이 ‘하나의 중국’ 개념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자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시행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하나의 중국’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60) 대만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 독립된 국가이므로 일반적인 국제법원칙인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민족 간에 스스로 의사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존중하여야 함을 전제로 통일문제, 일국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을 강조

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은 중국대륙의 주장이 유엔헌장과 1960년 규

정된 ‘식민지국가와 인민독립선언’ 제7조에 반한다는 입장도 내놓았

다. 즉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주권국가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이여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61) 반면 중국

은,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국가’로 볼 수 없고,

1971년 10월 25일 UN에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만(중화민

국) 정부를 대신하여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받았으므로 국제사

회에서 중국정부가 절대우세의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일국’

59) 1971년 중국은 UN의 상임회원국으로 복귀하였고 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되었다. 이로
써 중화인민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되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
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결코
홍콩, 마카오, 대만이 중국에 귀속된 후 대외교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그들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국제적인 각종 교류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丁志远, "1971年美国与台湾当局在联合国中国代表权问题上的有限“合作”", 台
湾研究集刊, 2021-01, 60-63면 참조.

 
60) 郑昱, "台湾问题的国际法辨析", 中山大学学报论丛, 2004-06, 144-150면 참조.

61) 解诚诚，“从国际视角看民族自决与台湾前途”, 法制博览, 2015(08), 148-1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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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점을 강조하였다. 즉, 국제법적 규범영역에서

대만의 국가성이 부인되므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주장은 대

만이 이의를 제기한 민족자결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62)

이에 따라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대만을 포함하여 홍콩과

마카오 모두 중국의 일부분으로 중국 영토에 속해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국’의 개념을 ‘하나의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모

두 하나의 중앙정부를 가지고,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된다.

(2) 사회주의제도 견지

일국양제 이론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

의 국가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제도

와 자본주의제도가 병존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인 사회주의 중화인민공

화국의 틀 안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지

역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지

않는 일국양제란 존재할 수 없다.63) 즉 두 제도의 병존이란 기본적으

로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주체인 사회주

의제도를 견지하는 바탕 위에서 가능하고 사회주의가 없다는 가정 하

에서는 ‘일국양제’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수립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10억 인구의 대륙은 사회주의제도를 시행하고, 홍

콩과 대만은 자본주의제도를 실행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64) 즉 이에

62) 吉晶, “民族自决权 中国的立场与实践”，上海交通大学, 硕士论文（2018)，17-20면 참조.

63) 可人, "浅谈“一国两制”和坚持社会主义原则", 法学评论, 1985-02, 10-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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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국의 통일은 중국대륙의 사회주의제도가 불변한다는 전제

하에 이룩되어야 한다.

중국헌법 제1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

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

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65) 이는 통일 이후의 주권국가는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임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지위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사회주의 헌법적 기본원칙을 견지한다고 하여 홍콩, 마카오, 대

만에 반드시 사회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

화인민공화국 안에서 50년간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륙의 사

회주의제도와 특별행정구의 자본주의제도가 서로 평화공존 및 공동발

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66)

(3) 자본주의제도 불변

일국양제에 따르면 홍콩, 마카오는 물론 통일을 전제로 하는 대만

64) 鄧小平, 一個國家, 兩種制度, 鄧小平文選(第三卷), 1993, 68면 참조. 法務部, 홍콩․마
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30-31면 참조.

65) 중국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
초로 하여 인민민주 전제 청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
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
은 금지된다(中華人民共和國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為基礎的人民民主專政的社會
主義國家。社會主義制度是中華人民共和國的根本制度。禁止任何組織或者個人破壞社會
主義制度).

66) 홍콩기본법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
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여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香港特
别行政区不实行社会主义制度和政策，保持原有的资本主义制度和生活方式，五十年不
变).「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제5조 위 조문과 동일)



- 33 -

의 자본주의 제도는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장기적으로 공존하며 그

시행 기간인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은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를 전제로

하는 일국양제 이론의 기본원칙이자 핵심내용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해진 홍콩, 마카오, 대만 국민들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중

국정부가 통일을 이유로 이들 지역의 체제를 무작정 사회주의로 만드

는 것은 오히려 통일 이후 통일중국의 경제가치 전반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67) 따라서

중국정부는 자본주의를 실행하는 이들 지구(地區)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두 제도의 장기간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양제’라는 이름의

통일정책을 가동하였다. 그러므로 ‘일국양제’의 통일방안은 평화롭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독창성 있고 특수한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1985년 덩샤오핑은 홍콩 회수 문제에 관한 영국정부와의 담화에서

회수 이후의 홍콩의 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하

나는 홍콩에 대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지위를 주고 독립적인 사법

권과 종심권을 부여하여 자기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자본주의 제도를 50년간 유

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랜 식민지배 과정에서 자본주의 제도

에 익숙해진 홍콩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마카오 지역

에 대한 회수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68) 이어서 덩샤오핑은 ‘일국양

67) 宋小庄，论“一国两制”下中央与香港特区的关系，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3, 15면 참조.

68) 덩사오핑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50년간 자본주의제도 불변
의 의미를 설명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당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불
가분의 관계가 있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중국은 발전도중의 과정
에 있는 국가였고 중국대륙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년의 시간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홍콩은 오래전부터 이미 국제 무역항구이자 금융도시로 경제발전을
가져왔었기에 개혁개방을 시작한 대륙 경제 발전에 필요한 존재로 여겼다. ‘일국양제’
정책에 의한 홍콩 회수와 50년간 자본주의 제도를 변함없이 시행하는 것은 중국 사회
주의 경제 건설에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덩샤오핑은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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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론에 의한 법제화 실시를 공표하였다. 중국정부는 우선 영국정

부와의 논의를 거쳐 중·영공동연합성명을 체결하였고 연합성명의 내

용을 바탕으로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기본법을 제정하였

다. 즉, 홍콩기본법을 통해 자본주의 제도의 50년간 장기불변의 원칙

을 법률로써 보장하였다.

3. 일국양제의 법적 함의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는 한 가지 법질서만이 존재하나, 일

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법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 관점에서 양제는 '사회주의 법질서와 자본주의 법질서'를 의미

한다. 즉 중국은 일국양제를 통해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지하면

서 그 안에서 사회주의 법질서와 자본주의 법질서를 병존시키고 있는

데, 그 결과 하나의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일국양제를 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아래

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함의를 이해할 수 있다.

(1) 특수한 단일제 국가형태

국제법상 국가형태는 크게 단일제 국가형태와 연방제 국가형태로

나뉜다. 연방제 국가는 각 구성국들이 연합하여 구성된 통일된 국가

구조형태이고 단일제 국가는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단일 주권의

국가형태이다.69) 중국정부의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중국 특유의 제도

불변이라고 했으나 그 시간은 50년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양제의 공존은 50년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法務部,「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2003년. 36
면 참조.

69) 黄昌保, ““一国两制”是具有中国特色的国家结构的新形式”, 求实, 1985-03, 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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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가 불가피하게 단일제 국가형태

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특수한 통일정책이기 때문이다.70) 실제 연

방제 국가연합 등 다양한 통일 내지 통합 방식을 살펴보아도 이질적

인 두 제도를 단일제 국가 안에서 수용하는 방식은 중국의 일국양제

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71)

중국은 일국양제에 따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홍콩과 마카오, 대

만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가지는 특별행

정구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중국대륙과 다른 정치, 경제, 사

회 및 법률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특별행정구는

기본법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및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가지

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방 및 외교사무 외에 특별행정구가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행정구의 권한

은 일반적으로 연방제 국가의 구성국들이 가지지 않는 권한이다.72)

반면, 특별행정구는 연방제 국가에서의 구성국의 지위와는 달리 중

국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는 특별행정구가 성, 자치

구, 직할시와 같이 중국헌법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73) 특별행정구는 중국헌법과

70) 董立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55면 참조.

71) 邓小平, “稳定世界局势的新办法”, 邓小平文选 (第三卷), 人民出版社, 2008, 49-50
면 참조.

72) 董立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48면 참조.

73) 董立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 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2006,
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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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도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자본주의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홍콩, 마카

오 특별행정정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단일제 국가형

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4)

다만 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중국과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특별행정구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일제 국가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단일제 국가형태를 띠고 있다.75)

(2) 상이한 법률과 제도의 병존

과거 중국정부는 영국과의 홍콩반환 협상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 귀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가장 우려하였다.76) 즉 홍콩주민들의 삶과

생활 방식의 근간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일국양제 정책은 바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방책이었으므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

되더라도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법률로 규

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국양제에서 모든 주권은 중화인민공

화국에 있으며 일국 즉 ‘하나의 국가’는 사회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

는 중국이라는 고정불변의 사상이 존재하였다. 결국 일국양제 하에

서로 다른 제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체계도 병존하게 되었다.

74) 黄昌保, ““一国两制”是具有中国特色的国家结构的新形式”, 求实, 1985-03, 64면 참조.

75) 董立坤, 中国内地与香港地区法律的冲突与协调, 法律出版社, 2004, 31면 참조.

76) 董立坤, 中国内地与香港地区法律的冲突与协调, 法律出版社, 2004, 3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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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후 기존 홍콩과 마카

오에 적용되었던 법률은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

면 계속하여 특별행정구의 법률로써 효력을 유지한다.77) 또한 특별행

정구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입법권이 있고 계속하여 기존 법률의 전

통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78) 나아가

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행정구

법원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따라서 일국양제는 하나의 헌법체계 내에서 상이한 법률제

도를 병존시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특수한 지방

일국양제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기본법을 통해

특별행정구로 하여금 고도의 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행정

구에 행정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부여하였다.

77) 董立坤, 中国内地与香港地区法律的冲突与协调, 法律出版社，2004, 25면 참조.

78) 홍콩기본법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
이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해야한다. 이
등록은 해당 법률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만약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 중아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
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의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후 관련 법
률을 반송할 수는 있으나 당해 법률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 의하여 반송된 법률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해 법률의 효력상실은 홍
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력이 없다(香港特
别行政区享有立法权。香港特别行政区的立法机关制定的法律须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备案。备案不影响该法律的生效。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在征询其所属的香
港特别行政区基本法委员会后，如认为香港特别行政区立法机关制定的任何法律不符合本
法关于中央管理的事务及中央和香港特别行政区的关系的条款，可将有关法律发回，但不
作修改。经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发回的法律立即失效。该法律的失效，除香港特
别行政区的法律另有规定外，无溯及力). - 마카오기본법 제17조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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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측면에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재정과 독

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하며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국방, 외교 기타 반드시 중앙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사무를 제

외하고 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행정사무는 특별행정

구가 관리한다.7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대륙과 특별행정구는

서로 다른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특별행정구에는 중국대륙으로부

터 독립된 입법권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와 대외사무를 관리하는 권한

도 부여되었다. 이 외에도 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인 심판을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일국양제는 중국대륙의 제한된 간섭을 받는 고

도의 행정권, 입법권 및 완전히 독립된 사법권이 부여된 특별행정구

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법적 실질이라고 할 수 있다.

4. 일국양제와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비교

(1) 동서독의 특수관계

동서독의 특수관계 문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

기 이전인 1969년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할 지 여부에 관하여 전

개되었던 정치논쟁에서부터 촉발되었다.80) 동서독 특수관계이론은 동

79) 홍콩기본법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3) 본법 규정의 중앙인민정부
가 수권한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4) 재정예산과 결산을 편성하고 제출한다. (5) 법안·
이안·부속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6) 공무원을 입법회에 파견하여 참석시
키고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한다(香港特别行政区政府行使下列职权:（一）制定并
执行政策；（二）管理各项行政事务；（三）办理本法规定的中央人民政府授权的对外事
务；（四）编制并提出财政预算、决算；（五）拟定并提出法案、议案、附属法规；
（六）委派官员列席立法会并代表政府发言). - 마카오기본법 제64조 내용과 동일.

80) 이효원, "남북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2006.2. 박사학위논문, 73면. 김철수,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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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바로 서독이 견지한 입장이다. 1969년 10월 서

독은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승인할 수 없으며 설사 독일이라는

큰 지붕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들 사이는 국제관계가

아니므로 특수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동

서독의 두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표현하였다.81)

동서독은 1969년 10월 21일 브란트가 서독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1972년 12월 21일,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

주공화국간의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 즉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독기본조약의 내용을 보면 서문 규정에서는 "국가의

지위문제를 포함하여 양독의 기본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견해 차이에

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지위문제에 대한 동서독의 의견 차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동서독의 특수관계'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동서독 양국은 동등권의 바탕 위에서 상호 정상적인 선

린관계(normale gutnachbarliche Beziehungen)"(제1조)라고 동서독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었다. 즉, 동서독은 대외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할 것을 선언하였던 것이다.82)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일단 동 조약은 잠정협정으로써 현상을 유지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

한 불가침 협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론적으로는 서독은 동독을 국

제법 주체가 아닌 독일 내의 지방국가로 승인하였고 동서독 관계를

국제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서독이 동독의

통일의 정치와 헌법, 박영사, 2004, 137-159면 참조.

81) 이효원, "남북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2006.2. 박사학위논문, 74면. R.
Bernhardt, Die Rechtslage Deutschlands, JuS 1986, Heft 11, SS, 839-842면 참조.

82)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박영사, 2004.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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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国家性)과 그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83) 한편, 양

독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의 관계에 대

하여는 전체국가 내에 부분질서로서의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

지붕이론(Dachtheorie)'에 바탕을 두고, 동독에 대하여 사실상의 국가

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그 상호관계는 외국간의 관계가 아니고 특수한 성격의 관계"

라고 판시하였다.84)

이와 같이 동서독간 특수한 선린관계는 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동서독간 각종 법률관계를 규율하

는 '법정책 및 독일문제 정책상의 기준(rechtspolitisches und

deutschlandpolitisches Postulat)'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된다.85) 이

는 독일국가 내에서의 동서독관계가 일반적 국제법적 관계가 아닌 민

족적 내부관계라고 파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2) 남북한특수관계론

가. 등장배경

83) H, Mahnke, die besondere Beziegungen zwi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in:
Gottfried Zieger(Hg), Fünf Jahre Grundvertrag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öln, 1979, 주독대사관 역, 1993.7, 4면. 이효원, "남북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2006.2. 박사학위논문, 78면. 각주 128 참조.

84) A. Bleckmann, a.a.O. S. 81.; R. Bernhardt, a,a,O. S. 92;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박영사, 2004, 165-167면. 이효원, "남북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2006.2. 박
사학위논문, 79면 참조.

85)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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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의 광복 이후 한반도 이남과 이북에는 남북한정부가 각

각 수립되었다.86) 1948년 12월 제3차 UN총회는 대한민국을 합법정부

로 승인한 반면에 북한은 UN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유엔총회

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에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

을 갖는 유일한 정부라는 선언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당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합법정부라는 내용만을 밝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및 북한의 국가성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유엔의 결의문

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승인의 효력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다수의견이다.87)

냉전체제의 해체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평화공존과 경제발전이

중심이 되는 국제환경이 조성되었고,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

작하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이 등장하였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은 동

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이어서 1991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체

결하였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합의서로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함과 함께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가 되었다. 본 합의서는 서문

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86) 당시 미국은 국제연합(UN)을 통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1947년 11
월 유엔은 남북한 전 지역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
성하고 통일정부가 구성되면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한반도 전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총선거가 가능
한 남한지역에서만 이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총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만들어졌고, 제헌국회는 7월 17일 제정헌
법을 공포하여 이는 이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
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1946년 2월 북한의 소련군과 북조선공산당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설립하여 헌법이 아닌 토지개혁볍령, 선거법령,
노동법령, 국유화법령 등 이른바 ‘민주기지건설’을 위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8일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9
월 9일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
사, 2006. 50-53면 참조.

87)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8. 51-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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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였다.88)

1988년 남한이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를 취하면서 1990년대 이후로

남북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면서 남

북 간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주민 사이에도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기

존에 남북관계에 적용되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

률과 각종 남북합의서는 남북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범체계로써

는 양적, 질적으로 내용상 매우 미흡한 편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면서 이러한 규범적 부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이 동서독

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북한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범규범적 이론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89)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충돌과 모순을

해결하는 이론적 도구이며,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그리고 남북한의 국

내법적 지위와 국제법적 지위 사이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규범적 분석 틀이라 할 수 있다.90) 즉, 남북한특수관계론

은 향후 평화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유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리에

88)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남
과 북은 분단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
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점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89)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80면 참조.

90)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북한법연구 제9호, 2006, 81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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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내법 또는 국제법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리를 제공하여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법해석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이를 기초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구체적 내용의 논의

남북한특수관계론은 규범적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

는 헌법이론이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충돌과 모순을

해결하는 이론적 도구이자,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그리고 남북한의 국

내법적 지위와 국제법적 지위 사이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규범적 분석 틀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분단되어 형

성된 남한과 북한의 관계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며, 남북한간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

를 바탕으로 국내법 또는 국제법원칙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관계”라고

하여 다소 일반론적으로 설명해 왔다.91) 그러나 이러한 통설적 견해

에 대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이 남북관계에 관한 유용한 법해석을 제

공하는 기초이론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적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 문제점을 지

91) 최대권, “남북합의서와 관련 제반 법문제-특히 특수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법학통
권 93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3, 12, 7-35면 참조. 제성호, 남북한특수관계론, 한울
아카데미, 1995, 22-23면 참조. 김승대,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고
찰”, 법조통권, 462호, 1995.3 28-45면 참조.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이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북한법연구 제9호, 2006, 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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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92)

한편, 남북한특수관계론 중에는 남북한 모두 스스로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규범적으로 상호 간의 국가적 실체

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였

다.93) 동 견해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당해 쟁점을 설명한다.

첫째, 남북한 관계가 국내법적 규범영역에 적용될 경우 그 소극적 의

미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

북한관계에 대해서 국제법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

에서 남북한은 이미 분단되었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다’라고 선언을 할 뿐 상호 간에 직접적인 법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 어느 일방

의 법률만을 적용해서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둘째, 남북관계

가 국내법적 규범영역에 적용될 경우의 적극적 의미는 북한이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

는 규범영역에서는 남한 헌법 제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이

적용되고,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는 규

범영역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독자적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국제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남북한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대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법원칙

을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

92)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북한법연구 제9호, 2006, 80-81면
참조.

93)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8. 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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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입장이다.94) 즉, 북한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

하자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관계가 국제법

적 규범영역에 적용될 경우라고 한다면,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각각 국제법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제3국가와 법률관

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국제법원칙이 적용된다.95)

이 외에도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대해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례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기본원리로부터,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출된 법이론이라는 것이

다.96) 따라서 구체적 적용에 있어 남북한 관계가 국내법적 규범영역

에서 적용될 경우에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따라 북한이 반국가단체

로서 활동하는 영역과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활동하는 영역으로 구분

하여 전자는 남한헌법을 후자는 국제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97)

종합해보면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한헌법이 규범적으로 북한을 국

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남북관계에 국제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한편,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 전체에 단일한 국내법도 적용하기 어렵

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절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연구, 창설된 이론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제 사안

94)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8, 93-95면 참조.

95)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8, 93면 참조.

96) 송진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통일과
법률 2021.2. 15면 참조.

97) 송진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통일과
법률 2021.2.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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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적용과정에서 해당 사례가 국내범적 규범영역에 속하는지

혹은 국제법적 규범영역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

령 국내법적 규범영역에 속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반국가단체

로 활동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의 지위로 활동

하는 영역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

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국내법과 국

제법 문제가 혼재되어 있거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반국가단

체 아니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에 대

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98) 이

에 따라 남북한특수관계론은 일시적, 잠정적인 이론이 될 수밖에 없

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전면

화될 시기에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

를 통해 결국 특수관계가 정상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99)

(3) 일국양제와의 비교

중국은 국가통일에 대해서 일국양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중국은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통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이질적

인 제도가 동시에 공존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중국은 오로지 하나의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서

98) 국가보안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수관계론이 설시된 사례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 송
진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통일과 법
률 2021.2. 43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여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법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99) 권은민,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정상관계론으로 변화가능성 연구”, 헌법논총 제32
집, 2021. 39-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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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정치·경제·법률·사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분단국가들에서 연방제나 국가연합 등 다양한 통합 방식을 취한

바 있으나, 일국양제와 같이 하나의 국가가 서로 다른 제도를 수용하

여 통일국가를 만드는 방식을 취한 것은 중국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국양제는 1984년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기 위

해 영국에 제시한 통합정책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지만 미래의 대만과

의 통일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도 상당할 것이다.

가. ‘국가’ 인정 여부 비교

중국의 일국양제는 이질적인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주권국은 중화인

민공화국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일국’은 중화

인민공화국인 한편, 일부 특수한 지역의 경우 통일 후에도 50년간 이

질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 시행할 수 있는 중국의 지방정

부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헌법

서문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어

디까지나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은 독일연

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분명하게 서로를 구분하

여 지칭하고, 상호 간에 주권과 영토를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서독의 특수한 선린관계를 유지하였다. 남북한의 경우를 보면,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특히 본 합의서는 합의 당사자들을 남한과 북한이라고

애매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라고 명

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상호 간 지역이 아닌 일종의 관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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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서로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

렵다. 따라서 본 합의서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내용과 같이 북한의

지위를 이중적 지위로 보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일국양제와 남한헌법 제3조 및 제4조 관계

중국 일국양제는 그 헌법적 기초를 중국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대만

에 대한 영토조항 및 조국통일 조항에 두고 있다.100) 그러나 일국양

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101)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 무력통일을 추구한다면 남한헌법

제3조102)와 제4조103)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평화

적 통일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3조와 제4조를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3조는 북한지역도 대한민

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4조는 분단국가의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도록 규정하여 헌법규정 상호 간

의 모순 내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중국헌법 전

문 역시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과 대만과의 통일의 미래상에 대해 동

시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헌법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남한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주권이 북한지역에

100) 중국헌법 서언: “(전략)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모둔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
한 책임이다.(후략)”.

101) 중국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102) 남한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03) 남한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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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친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중국헌법의 영토조항과 매우 유사하다.

즉, 동 조항은 남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서로 다른 실체 내지 모습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

계성을 보존하여 잠정적으로 분단된 특수한 관계로 본다. 중국도 마

찬가지로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잠정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관계로 보았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방안

을 ‘일국양제’로 구축했는데, 여기서 ‘일국’이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

국를, ‘양제’는 서로 다른 체제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말한다.104)

중국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기 때문에 중국의 근본제도는 사회주의

제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만 놓고 보면 일국양제

이론이 헌법에 반하는 통일방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사회

주의 국가 안에서 자본주의제도의 시행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주의헌

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서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의 신설을 통해 충돌문

제를 조화롭게 해결하였다. 남한정부 역시 남북한의 통일방안으로 ‘일

국양제’와 같은 방식을 취하여 북한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고 가정

해 본다면, 현행 남한헌법상 중국헌법 제31조와 유사한 조항은 남한

헌법 제117조 제2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헌법 제117조 제2항

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이 남한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

향한다’는 규정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제도를 그대로 수용

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에 따라 북한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가

장 중요한 논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전

104) 정연부, “중국 일국양제의 법제적 특징과 한국 법제에서의 수용가능성”, 중국법연구
제25집, 2016. 28-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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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한헌법의 체계 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독립국가인지 등 남북한특수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소결

예로부터 외래의 침략으로 인해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통일되고 안정되는 것이 중국인들의 공

통된 염원이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그 나라

의 경제발전과 국력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정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중국대륙

에서 新중국이 건립되면서 중국의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조국의 품으

로 돌아오지 못한 홍콩과 마카오를 회수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내전으

로 인해 분단 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조국통일과업을 실현해

야 한다”는 문구가 중국헌법 서언에 규정 될 만큼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국양제에 함축된 내용을 보면 중국의 통일과업의 방식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여기서 중국정부는 ‘하나의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주권국가는 중국대륙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통일전략으로 만

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양제도’에 대해 중국대륙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 서로 다

른 제도를 인식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을 전제로 하여 두 제도가 공존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대만에 대한 일국양제는 홍콩 및 마카오에 적용한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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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적용하겠다는 뜻도 표명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정치특색을 나타내는 개념 및 원칙으로 볼 수 있겠다. 결국 新중국

정부가 발표한 ‘평화통일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

라 당시 중국의 정치·경제 및 사회 현황을 고려하여 제기한 대륙 현

황에 가장 적합한 통일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일국양제 통일

방안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대만, 홍콩, 마카오

의 경제번영과 사회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중국대륙의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도 유리한 밑거름이 된다고 평가된다.

일국양제 통일방안은 처음에는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마오쩌둥 정부에서부터 착안하여 일강사목에 이어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신계(新界)’지역을 1997년 6월 30일까지

99년간 조차(租借)하기로 한 청나라와 영국간의 조약이 만료되면서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했고 그 방안으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이며

그것이 홍콩이 첫 번째 사례로 역사에 남았다. 이와 같은 성공모델을

토대로 2년 뒤 마카오도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따라 중국으로 반환되

었다.

그러나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일국양제가

단지 이론적 또는 정칙적 개념에만 머물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였

고 이에 따라 일국양제의 법제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그 법적지위를 헌법에

부여하였고, ‘양제’ 즉 두 개의 제도의 공존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카

오 특별행정구에 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여 특별행정구에서 시행

할 제도를 규정하였다. 서로 이질적인 정치, 경제, 법률체계를 ‘통일’

이라는 이름 하에 강압적으로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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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만을 야기할 뿐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도를 존중하는 의미에 양제의 공존은 통일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보았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통일방안이지만 사회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

에 있어서 중국특색의 통일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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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국양제 법제화와 특별행정구

제1절 일국양제의 법제화

1. 일국양제 이론의 법제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은 일국양제 구상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궁

극적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

었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

는데, 중국대륙 안에 특구(特區)의 형식으로 자본주의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을 설치하여 이를 장기간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공존시킴으로

써, 선진 기술과 자금을 받아들여 이를 중국 경제발전에 투입하는 방

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정부는 ‘일국양제’ 통일정책이 단지 정치이론

내지 한시적인 정부정책에만 그치지 않도록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일국양제의 궁극적인 적용대상인 대만과의 통

일문제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 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도 ‘일국양제’의 법제도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국헌법’이 개정

이 되면서 제31조에 ‘특별행정구’ 설치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제

62조 제14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행사에 의한 특별행정구 설립

및 그 제도 결정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14호에 근거하여 특별행정구의 헌법성 법률(憲法性法律)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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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1990)」과「중화인민공화

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1993)」을 각각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

국양제’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 중화인민공화국 1954년, 1975년, 1978년 헌법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 공포된 이후 중국정부는

1954년 9월 20일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건국헌법인 ‘54년 헌법’

을 제정하였다.106) 당시 마오쩌둥 정부는 대만지역을 중국의 반동정

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통일방안으로 ‘대만무력통일방침(臺灣武力統

一方針)’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마오쩌둥 정부

가 정치적으로 선택한 통일방안이었을 뿐 ‘54년 헌법’에 바탕을 둔 것

은 아니었다. 중국의 임시헌법인 ‘공동강령(共同綱領)’에는 “인민해방

전쟁을 통해 중국의 전 영토를 해방하고 통일중국의 사업을 완성한

다”라는 규정107)이 있었으나, 건국헌법(54년헌법)에서는 오히려 그 조

105) 1999.4.23. 전국인민대표회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왕웨이청(王维澄)은 제9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강좌 제8강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서 중국의 법률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헌법 및 헌법관련법’
을 그 첫 번째로 열거하면서, ‘헌법관련법’에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행위 관련 법률, 민
족구역 자치 관련 법률, 특별행정구에 대한 기본법률, 국민의 정치권한 보장 및 규범
관련 법률, 국가영토 관련 법률, 국가주권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여
기서 ‘헌법관련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학계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
‘헌법성 법률’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다. 일부 중국대륙의 법학자와 대부분의 홍콩
법학자들은 특별행정구기본법을 ‘헌법성 법률’ 대신 ‘소헌법’으로도 부르는데, 이 논문
에서는 ‘헌법성 법률’로 용어를 통일한다. 马岭，"宪法性法律的性质界定"，法律科学
(西北政法学院学报)，(2005-1) 28-35면 참조.

106) 1954년 9월 20일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초대 헌법이 통과, 공포
되었다. 동 헌법은 모두 4개장에 총 106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서언에 이어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가기구, 제3장은 공민의 기본권리 및 의무, 제4장은 국기(國旗)·국장
(国徽)·수도이다.

107) 공동강령 제2조: 인민해방전쟁을 통해 중국의 전 영토를 해방하고 통일 중국의 사
업을 완성한다.



- 55 -

항을 삭제하였다. 1975년 헌법에도 대만통일 관련 조항이 없었다.108)

이는 중국이 오로지 사회주의 경제발전, 향상에만 목표를 두어 대만

을 해방하는 작업은 잠시 미룬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8년에

시작된 ‘대약진(大躍進)’운동 등으로 국가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전반

적으로 균형을 잃었으며 특히 마오쩌둥이 실시한 ‘문화대혁명’이 시작

되면서 중국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109)

10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1978년 3월 5일에 개최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로소 다시 대만통일문제가

헌법화될 수 있었다. 78년헌법 서언에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

108) ‘54년 헌법’과 ‘75년 헌법’ 적용 당시의 배경으로, 당시 중국은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주의혁명을 거쳐 건국되었는데 오랜 기간 일본과의 전쟁 및 국민당과의 내전 등
으로 경제가 낙후한 상태였으므로,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신중국이 성립되고 나서 가
장 시급한 해결이 필요했던 임무 중 하나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정부는
1957년 국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고 1958년 ‘대약진(大躍進)’운동을 전
개하면서 오직 중국의 경제발전 목표에만 집중하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이나 국가경제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고속성장이라는 목표나 가시적 성과의 달
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달성지표를 과도하게 설정하고(高指標),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못하며(瞎指揮), 허위보고가 만연하고(虛報風), 실속없이 성과를
부풀리는 풍토(浮誇風)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노동의 비효율과 자원 낭비 등으로 인
해 국민경제가 혼란에 빠지면서 전국적으로 아사(餓死) 등 비자연적인 이유로 사망하
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1960년부터 모택동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모택동 정부는 ‘우경화에 반대(反右傾)’한다는 명목 하에 정치
적 반격을 가하여 대규모 숙청을 진행하였다. 모택동은 실추한 정치적 입지를 되찾기
위해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라는 정치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법무부, ‘중국의 공법
분야 법제 변천 연구’, 2012, 11-13면 참조.

109) 문화대혁명은 당·정부·군대·문화 등 각 영역에 자본주의사상이 침투해 있으므로, 문
화대혁명을 통하여 모든 대중이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들과 투쟁을 벌여 자본주의
계급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고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
을 내용으로 하였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약 10년 넘게 지
속되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진정한 의미의 혁명도 아니었고 사회진보를 이룩하지
도 못했으며, 자본주의와의 투쟁 구호 역시 사실상 근거가 부족한 것에 불과하였고,
적법한 법과 제도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고 군중을 통한 대중적 투쟁을 이용함으로써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극단적인 군중심리에 좌우되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
다. 법무부, ‘중국의 공법분야 법제 변천 연구’, 2012, 1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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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0) 우리는 반드시 대만을 해방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여

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대만통일

과 그 영토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규범적으로 중국의

통치권이 대만지역에까지 미친다는 사실과, 대만과의 분단 현실을 인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만은 중국 국토의 일부이며,

수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나아가 78년헌법 규

정에도 여전히 ‘통일’이 아닌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만통일이 평화통일 외에 무력통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포하였던 것이다.111) 한편, 78년헌법 제56조에서는 “국민은 반

드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조국

통일 및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78년헌법은 대만과의 통일을 포함하여 조

국통일을 국민의 기본의무로 정하였던 것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1982년 헌법112)

110) ‘78년헌법’ 서문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라고 규정하였는데
‘82년헌법’ 서문에서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개정하면서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
민공화국임을 강조하였다. 이 규정은 영토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하나의 중국’이란 대
만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임을 헌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3월 14
일에 제정된 「반분열국가법(反分裂國家法)」도 현행헌법의 서언을 근거로 제정되었
다.崔文华,"试论《反分裂国家法》的立法依据及其现实影响",辽宁行政学院学报, 2008-12.
73-74면 참조.

111)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해방’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력 등의 강제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데올로기적 요소로서는 자본가
계급에 착취당하는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해방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력으로 자본주의를 실행하는 대만을 통일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손한기,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고찰" 법과정책 제23기
호, 2017, 170면 참조.

112)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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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언(序言)

1982년에 개정된 ‘82년헌법’에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 완성 대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민의 신성한 책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82년헌법의 통일조

항을 78년헌법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대만해방’

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이다.113) 이는 대만통일이 무력이 아닌 평화

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114) 그러나 정작

서언에서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상황

에 따라 중국정부가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만통일을 방해하는 제3자

와 대만독립을 도모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무력사용이 충분히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마오쩌둥 정부 시기부터 일관되게

계승된 정치적 약속이다.115) 서언의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라는 규정은 ‘하나의 중국’, 즉 분단되어 있는 대

만지역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82년헌

법 개정 당시 덩샤오핑 정부는 ‘하나의 중국’은 사회주의 중화인민공

화국이고 대만 지역을 비롯한 분단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은 결코 중국대륙에만이 아니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16)

113) 1978년 3월 5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78년헌법이 개정되었다.
통일 규정에 대해 ‘78년헌법’ 서문에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다. 우리는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켜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14) 1980년 덩샤오핑은 공산당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강화할 것, 다
른 하나는 ‘평화통일,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따라 종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 마지
막으로는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鄧小平, 前的形勢和任
務，鄧小平文選（第二卷), 人民出版社，2007, 239-240면 참조.

115) 唐德華, 憲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 人民出版社，2004, 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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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언에서는 대만과 대만동포에 대한 통일만을 규정했을 뿐

홍콩과 마카오 통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견해

가 있다.117) 그러나 덩샤오핑이 제시한 ‘평화통일, 일국양제(平和統一,

一國兩制)’ 정책에 따르면 서언의 ‘조국통일완성 대업’은 대만 통일 문

제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분단되어 온 홍콩과 마카오 지역도 함께 고

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118) 따라서 서언의 규

정에서 ‘통일과업’ 용어는 대만만이 아니라 분단되어 있는 홍콩과 마

카오 지역도 모두 포함하는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제31조 및 제62조 제14항

중국정부는 ‘일국양제’ 이론에 따른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면

서 그 법적 근거를 헌법에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 제31조와 헌법

제62조 제14호이다.

헌법 제31조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해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특별행정구

설치’는 ‘일국양제’ 이론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도입된 것이므로 결국

일국양제가 헌법상의 근거를 갖추어 제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또한

116) 蔡定劍, 憲法精解, 法律出版社，2006, 145-148면 참조.

117) 蔡定劍, 憲法精解, 法律出版社，2006, 148면 참조.

118) 덩샤오핑은 1982년 9월, 영국수상을 만나는 자리에서, 홍콩을 수복하는 방식은 대만
과의 통일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중국 안에서 두 개의 제도를 병존시키는
‘일국양제’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덩샤오핑은 10억 인구를 가진 사회주의가 국가의 주
된 제도가 되며 홍콩은 중화인민국의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자
본주의제도를 시행한다고 한 것이다. 鄧小平, 前的形勢和任務，鄧小平文選（第二
卷）, 人民出版社，2007, 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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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에 따라 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일국 안에서 기존의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 홍콩, 마카오에

대한 ‘양제’의 공존도 법률로 보장된다.

중국헌법 제31조 전문의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해

야 한다" 부분은, 중국이 대륙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대만, 홍

콩, 마카오 지역을 자본주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 하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는 취지로 이해된다. 해당 조항 후문의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

다” 부분은,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되는 법률은 특별행정구가 자체

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가 정한다는 것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62조 제

14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의 설

립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31조 후단 규정의 "(전략)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인민대

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라는 부분은, 특별행정구 제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는 것이므로 '일국'

의 핵심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1조 전단 규정

즉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근본제도로 하는 중국 안에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 자

본주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양제'의

법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1조를 포함한 중국 현행 헌법 전

체에서 사실상 ‘일국양제’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다.119)

119) 許崇德, 一國兩制 理論助讀, 中國民主法治出版社，2010, 20-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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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및 마카오에 관한 공동연합성명

(1) 홍콩 문제에 관한 중국과 영국의 공동연합성명

중국정부와 영국정부는 홍콩에 관한 「남경조약(南京條約. 1842)」,

「북경조약(北京條約. 1860)」, 「중영전척홍콩계지전조(中英展拓香港

界址專條. 1898)」의 유효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120) 영국정부

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법 주체인 주권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인 이상

주권을 양도하는 조약 역시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3

개 조약 모두 주권 국가 간에 합법적으로 체결한 조약임을 강조한 것

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제52조121)에 의해

120) 홍콩은 자고로부터 중국의 영토로서 중국 광동성(廣東省) 남해안, 주강 삼각주(珠江
三角州)의 중남부, 주강구(珠江口) 동쪽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예로부터 금융 중심도
시, 국제무역 도시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홍콩은 크게 ‘홍콩
섬(香港島)’, ‘구룡반도(九龍半島)’, ‘신계(新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1,104㎢이고, 인구수는 7,500만 명(2019년 기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홍콩의
분단은 제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체결된 「남경조약(南京條約. 1842)」과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 체결된 「북경조약(北京條約. 1860)」, 그리고 1898년 6월 청나라가 영
국과 체결한 「중영전척홍콩계지전조(中英展拓香港界址專條)」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부터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국가들이 중국 광동성 일대와 복건성의 팽호, 대
만까지 수시로 침략전을 벌였다. 포르투갈이 최초로 광동에 도착하여 침략을 한 국가
였으며 그 후 중국과의 왕래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중국과 무역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 네델란드가 침략해왔고, 영국은 17세기부터 중국에 대해 침략을 시도하였다.
특히 1760년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하면서 본
국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영국은 무엇보
다도 중국과의 통상(通商) 편의를 위하여 해안에 있는 홍콩섬을 할양받기를 원했으나
청나라가 이를 거절하고 당시 청나라의 군사력이 영국에 폭로되면서 청나라는 대규모
의 침략을 마주하게 되었다. 遠邦健, 香港史略, 流出版社有限公司, 1993, 25면 참조. 류
동원, 中國의 統一과 一國兩制,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31면 참조.

 
12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제52조: 국제연합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
효이다(Article 52: A treaty is void if its conclusion has been procured by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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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조약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122), 3개 조약 모두 19세기 영국

이 청나라를 침략하여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조약이며 그 결과 청나라

가 영국에 의해 강제로 인해 영토를 내준 것이었기 때문에 3개 조약

이 합법적이지 않음은 물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123)

중국정부는 ‘일국양제’ 통일정책을 원칙으로 하여, 1982년 8월 영국

정부와 홍콩지역의 반환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덩샤오핑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과의 회견에서 3개의 조약 모두 불평등 조약

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홍콩지역을 회수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방식으로써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제시하

였는데,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중국대륙이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 하에

익숙해져 온 홍콩을 중국대륙과 동일한 체제로 회수하는 것은 정치,

경제, 법률 등 여러 면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홍콩의 경제 번영과 사회 안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국양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덩샤오핑은 대만문제, 홍

콩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평화적인 방식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나 당시의 국제형세 등을 고려해볼 때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실

현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하면서, ‘일국양제’ 통일방안은 중국정

부가 일방적·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아니라 영국, 홍콩 그리고

대륙의 인민들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언급하였

122) 중국정부는 합법적인 조약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위약이나 사정변
경원칙 외에도 불평등한 내용 역시 일방적인 폐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호혜평등조약의 원칙을 위반하
여 체결된 조약은 모두 불평등조약이며 따라서 피해당사국은 이러한 조약을 폐지할
법률적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홍콩에 관한
19세기의 조약들은 모두 불평등조약이므로 중국이 이러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의 「一國兩體制論」과 1997년 이후 홍콩
법제’ 연구보고92년, 11면 참조.

123) 文俊朝, "중국의 ‘一國兩體制論’과 1997년 이후 홍콩法制", 한국법제연구원, 1997. 1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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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일국양제’ 통일방안만이 홍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24)

한편, 영국정부는 홍콩을 중국대륙에 반환하는 대신 여전히 홍콩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중국정부가 이를 수락하

지 않았다. 이어 1984년 9월 26일 홍콩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영국은 중국정부의 ‘일국양제’ 통일정책을 받아

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홍콩지역을 중국에 완전히 넘겨주기로 하였다.

1984년 12월 19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거친 뒤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번영을 유지·보호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한다는 내용으로 홍콩문제에 관한 '중·영공동연합성명'을 체결하고,

1985년 6월 12일 유엔 사무처에 '중·영공동연합성명'을 등록하였

다.125)

한편, '중·영공동연합성명(Joint Declaration on the question of

Hong Kong)'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이 평화적 방법으로 홍콩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상의 조약이었다.126) '중·영공동연

124) 文俊朝, 중국의 ‘一國兩體制論’과 1997년 이후 홍콩法制, 한국법제연구원, 1997. 15면
참조.

125)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s:
https://treaties.un.org/Pages/showDetails.aspx?objid=08000002800d4d6e
방문날짜: 2022.12.22.

126) 국제적으로는 중·영연합성명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를 조약으로 보는 것에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 국내의 경우, 중국정부는 중·영연합성명이 국제법상 조
약이 아닌 단순 '성명(声明)'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이와 반
대로 중·영연합성명을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 '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및 국제법원에서 판결한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사건 등에 따르면, 문서의 형식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을 기
준으로 국가 간에 체결한 서면협의를 조약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중·영연합성명 체
결 이후 연합국헌장 제102조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 따라 유엔 조약집
에 등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자 역시 중영연합성명이 조약이라는 의견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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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97년 홍콩정권의 양도 및 양수(제1조 및 제2조), 둘째,

1997년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기본 방침 및 정책(제3조, 제1부속

서 및 제3부속서제1절, 제2절), 셋째, 양도기간의 조정(제4조, 5조, 6조

및 제2부속서, 제3부속서의 제3-8절), 넷째, 연합성명 및 그 부속서의

법적효력과 발효일자(제7조, 제8조)이다.127) '중·영공동성명'의 핵심내

용인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중국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다”, “영국정부는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다”고 규정하였다.128) 이와 같은 조항은 중국의 홍콩 주권 귀속

문제와 홍콩의 법적지위(定位) 문제는 물론, 홍콩지역에 대한 영국의

의한다. Thomas Boasberg,“One Country, One-and-A-Half System: The HongKong
Basic Law and Its Breaches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0, No. 2, 1991-1992 p.294: Chiu Hungdah, “The
1984 Sino-British Agreement on HongKong and Its Implications on China’s
Unification,” Occasional Papers/ Reprints Seriesin Contemporaꠓry Asian Studies,
Vol. 1985, No. 3, 1985, p.72;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and Bahrain,” Judgment, I.C.J. Reports 1994 ,p.120;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Judgment ,I.C.J. Reports 1978, p.39.

127) 1984년 9월 26일 중·영 쌍방정부는 가서명(假署名)으로 「중·영공동연합성명」을 협
의하면서 홍콩주민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합의백서(合意白書)를 발표하였다. 합의
서에는 중·영공동연합성명의 전문과 1997년 6월 30일 이후의 홍콩주민의 지위와 기타
제반문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 조사는 18세 이상의 6124명을 대상으로 행하
여 졌는데 공동연합성명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 “당신은 홍콩인의 입장에서 이 공동선
언 전체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으로서 10%가 ‘매우 좋다’, 71% ‘대체
로 좋다’, 14% ‘대체로 좋고 대체로 좋지 않다’, 1% ‘매우 좋지 않다’, 4%는 ‘모르겠
다’로 확인되었다. Y.C,Jao and Yuan-LiWu(eds,), The Future of HongKong:
Toward 1997 and Beyond, (Westpost, Connecticut: Guorum Books, 1987), 1-12면.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의 「一國兩體制論」과 1997년 이후 홍콩법제’ 연구보고92년, 12
면 참조.

128) '중·영공동연합성명' 제1조: 중국의 홍콩지역(홍콩섬, 구룡, 신계를 포함하며 이하
‘홍콩’이라 칭한다) 회수는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 염원으로서 중국정부는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였다(中华人民共和国政府声
明：收回香港地区（包括香港岛、九龙和“新界”，以下称香港）是全中国人民的共同愿
望，中华人民共和国政府决定于一九九七年七月一日对香港恢复行使主权).
'중·영공동연합성명' 제2조: 영국정부는 1997년 7월 1일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다(联合
王国政府声明：联合王国政府于一九九七年七月一日将香港交还给中华人民共和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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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문제도 전체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홍콩문제 해소에 각

별한 법적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전까

지는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으나, 1997년 7월 1일부터는 중화

인민공화국의 주권 하에 복귀하게 되었다.

'중·영공동연합성명' 제3조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

책”에 대한 규정이었다.129) 제3조 제1항은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

전성을 수호하고 홍콩 역사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은 홍콩

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의거하

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3조

제2항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 외교와

국방사무를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것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고

도의 자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추후 홍

콩기본법의 모태가 되었다. '중·영공동연합성명'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29)「중영공동연합성명」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① 국가의 통일과 영토보전을 위하여 홍콩을 회수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②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중앙정부에 속하며 외교·국방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홍콩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③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사법독립권을 향유하며 현행 법률은 불변한다.
④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인이 설립 및 관리한다. 행정장관은 홍콩인이 선출하여
중국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⑤ 홍콩의 현행사회 및 경제제도와 생활방식 모두는 불변한다.
⑥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과 독립관세지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⑦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금융중심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⑧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관리된다.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⑨ 홍콩특별행정구는 기타국가들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호연합할 수 있다.
⑩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중국’이라는 명칭으로 단독으로 세계 각각 및 국제조직과 경
제문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⑪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책임 하에 유지된다.
⑫ 이러한 규정은 향후 50년간 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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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합성명의 발효일로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 기간 중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제7조는 양국

이 공동으로 서명한 각 내용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 규정이었다.

'중·영공동연합성명'의 핵심내용은 홍콩 반환 후 중국 정부가 홍콩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주도하여 결정한다는 것이었다.130) 그러나

중국이 중영연합성명상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헌법 제31조뿐만 아니라 홍콩지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 「홍콩특

별행정구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중·영공동연합성명'의 체결은 홍콩 반환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반

환 이후의 중국과 홍콩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가 취해야 할

각종 정책제정 등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마카오 문제에 관한 중국과 포르투갈의 공동연합성명

중국은 1984년 12월 19일자로 영국과 홍콩문제에 관한 '중·영공동

연합성명'을 체결한 이후, 1987년 4월 13일 포르투갈과도 '중·영연합

성명'과 유사한 맥락으로 '중·포공동연합성명'을 정식 체결하였다. 특

히, 1979년 2월 중국은 포르투갈과 수교하면서 ‘마카오는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다’라고 공표하여 가장 핵심문제였던 영토주권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카오 반환 문

제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중국은 1986년 6월 마지막 협상회의에서 다

음과 같이 마카오문제에 대한 3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

카오지역은 반드시 2000년까지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둘째, 마카

오지역에서는 중국에 반환된 이후부터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헌법

130) 郭永虎 闫立光，“英国政府关于中英香港问题谈判决策过程初探（1982～1984年）基于
英国解密外交档案的解读”，当代港澳研究，2019-01, 20-22면 참조. 伍俐斌, "试论《中
英联合声明》的法律效力", 中外法学, 2021-33, 1445-14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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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치하며 50년 동안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한다. 셋째, 중국정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유지되

고 있는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사회번영을 법으로 보호한다.131)

이후 양국은 1986년 6월 30일부터 1986년 9월 23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1987년 4월 13일 북경에서 마카오문제에 관한 연합성

명을 체결하였다. 양국이 순조롭게 '중·포공동연합성명'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 사이에

는 마카오의 주권문제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 둘째, 홍콩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중·영공동연합성명」을 체결한 선례가 있어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중·포공동연합성명'

은 총 7개 조항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132) 역시 국제

법상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133)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중·포공동연합성명' 제2조에는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정

부가 ‘일국양제’ 정책에 의거하여 마카오를 다스린다고 규정되어 있었

다.134) '중·포공동연합성명'에서 핵심 조항인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131) 江華, ‘淺析聯合聲明與基本法的關係’, 一國兩制研究 第4期, 2013. 30면 참조.

132) 부속서Ⅰ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관한 구체
적 설명(中华人民共和国政府对澳門的基本方针政策的具体说明)」으로 본문 제2조의 규
정을 구체화 하였다. 부속서Ⅱ는 「과도시기에 관한 안배(關與過渡時期的安排)」로
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133) Thomas Boasberg, “One Country, One-and-A-Half System: The HongKong
Basic Law and Its Breaches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0, No. 2, 1991-1992 p.294: Chiu Hungdah, “The
1984 Sino-British Agreement on HongKong and Its Implications on China’s
Unification,” Occasional Papers/ Reprints Seriesin Contemporaꠓry Asian Studies,
Vol. 1985, No. 3, 1985, p.72;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and Bahrain,” Judgment, I.C.J. Reports 1994 ,p.120;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Judgment ,I.C.J. Reports 1978, p.39.

134) 「중·포연합성명」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일국양제 방침에 의거하여 마카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정책을 시행할 것을 성명한다.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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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국헌법 제31조 및 제62조 제14호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

구를 설치할 것이고,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정부에 직할되며,

외교와 국방사무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

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1993년 3월 31일

중국은 '중·포공동연합성명'의 이행을 위해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

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중·영공동연합성명

과 중·포공동연합성명은 홍콩과 마카오가 완전히 중국으로 반환된 후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기본방침으

로 작용하였다.

3.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중국정부는 중·영공동연합성명과 중·포공동연합성명을 토대로 하여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기본법과 마카오기본법의 제정에 착수하

를 설치한다.
②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인민정부에 직할되고, 외교와 국방사무를 제외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

③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 현지인이 관리한다. 행장장관은 현지에서의 선고 또
는 협의를 통하여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④ 마카오의 현행 사회제도와 경제제도, 생활방식은 불변하고 법률은 기본적으로 불변한
다.

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법에 의거하여 마카오문화재를 보호한다.

⑥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포르투갈 및 기타 국가와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⑦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정부는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단독으로 각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기구와 경제, 문화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

⑧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계속 자유항 및 독립적 관세지구로서의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자금의 진출은 자유이고, 파타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되고
자유로이 태환된다.

⑨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하고,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로부
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⑩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한다.
⑪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국기와 국장을 게양하는 외에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기와
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⑫ 이러한 규정은 향후 50년간 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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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당시로써는 아직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는 특별

행정구기본법 제정을 위해 기본법기초위원회(基本法起草委員會)를 소

집하였는데 해당 위원들은 중국대륙과 홍콩, 마카오의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면서 「특별행정구기본법」제정에 돌입하였고 「특별행

정구기본법」초안 작성 과정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

다.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

행정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1)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과정

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중·영공동연합성명' 제3조 제12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상기 기본방침 정책과 본 공동연합성명 부속서I의 상기 기본방

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

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동시에 50년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

중·영공동연합성명'의 내용은 모두 홍콩기본법으로 구체화, 실제 시행

이 가능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중·영공동연합성명'의 핵심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

복한 후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하나 홍콩특별행정구 지역은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홍콩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

을 50년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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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셋째,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된 이후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콩의 기존

법률인 보통법(普通法), 형평법(衡平法), 조례(條例), 부속입법(付屬立

法) 및 관습법(慣習法)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규정되면서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135)

1985년 4월 10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는 ‘홍콩기

본법 초안작성위원회’와 ‘홍콩기본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홍콩기

본법의 초안 작성 작업에 도입하였다. ‘홍콩기본법 초안작성위원회’는

홍콩주민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주요 인사와 전문가 등 총 5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중국대륙의 위원은 36명, 홍콩 위원은 23명인데 중

국대륙의 위원은 정부 부서의 책임자 15명과 각계의 저명인사 10명,

법조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되었고, 홍콩 위원은 상공, 교육문화, 법률,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홍콩의 상공업계

는 홍콩의 안정 및 번영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콩의

공업, 상업, 금융, 부동산, 항운업계의 저명 인사 8명을 초빙하였다.136)

이 외에도 홍콩인의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홍콩 각 분야의 대표인사들로 구성한

‘홍콩기본법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다.137)

1985년 7월 1일 초안작성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990년 4월

135) 법무부, 中國內地와 홍콩의 法律衝突 및 調整, 2006. 42면-44면 참조.

136)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2면 참조.

137)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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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초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 4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약 1년 동안 기본법 각

장별(章別) 초안작성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88년 초 한차례 기본법

초안관련 토론을 거쳐 같은 해 4월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견수

렴 초안을 공포하여 5개월의 기간 동안 홍콩 전문인사들과 중국 대륙

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후

1988년 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홍콩기본법 초안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수렴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쳤고, 결국 1990년 4월 4일 무기명 투

표방식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

행정구기본법」138) 및 관련 부속서를 통과시켰는데, 본 법률은 1997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하였다.139) 관련 부속서는 총 3개이

며 각각 부속서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香港特別行

政區行政長官的選出方法) 」, 부속서Ⅱ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

성방법 및 표결절차(香港特別行政區立法會的構成方法與表決節次)」,

부속서Ⅲ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전국성 법률(香港特別行政

區實行的全國性法律)」이었다.

나.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은 1993년 3월 31일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9년 12월 20일자

138)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은 서론과 9개 장절(章節). 160개의 조항
으로 구성되었다. 제1창 총칙(제1조-제11조),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제
12조-23조), 제3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24조-제42조), 제4장 정치체제(제1절 행
정장관,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입법기관, 제4절 사법기관, 제5절 구역조직, 제6절 공
무원), 제5장 경제(제1절 재정 금융 무역 및 상공업, 제2절 토지계약, 제3절 해운, 제4
절 민간항공), 제6장 교육, 과학, 문학, 체육, 종교, 노동 및 사회봉사(제136조-제149
조), 제7장 대외사무(제150조-제157조), 제8장 본법의 해석과 개정(제151조-제159조),
제9장 부칙(제160조)로 규정되었다.

139)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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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되었다.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의 제정과정은 크게 준비

단계(1988년 9월 – 1989년 11월), 의견수렴단계(1989년 12월 – 1991

년 7월), 기본법 초안 형성단계(1991년 8월 – 1992년 3월), 기본법

초안 형성 후 본 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단계(1992년 3월 – 1993년 3

월) 총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88년 4월 1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는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초안작성위원회’를 소집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기

본법」을 제정할 것을 논의하였다.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초안작성

위원회’는 중국대륙 위원과 마카오 지역 위원 총 48명으로 구성되었

다. 그 중 마카오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수는 총 22명으로 2명의 포르

투갈인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마카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분야의 인사와 전문가 총 90명이 모여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140) 마카오기본법기초위원회의 작업은 4년

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1993년 1월에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

법」 초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을 공식

적으로 발표하였다.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초안작성위원회가 설립

되어 기본법이 통과되기까지 총 9차례의 전체회의와 70회의 전문가회

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카오 지역 각 분야의 전문인사들과 중국 대륙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관련 부서 인사들을 상대로 총 2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141)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마카오기본법은

총 9개 장절(章節)로 구성되었는데,142) 그 부속서에는 부속서Ⅰ「마카

140) 韓大元, “論憲法在澳門基本法制定與實施中的作用”, 港澳研究, 2020年第1期, 34-35면.

141)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6-17면 참조.

142)「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은 서론과 9개 장절(章節). 145개의 조항
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2조-제23조), 제3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24조-제44조), 제4장 정치체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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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生產辦

法)」, 부속서Ⅱ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성방법(澳門特別行政

區立法會的產生辦法)」, 부속서Ⅲ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되는

전국성법률(在澳門特別行政區實施的全國性法律)」이 포함되었다.

중국대륙과 마카오 지역의 위원들은 「중·포공동연합성명」이 체결

될 때부터 이미 마카오 주권 반환문제 해결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공

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카오기본법」은 「홍콩기본법」과는 달리

그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충돌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2) 특별행정구기본법의 법적 지위

가. 국가의 기본법률

중국대륙의 입법제도는 중국헌법 및 중국입법법(立法法)에 의해 규

율되는데 그 법령 형식으로는 주로 법률(法律), 행정법규(行政法规),

지방성법규(地方性法规),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自治条例和单行条例),

국무원부문규장(国务院部门规章),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规章) 등이

있다.143)

이 중 법률은 제정 주체, 규제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기본법률(基本

法律)과 일반법률(一般法律)로 나뉜다. 기본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제정하는 기본적이고 전면적인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

절 행정장관,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입법기관, 제4절 사법기관, 제5절 시정기구(市政
機構), 제6절 공무원, 제7절 충성선언(忠誠宣誓)), 제5장 경제(제103조-제120조), 제6장
문화와 사회사무(제121조-제134조), 제7장 대외사무(제135조-제142조), 제8장 본법의
해석과 개정(제143조-제144조), 제9장 부칙(제145조)로 규정되었다.

143) 蔡定剑, 中国人民代表大会制度(第四版)，法律出版社，2003, 2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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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데,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반법률은 위 기본법률의 규율 대상 외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 것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상표법, 제품품질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다.144)

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국가행정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헌법 및 법률 다음의 효력

을 가진다. 지방법법규는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및

구(区)가 설치된 시(市)와 자치주(自治州)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가 수권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정인데, 이는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보다 효력의 우선순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어서도 아

니 된다.145)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가 해당 민족

지역의 자치 특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수권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정으로써 역시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만 적용된다. 국무원부문규장

은 국무원의 각 부(部),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등 행정관리기능을 수

행하는 직속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각종 결정 및 명령에

따라 해당 부문의 관할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지방정

부규장은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및 구(区)가 설치된

시(市)와 자치주(自治州)의 정부가 수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

및 그 지역의 지방성법규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중국

대륙의 각종 법령은 제정 주체와 규율 대상에 따라 그 효력의 순위뿐

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146)

144) 蔡定剑, 中国人民代表大会制度(第四版)，法律出版社，2003, 261-265면 참조.

145) 蔡定剑, 中国人民代表大会制度(第四版)，法律出版社，2003,265-2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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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기본법은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중국의 법률체계 중 기본법률에 속한다. 그러므로

기본법의 법적지위는 중국의 전체 법률체계 중 헌법 다음에 위치하여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및 자치조례와 규정보다 그 지위가 높다. 그러

나 특별행정구기본법의 특별행정구 내에서의 지위만 살펴보면, 특별

행정구기본법은 최고의 법적지위 및 효력을 가진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

법 제31조에 따라 사회·경제제도를 포함한 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

책,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장에 관한 제도, 행정관리·입법과 사

법방면의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

다. 또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어떠한 법률도 본법에 저촉되

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국양제’ 이론에 따르면 특별행정구 내에는 중국대륙과 다른 자체

적인 법률체계가 존재하는바,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특별행정구의 법률

체계에서 최고의 법적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나. 전국성 법률

특별행정구기본법은 법명 앞에 ‘홍콩’ 또는 ‘마카오’라는 명칭이 붙

어 일종의 지역 특화 법률로써 오로지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구역에서

만 효력을 갖고 실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법리적(法理

的)으로 엄밀하게 본다면 전국적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이다.147) 그러

나 동시에 본 법은 다른 전국성 법률과 비교했을 때 여러 효력상의

146) 蔡定剑, 中国人民代表大会制度(第四版)，法律出版社，2003, 265면 참조.

147) 焦洪昌，姚国建, 港澳基本法概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26-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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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이 있다. 일단 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전국성 법률로 보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제31조에 근거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헌법 제31조에서는 "국가는 필요할 때에 특별

행정구를 설립해야하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특별행

정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

표대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가주권이 미치는 전체

관할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특별행정구기본법도 마찬가지로

전국 범위에서 그 법적 효력이 미친다.148)

둘째, 특별행정구기본법은 그 내용상 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고

도의 자치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 나아가

특별행정구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계 등 관련 규정도 포함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특별행정구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149) 예를 들면,

홍콩기본법 제13조, 제14조는 중앙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 있

는 외교사무 및 국방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부속서I에

서는 중앙정부가 행정장관과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홍콩기본법 제22조는 중앙정부 산하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도 홍콩특별행정구가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도 홍콩 자치범위 사무에 대한 부작위 의무를

148) 王禹, "论全国性法律的概念和分类"，'一国两制'研究，2010, 57면 참조.

149) 金克勝， 論中央和香港特別行政區的法律聯繫 外交學院學報 1997-3,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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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 것으로써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행정구기본법이 비록 형식상 전국성 법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전국성 법률과는 구별되는 효력상의 차이점이 있기

도 하다. 첫째,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전국성 법률로써 전국범위에서 법

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도 해당 규

정에 따라 특별행정구와의 관계를 처리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별

행정구기본법은 일국양제 이론의 법제화의 일환으로써 각 특별행정구

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제정된 것이므로,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될

대부분의 제도 및 정책 관련 규정은 특별행정구 범위 내에서만 적용

될 뿐 중국의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행정구기본법

의 형식적 효력 범위와 달리 실제 운용에 있어 주요 적용대상은 특별

행정구 내의 사회관계이다.150)

(3) 특별행정구기본법의 법적 효력

특별행정구기본법의 법적 효력은 그 법적 지위와 불가분하므로 이

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논술했듯이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

화인민공화국의 법률로써 기본법률이자 전국성 법률이며, 헌법보다는

효력의 우선순위가 낮다. 그러나 동시에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므로 그 효력의 우선순위가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 각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보다는 높다. 그러므로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등은

모두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특별행정구 내에서 헌법성 법률의 효력

150) 焦洪昌，姚国建, 港澳基本法概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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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특별

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정책에는 사회·경제 제도, 주민의 기

본권 및 자유 보장제도, 행정관리, 입법 및 사법관련 제도 등이 포함

되는데 이는 모두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그 제도의 적법성도 동 법에 의해 판단된다. 즉,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고 특별행

정구 입법기관의 입법도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는 사실상

한 국가에 있어 최고규범성을 갖는 헌법의 성격과 같다고 할 수 있

다.151)

(4) 중국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관계

중국정부가 홍콩을 회수하면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적용함에 따

라 홍콩과 중국대륙은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서로 다른 제도

를 시행하며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법학 연구의 관점에서

일국양제의 시행은 법제분야 중 헌법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체제가 다른 홍콩을 회수하면서 ‘일국양제’를 시행하였으나 그

국가형태는 변함없이 단일제 국가로써 하나의 헌법만을 유지하고 있

다. 즉, 중국헌법의 적용범위는 홍콩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다. 홍콩 회수에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

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이고, 최고행정기관은 국무

원이며, 최고군사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인바, 이들은 중국의 중앙권력

기관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반드시 전국적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홍콩특별행정구도 결국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

여 설립된 특별행정기관이므로, 법리상 중앙권력기관의 권한은 홍콩

151) 焦洪昌，姚国建, 港澳基本法概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29면 참조. 肖蔚云,“论
中华人民共和国宪法与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的关系”，北京大学学报, 1990, 7-15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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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에도 미친다. 홍콩기본법 또한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제

정된 기본법률로써 중국헌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관계 문제는 결코 새롭게 나타난 이슈가

아니고, 홍콩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나타난 오래된 문제이다. 비록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 모두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기초가 되었으나 헌법학적으로 두 법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

는 여전히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홍콩법학계에서는 중영연합성

명을 체결하기 전부터 중국헌법을 홍콩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홍콩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홍콩학자들은

홍콩에 적용하는 헌법성 법률은 오직 홍콩기본법이라는 견해를 보였

으나, 이와 다른 입장이었던 중국대륙의 헌법학자와 의견 충돌이 시

작되었던 것이다. 대륙의 헌법학자들의 입장은, 첫째, 홍콩기본법은

중국헌법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둘째, 홍콩기본법은 중국대륙의 입장

에서 특수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홍콩기본법 역시 중국

헌법에 부합하는 즉, 합헌성을 가진 기본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홍콩기본법의 모든 조항은 중국헌법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만약

홍콩기본법이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면 그 법적 효력

은 없다는 것이다.152)

이에 따라 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관계는 일응 ‘모법(母法)’과 ‘자법

(子法)’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기본법 제11조에서 “홍콩에서

시행하는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홍콩기본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자의 관계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성격을 가진 ‘모법’과 ‘자법’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홍콩특별행정구

152) 顧敏康, “憲法與基本法共同構成香港特別行政區的憲制基礎”，港澳研究, 2018-1, 3-5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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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범위 내에서 최고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반면, 홍콩기본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반 제도는 홍콩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므로,

결국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은 모두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헌법적 지위

를 가진다.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관계에 대한 여러 법적인 문제들은 홍콩

기본법의 기초를 만드는(起草) 과정에서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홍콩인

들은 사회주의헌법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자본주의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즉 헌법과 홍콩기본법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법적인 관점

에서 양자의 관계는 첫째 중국헌법이 홍콩기본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둘째 홍콩기본법이 합헌인지, 셋째 특별행정구에서 헌법의

효력이 있는지 등의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가. 특별행정구기본법의 합헌성 문제

중국헌법 서언에서는 헌법이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

의 근본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헌법 제5조에서도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특별행정구기본법상 기존의 자본주의제도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은 중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 기본원칙’,

즉 사회주의 노선 견지 원칙, 인민민주독재 견지 원칙, 공산당의 영도

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견지의 원칙에 반(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중국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모두 무효라는 헌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행정구기본법이 헌법에 저촉되어 즉시 그 효력

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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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하지만 특별행정구 설치에 관한 헌

법 제31조와 제62조 제14호의 규정이 있어 일국양제의 시행에 필요한

헌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비록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

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근본 제도와

다르지만, 이는 헌법상 허용하였거나 또는 헌법에 의해 수권된 것이

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학계의 통설이다.153)

다만 중국헌법 제31조만으로는 특별행정구기본법 시행에 대해 헌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합헌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90년 4월 4일, 홍콩기본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관한 결정(關於‘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

區基本法’的決定)」을 함께 통과시켰다. 동「결정」은 “홍콩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합헌이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설립된 이후 시행되

는 제도, 정책 및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중국헌법 제67조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시

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은 사실상

특별행정구기본법의 합헌문제를 해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홍콩기

본법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154) 다만 이와 같은

「결정」자체는 헌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홍콩기본법의

합헌성 여부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153)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20면 참조.

154) 關於《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的決定（草案）》
的說明. 1990년 4월 4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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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행정구에 대한 헌법의 적용

일국양제에서 ‘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일국양제’ 중 ‘일국’, 즉

하나의 주권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양제(兩制)’를 논의

할 수 없다. 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 방침에 기초하여 중국헌법 제31

조에 의해 설치된 것이고, 특별행정구기본법도 중국헌법 제31조에 근

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었으므로, 특별행정구도 중국의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률체계 전반에 비추

어 볼 때 헌법의 효력은 특별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중국 전체에 적용

된다. 그러나 중국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인 반면, 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 마카오와 같은 자본주의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국헌법

과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관계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

에 없다. 특히 특별행정구에 대한 헌법의 적용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155)

우선 중국헌법 제31조와, 서언, 제1조 및 제5조는 서로 충돌하므로

중국헌법은 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 서언

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며, 공산당의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견지한

다”라는 4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헌법 제1조에서는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라고, 제5조에서는

“모든 법률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헌법 제31조는 일국양제 방침과 정책의 헌법적 근거로써

이에 따라 특별행정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헌

법 제31조와, 서언, 제1조 및 제5조는 내용상 서로 모순된다고 본 것

155)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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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은 모순, 충돌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헌법이 특별행정구

에도 적용된다면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이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상실

할 것이므로 이에 적용되서는 아니된다고 본 것이다.156)

그러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157) 중국의 입장에서 통일은 국정

과제이며 국가의 통일 및 영토완정(領土完整)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역사적 사실과 현실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1982년 헌법개정을 통해 제31조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기초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일국 안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은 기존의 자본주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중국헌법 제31조의 규

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일국양제를 전제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특수한 지방정부, 즉 특별행정구로 지칭하

여 설립하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는 최고입법기관

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본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이 된다. 관련 헌

법규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중국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정책이 아닌

기존의 자본주의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다. 즉 중국 대륙

의 기존 행정구역은 여전히 사회주의제도와 생활방식을 실시하고, 홍

콩, 마카오, 대만은 중국의 특수한 부분지역(部分地域)으로써 자본주

의제도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전체(整體)와 일부분(局部), 일반

(一般)과 특수(特殊)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그

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다. 그러나 일부 특수지역에서는 50

년 동안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특수지역의 자본

주의제도가 중국의 사회주의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헌법 제31조를 제외한 헌법의 내용 전반과 중국헌법 제

156) 李静辉、李祥琴，港澳基本法比较研究，北京大学出版社，1997, 150면 참조.

157)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95-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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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는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제31조의 특수규정을

통해 특별행정구 설치 및 특별행정구기본법 시행에 대한 헌법적 근거

가 갖추어져 특별행정구기본법을 합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58)

한편, 중국헌법 중 오로지 제31조만이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며 다른

헌법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즉 특별행정구에 대해서

제31조 외의 다른 조항은 모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

다159). 하지만 이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

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160) 예를 들면, 중국헌법 제3장은

‘국가기구(國家機構)’ 관련 규정으로 제1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절

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은 국무원에 대해 것으로, 주로 국가기

관의 탄생, 구성, 직권과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는 모

두 특별행정구에 대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중

국헌법 조항이 특별행정구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

다. 중국헌법 제4장 국기, 국장, 수도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특별

행정구에 적용된다.

158) 중국헌법을 전체와 일반, 부분과 특수의 성격으로 볼 때, 헌법 제31조 조항 외에도
중국의 특수한 성격에 따른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헌법 제19조는 “전국적으로 중
국어를 통용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에서는 “각 민족은 모두 자기 언
어 및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서문에서는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지도사상(指導思想)으로 한다”라고 하나, 제5조에
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조 역시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라고 규정하나, 제115
조에서는 “민족자치구 또는 민족차치주에서 민족자치의 현황에 따라 국가의 법률 및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조문들은 얼핏 서로 모순되는 것으
로 보이나 헌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특수한 예외조항이 국가의 사회주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각 소주민족의 권리와 공민의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것
처럼,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행정구 설치 문제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92
면 참조.

159) 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93면 참조.

160) 王振民，"一国两制”下国家统一观念的新变化"，环球法律评论，2007-5, 37-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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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를 전제로, 특별행정구에 중국헌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문

제제기가 있었다.161) 이 역시 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 관계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인바, 중국헌법 제67조 제1항에

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헌법을 해석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규정 자체 또는 그 해석

만으로 중국헌법의 어떠한 조항을 특별행정구에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 제67조의 문언에 위배될 수 있고,

나아가 헌법이 한 국가의 근본법이라는 헌법학의 기본원리와도 모순

될 것이다.162)

특별행정구도 중국의 지방정부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중국헌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행정구는 중국헌법 제31조 및 특별행정구기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특수한 행정구역으로써 중국대륙의

일반 지방정부와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

와 같은 규정에 의해 적어도 50년간은 한시적, 예외적으로 그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 모순되는 중국헌법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50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예외적 상황

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별행정구에 일국양제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일국일제(一國一制)로 인해 특별행정구에 대

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중국헌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161) 王振民，"一国两制”下国家统一观念的新变化"，环球法律评论, 2007-5, 40-42면 참조.

162) 참고로,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처음부터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기
초위원회가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헌법조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
다. 만약 홍콩기본법기초위원회가 헌법상 특정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
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헌법의 조항 중
에서는 경우에 따라 절반 내지 일부만이 적용되는 등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基本法與憲法的關係（最後報告）」, 香
港特別行政區基本法諮詢委員會中央與特別行政區的關係轉租小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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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법적 지위

1. 특별행정구의 설치

(1) 특별행정구의 기본 함의

중국헌법 제30조에 따라 중국의 행정구역은 전국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성, 자치구는 다시 자치주·현·자치현으로 나뉘고,

현, 자치현은 향·민족향·진으로 나뉜다.163) 중국헌법 제31조에 의하면

특별행정구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여기

서 특별행정구는 일응 중국 전체의 행정구역 중에서 성급(省級)지방

으로 분류되나, 다음의 이유로 중국의 일반 성, 자치구, 직할시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164) 첫째, 특별행정구의

행정구역은 중앙인민정부에서 공포한 특별행정구지도를 기준으로 하

고 특별행정구 지역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165) 이는

‘일국양제’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

반 지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한 제도는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국무원가 아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한다.166) 셋째,

중국에는 민족자치(民族自治)구역과 특별행정구자치(特別行政區自治)

구역의 2개의 자치구역이 존재하고 이들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민

163) 중화인민공화국의 성급지방은 23개의 성과 4개 직할시, 5개 민족자치구, 2개 특별행
정구로 구성되어 있다.

164)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02면 참조.

165)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01면 참조.

166) 중국헌법 제62조 제14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제14호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行使下列职权.（十四）决定特别
行政区的设立及其制度).



- 86 -

족구역 자치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함으로써 주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각 민족

의 평등을 보장하고 공동으로 국가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특

유의 제도이다. 반면, 특별행정구자치는 중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67) 넷째, 특별행정구 설치는 중국과 홍

콩, 마카오 등에 대한 주권회수를 위한 것으로 특수한 역사적 성격

및 목적성을 갖는다. 즉 특별행정구 설치는 통일 이후 자본주의 제도

를 실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 그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유

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의 일반 행정구역 및 경제특구와 달리 특

별행정구를 임의로 신설, 확대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반 지방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

국의 일부분이자 단일제 국가 체제하의 지방정부에 불과하므로, 독자

적으로 국가 주권을 행사하거나 독립된 국가로 분리될 수도 없고 그

권한 내지 권력은 오로지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에 근거하고 있다. 따

라서 특별행정구의 권한은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른바 파생권력

(派生權力)이라 할 수 있다.

(2) 특별행정구가 중국 국가구조에 미치는 영향

특별행정구의 설치는 독자의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중국 고유

의 국가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이 단일

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제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었다는 점

에서,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서로 다른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률화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유의 단일제 국가 구조에 대한 도전이자 변화

167) 王振民, 中央與特別行政區關係, 清華大學出版社, 2002, 103-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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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되고 있다.168)

과거 중국은 단일제의 의미를 편면적으로 이해하여, 오로지 중앙의

고도 집권제(中央高度集權制)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드시 지방

의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

은 중앙의 고도 집권제에는 외교권과 국방권 외에도 지방정부 조직

권, 화폐 발행권 등이 포함되었고, 중앙이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아주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 하였다. 그 결

과 중앙정부의 각 부서의 권한은 끝없이 팽창되어 “대 중앙, 소 지방

(大中央, 小地方)”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고, 지방은 어디까지나 중앙

정부의 파견기관(派出機關)으로만 작용할 뿐이었다. 민족자치구 역시

결국 중앙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영도를 받아 사실상 그 어떠한 자주권

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980년 덩샤오핑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조정(調整)하고 중앙의 권력을 하급기관에 분산함으로써 지방의 자주

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169) 이는 ‘일국양제’ 이론에 밑바탕이 되어

대만 통일문제 해결의 밑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이 인

식했던 단일제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 한층 변화시킴으로써 중화인민

공화국 안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행정구’를 설치

하는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여기서 단일제는 정확히 중화인민공화국에는 하나의 헌법과 하나의

중앙정권만이 있고 원시권력(元始權力)은 중앙정권에 의해 유지되며

지방정부의 권한은 중앙에서 부여한 수권에 의해 합법적으로 확정된

168) 王振民, 中央與特別行政區關係, 清華大學出版社, 2002, 107면 참조.

169) 鄧小平,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鄧小平文選（1975-1982), 北京人民出版社, 1983.
280-3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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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관계는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지방 권력의 크기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170) 바로 이것이 소위 중국 특색이 있는 단일제 국가 구조 형태

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일반 성(省)과 직할시

(直轄市), 소수민족 지역에 설치한 민족자치구,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

하고 있는 특별행정구의 권한과 중앙의 권한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

을 발견할 수 있다.

2.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1) 중국의 지방행정구역

특별행정구는 다른 중국의 일반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

화국에 속한 일부분으로서 단일제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내 하나의

지방정부이고, 중국의 행정구역 중 성급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홍

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행

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다.171) 이는

즉 특별행정구는 중국에 귀속되어 독자의 국가주권을 향유하거나 이

로부터 독립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정구역이라는 말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단일제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앙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므로 오로지 하나의 헌법과 하나의 최고권력기관과

최고행정기관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일제 국가구조 형태에서 중앙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이다.172)

170) 王振民, 中央與特別行政區關係, 清華大學出版社, 2002, 108면 참조.

171) 홍콩기본법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이다
(香港特别行政区是中华人民共和国不可分离的部分). - 마카오기본법 제1조 내용 동일.



- 89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대한 주

권을 회복한 이후 그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는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부여한 권력이므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

고 있는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게 된다.173). 따라서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각종 특별행정구역 중의 특수한 행정구역으로써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지방행정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2) 중앙정부에 직할되는 지방행정구역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에 직할되는

지방행정구역이다. 여기서 ‘직할’이란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에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대한 ‘직할’은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가최고행정기관인 중앙정부(국무원)가 특별행

정구를 직접 관할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74)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국가기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받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이 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의해 상응

한 권력을 행사할 때 반드시 그에 순응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행정구

가 일국양제를 전제로 하여 ‘일국(一國)’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에

서 ‘양제’를 시행하여 특별행정구 역시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172)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124면 참조.

173) 王振民, 中央與特別行政區關係, 清華大學出版社, 101-105면 참조.

174)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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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동안 최고 국가권력을 행사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국무원, 즉 중앙정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써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이다. 무릇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나 최고국가행정기관은 모두 특별행정구기본법의 규정

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예

를 들면, 이들은 특별행정구에 대한 관리권와 감독권은 물론 특별행

정구기본법의 해석과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중앙인민정부

의 특별행정구에 대한 관할권의 실현방식이다.175) 즉 이는 ‘일국양제’

에서 제기된 ‘일국’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별행정구가 직접

중앙정부의 관할을 받는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고 그 권한의 원천은 중앙에 있으므로 이를 본연의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중앙으로부터 부

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표명하였다. 특히,

중국은 단일제 사회주의 국가이고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그 관

할 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행정구의 권한과

연방제 국가의 각 성원국의 권한은 다르다.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

구의 권한은 중앙이 부여한 것이나, 연방제 국가의 각 성원국의 권한

은 연방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아니라 연방국가가 성립될 때부

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176)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장에서 ‘수권(授權)’이란 중앙

정부가 특별행정구기본법을 통해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을 홍콩과 마

175) 陈道华，“一国两制”与国家理论，中共中央党校出版社，2002, 128면 참조.

176)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124면 참조. 肖蔚云,
论香港基本法，北京大学出版社，2003,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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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에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중앙과 특

별행정구의 관계는 수권과 피수권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수권의 범위

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 규정한다. 그

러나 중앙은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권력을 위임하지 아니한 부

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권한을 보유한다. 그러므로 중앙과 특별행

정구 사이의 권한배분에서 ‘잉여권력(剩餘權力)’177)의 문제는 존재하

지 않고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오직 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 제정

한 규정에 따라 중앙이 부여한 수권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한다.

(3)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

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으로써 중국 내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

를 가진다. 여기서 ‘자치(自治)’란 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권력기관이

헌법과 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 규정된 권한 범위에 따라 지방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78) 홍콩과 마카오가 향유하고 있는 고도의 자

치권은 중국의 일반 지방의 자치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고도의 자치’

란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특별행정구기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

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 그밖에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

177) 잉여권력설이란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각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반드시 홍콩기본법
에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쌍방이 협상하
여 해결하라고 규정된 사무, 즉 잉여권력에 대해서는 중앙이 일국양제 기본원칙에 의
해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예를 들면, 중앙은 외교와 국
방 등 국가 주권에 관한 사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특별행정구
의 사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쌍방의 사무 즉, 사법협조(司法協助),
경제문화교류, 홍콩으로의 이주 등 사무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상하여 처리한다. 그러
나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행정구가 잉여권력을 향유한다. 张定淮、孟 东，是“剩余权力”还是“保留性的本源权力”
中央与港、澳特区权力关系中一个值得关注的提法，当代中国政治研究报告，2009-7,
246-250면 참조.

178) 法務部,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50-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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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권리를 말한다.179)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은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내지 민족자치 지역의 권한보다 큰 편이다. 그 권한을 구체적

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은 중국

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민족자치구가 향유하고 있는 권한보다 그

범위가 비교적 넓다. 중국은 단일제 국가구조를 가진 국가로 민주집

중제 원칙에 따라 국가관리체제는 하급이 상급에 복종하고, 지방이

중앙에 복종하는 방식에 의한다. 중국의 일반적 지방의 각급 인민정

부는 반드시 이중의 영도(兩重領導) 내지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동

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

라, 상급 인민정부에도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180) 반면,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에 직할되므로 그 법적 지위가 일반행정구와

달리 특수하다. 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외교권과 국방권

제외)과 입법권은 중국의 일반적 성(省), 시(市)의 권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첫째, 행정권의 측면에서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

는 독립적인 재정과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자체적으로 화폐

금융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181) 반면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특별행정

179) 홍콩기본법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
자치를 시행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全国人民代表大会授权香港特别行政区依照本法的规定实行高度自治，享有行政
管理权、立法权、独立的司法权和终审权). - 마카오기본법 제2조 내용 동일.

180) 李元起、张若谷，"论特别行政区制度下的'剩余权力'问题"，2008-2, 95면 참조.

181) 홍콩기본법 제10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자체수요에 충당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香港特别行政区保持财政独
立. 香港特别行政区的财政收入全部用于自身需要，不上缴中央人民政府. 中央人民政府不
在香港特别行政区征税)제.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세금
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香港特别
行政区实行独立的税收制度. 香港特别行政区参照原在香港实行的低税政策，自行立法规
定税种、税率、税收宽免和其他税务事项). 제11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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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달리 독립적인 조세제도와 화폐제도를 결정, 실시하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둘째, 입법권의 측면에서 각 성(省), 시(市) 인민대표대

회에서는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를 제정할 권리만 가지고 있고, 민족

자치구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自治條例) 및 단행조례(單行條

例)를 제정할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

법」 제5조에서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반드시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자치조례든

단행조례든 또는 지방성법규든 모두 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

서는 아니 된다. 반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는 특

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자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

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 범위 내의 법률을 제정할 때에

는 헌법과 기타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182)

법으로 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기업 및 금융시장의 경영자유를 보장하며, 법에 따라 이를 관리 및 감독한다(港元为
香港特别行政区法定货币，继续流通. 港币的发行权属于香港特别行政区政府。港币的发
行须有百分之百的准备金。港币的发行制度和准备金制度，由法律规定. 香港特别行政区
政府，在确知港币的发行基础健全和发行安排符合保持港币稳定的目的的条件下，可授权
指定银行根据法定权限发行或继续发行港币). - 마카오기본법 제104조(재정권), 제106조
(조세제도), 제107조(화폐금융제도).

182) 홍콩기본법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본법 및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홍콩 기존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것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지역에 공포하거나 또는 입법
화하여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산하에 있는 홍콩특별행정구기
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
을 증감할 수 있으며, 부속서Ⅲ에 열거한 어떠한 법률도 국방·외교와 관련되는 법률
및 기타 본법의 규정에 따른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한정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내
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
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해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인
민정부는 관련 전국성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在香港特
别行政区实行的法律为本法以及本法第八条规定的香港原有法律和香港特别行政区立法机
关制定的法律. 全国性法律除列于本法附件三者外，不在香港特别行政区实施。凡列于本
法附件三之法律，由香港特别行政区在当地公布或立法实施.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
会在征询其所属的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委员会和香港特别行政区政府的意见后，可对列
于本法附件三的法律作出增减，任何列入附件三的法律，限于有关国防、外交和其他按本
法规定不属于香港特别行政区自治范围的法律.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宣布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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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의 각 부문 및 일반지방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

(1) 중앙정부의 각 부문(各部门)과 성·자치구·직할시의 관계

가. 중앙정부의 각 부문

중앙정부의 각 부문이란 중앙정부(국무원)에 소속된 각 부, 각 위원

회, 각 직속부서와 주무부처(办事机构)를 말한다. 여기서 각 부서와

각 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며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중앙정부에는 총 29개의 부와 위원회가 있고183) 또한 중앙정

부에 속해 있는 10개의 직속기구184)와 1개의 직속특수기구인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있다. 이 외에도 홍콩마카오사무처와 국무

원연구실 2개가 중앙정부 직속의 주무부처로 속해 있고, 8개의 중앙

정부 직속의 사업단위185)가 있다. 또한 6개의 전문적 성격을 가진 부

争状态或因香港特别行政区内发生香港特别行政区政府不能控制的危及国家统一或安全的
动乱而决定香港特别行政区进入紧急状态，中央人民政府可发布命令将有关全国性法律在
香港特别行政区实施). - 마카오기본법 제18조와 동일.

183)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부와 위원회는 총 29개인데, 그 중에서 부(部)는 23개로 아래
와 같은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
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민정부(民政部),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자연
자원부, 생태환경부, 거주와 성향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
화와 여행부, 은퇴군인인사부, 긴급대처부, 중국인민은행, 국영 기업의 재무 수지의 감
사를 실행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위원회는 초 6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다. 国务院组织机构_中国政府网 www.gov.cn 방문날짜
2022.12.24.

184)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10개의 직속기구에는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 국가체육총국, 국가국제발전합작서, 국가세무총국, 국가매체국, 국가통계국, 국가
의료보장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정부사무를 관리하는 국무원참사실(国务院参事室)이
있다.

185)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8개의 사업단위는 신화통신사(新华通讯社), 중국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발전연구중심, 중앙방송국총국, 중국기상청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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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국무원외사판공실(国务院外事办公室), 국무원교민판공실(国务院

侨务办公室)，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国务院港澳事务办公室

)186)，국무원법제판공실(国务院法制办公室), 국무원경제체제개혁판공

실(国务院经济体制改革办公室)과 국무원연구실(国务院研究室)이 있다.

여기서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업무사무

실)이 특별행정구를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나. 중국의 성·자치구·직할시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도 모두 중앙의 통일적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중국헌법 제89조에서 국무원은 각 부(部)와 각 위원회의 임무

와 직책(职责)을 규정하고, 각 부와 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

로 관리하며, 각 부와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전국성 행정업무도

지도한다.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도 구체적

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또한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7) 중국헌법 제110조는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소속되어 있는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

무를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지방 각급 지방정부는

186)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직무배치, 내부기관
및 인원 편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국양제 방침 및 홍콩마카오에 대한 정책 규정
을 집행하고 홍콩 및 마카오기본법을 집행하며 홍콩마카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원 산하의 직속기관이다. 国务院港澳
事务办公室 https://www.hmo.gov.cn/ 방문날짜 2022.12.24.

187) 중국헌법 제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제1항, 제2항 생략) 제3
항 각 부·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고, 각부와 각 위원호의 업무를 통일적으
로 지도하고, 각 부·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전국성 행정업무를 지도. 제4항 전국 지
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정긍로 지도하고,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 국가
행정기관 직권의 구쳊거인 구분을 규정(제5항-제18항 생략). (宪法第89条：国务院行使
下列职权：（三）规定各部和各委员会的任务和职责，统一领导各部和各委员会的工作，
并且领导不属于各部和各委员会的全国性的行政工作；（四）统一领导全国地方各级国家
行政机关的工作，规定中央和省、自治区、直辖市的国家行政机关的职权的具体划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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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무원으로부터 통일적으로 지도를 받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해야한다.188) 그밖에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

급인민정부조직법」 제66조도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각 부

서는 모두 동급 인민정부의 통일적 관리감독을 받으며 동시에 국무원

주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89)

위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등급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그리고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는 모두 국무원의 통일된 관리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으로서 같은 등급을 가지나 직무에 대한 책임은 다소 다르

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일급 지방정부이고,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는 일급 정부의 부문이기에 가지고 있는 책임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각 업무부처는 이중적

인 영도체계(双重领导体制)를 실행한다. 즉, 국무원의 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당 행정구역(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도도

받는다.

(2)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특별행정구의 관계

188) 중국헌법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
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하나 위급의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
으로부터 통일적으로 지도받는 국가 행정기관이고,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宪法第
110条：地方各级人民政府对本级人民代表大会负责并报告工作。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
民政府在本级人民代表大会闭会期间，对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负责并报告工作.
地方各级人民政府对上一级国家行政机关负责并报告工作. 全国地方各级人民政府都是国
务院统一领导下的国家行政机关，都服从国务院).

189) 중국 조직법 제66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각 부문은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를 받고, 동시에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주관무문의 업무 지도
및 영도를 받는다(组织法第66条： 省、自治区、直辖市的人民政府的各工作部门受人民
政府统一领导，并且依照法律或者行政法规的规定受国务院主管部门的业务指导或者领
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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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는 일단 중국의 성급 지방행정구역에 속하므로 중앙정부

의 각 부문과는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콩 및 마카오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는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 수권과 피수권의 관계, 관리와 피관리의 관계

인 동시에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들은 특별행정구와 관계

되는 자치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190). 이들은 모두 중앙정부 산하의 일급행정기관으로서 상호 간

섭할 수 없고 오히려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로 관할 영역과 구역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위원회는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내부 사무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만약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위원

회에서 특별행정구에 업무집행사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라면 반드시 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

다.191) 또한 이와 같이 설치된 기구는 특별행정구의 사무에 대해 관

여할 권한이 없다. 만약 업무상의 연계가 필요하다면 서로 협상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 산하의 각 부문(部, 委, 署, 办)과 특별행정구의

.190) 홍콩기본법 제22조 제1항: 중앙님니정부 산하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법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간섭하여서는 아니된
다(中央人民政府所属各部门、各省、自治区、直辖市均不得干预香港特别行政区根据本法
自行管理的事务) - 마카오기본법 제22조 내용 동일.

191) 홍콩기본법 제22조 제2항: 중앙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홍콩특별행정구
에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中央各部门、各省、自治区、直辖市如需在香港特别行政区设立机
构，须征得香港特别行政区政府同意并经中央人民政府批准) - 마카오기본법 제22조 제2
항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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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 간의 관계는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성급 인민정부의 각 부문

의 관계와 다르다.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성급 인민정부의 관계는 종

속관계로써 후자는 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특별행정구의 관계는 관리의 관계 또는 감독의 관계가 아

니라 상호 독립되어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상의 종속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특별행정구 정부의 각 부문은 이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특별행정

구의 행정장관만이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192)

예를 들면, 국가재정부(财政部)와 특별행정구의 재정사(财政司) 간에

는 아무런 행정상의 종속관계가 없다. 국가재정부는 특별행정구의 재

정사에 대해 어떠한 명령 또는 지도도 가하지 못한다. 특별행정구의

재정사는 오로지 자신에 속해 있는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 정부에 책

임을 질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문에서 제정, 시행하는 각종

정책은 특별행정구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특별행정구 정부

의 각 부문은 당해 행정구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3) 일반지방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는 중국의 일반 지방행정구역으로써 모두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는다. 다시 말해, 중국헌법 규정에 의

하면, 중국의 일반행정구역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는 중국의 통

일적인 지도체제에 따라 이중적 관리·감독을 받는다.193) 따라서 성,

192) 홍콩기본법 제43조 제2항: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
인민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依照本法的
规定对中央人民政府和香港特别行政区负责) - 마카오기본법 제45조 제2항와 내용 동
일.

193) 중국헌버 제89조 제4항: 국무원은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
로 지도하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구가행정기관 지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
한다(统一领导全国地方各级国家行政机关的工作，规定中央和省、自治区、直辖市的国家
行政机关的职权的具体划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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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직할시 일반 행정구역과 특별행정구의 관계는 중화인민공화

국을 주권국가로 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지방과 지방 간의 관

계일 뿐 그 어떤 행정상의 종속 관계나 관리 감독의 관계가 아니다.

양자는 오히려 독립적으로 각자 자기의 관할구역 내에서 정책을 제정

, 집행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일반 지방행정

구역 성, 자치구, 직할시와 특별행정구역의 관계는 평등한 지방 대 지

방의 관계로 되어, 자치구, 직할시는 특별행정구 내의 사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게 된다.

한편,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에 사무

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중앙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 및 그 인원

들은 반드시 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위법행위를 했

을 때에는 반드시 특별행정구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194) 따라

서 중국의 일반 행정구역과 특별행정구의 관계는 상호 간의 불간섭

및 평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자 간에는 두 지역의 주

민들의 출입경(出入境), 변방통제 및 이민(移民)문제에 있어 특수성이

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홍콩주민의 중국대

륙으로의 이동은 자유로워 졌으나, 대륙인민들이 특별행정구로 출입

하는 경우에는 특별행정정구출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홍콩

및 마카오지역에 거주(定居)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주관부서

는 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중앙정부의 각 부문, 일반 행정구역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특

194) 홍콩기본법 제22조 제3항: 중앙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특별행정구에
설립한 모든 기구 및 그 인원들은 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中央各部
门、各省、自治区、直辖市在香港特别行政区设立的一切机构及其人员均须遵守香港特别
行政区的法律). - 마카오기본법 제22조 제3항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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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정구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보면 모두 ‘일국양제’ 원칙을 준수하였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별행정구는 ‘고도자치’ 원칙, ‘현지주민에 의

한 통치 '항인치인(港人治港) 항오치오(港澳治澳)'원칙에 의해, 특별행

정구기본법에 따라 통치한다. 여기서 ‘고도자치’는 다른 의미로 보면

중앙정부의 관리권한에 대한 제한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각 부서와 중

국대륙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특별행정구의 사무에 대해 간섭

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국양제 하

에서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특별행정구의 관계,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와 특별행정구의 관계에 대해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헌법 규정에 의해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권

국가 안에서 중앙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서로 종속되지 않는 평

등한 지위에 있다. 둘째,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의해 특별행정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로부터 고도 자치권을 부여 받았으므로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각 부문과 중국대륙의 성, 자치구, 직할시는 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4)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특별행정구로서의 법

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마카오도 마찬가지로 1999년 12월 20일자

로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미

래에 대만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만 역시도 홍콩, 마카오와 마찬

가지로 대만특별행정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과 마카오의 관계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

지만 하더라도 국가 對 국가의 관계, 즉 국제관계의 원칙에 의해 처

리되었다.195) 그러나 두 지역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의 일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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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자 중앙정부에 소속된 관계가 되어 그 법적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어 홍콩특별

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된 이후 두 지역은 더 이상 국제적인

요소를 가지지 아니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변화했다. 즉, 하나의 주권 국가 내에서 특별행정구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처리한다. 둘째, 두 지역은 모두 중앙에 귀속되는 지방정부로

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중국 대륙의

일반적 성(省)과 성(省)의 관계나, 특별행정구와 일반지방행정구역의

관계도 아닌 자본주의 제도를 실행하는 두 지역 간의 관계이므로 특

수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마카

오특별행정구는 정치, 경제, 법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홍콩특별행정

구와 대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경제 교류의 측면에서 마카오

는 예로부터 홍콩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이에 따

라 두 지역 간의 분쟁이 권한배분의 문제이거나 또는 정치적 성격의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고, 설령 일반적

으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제사

법원칙(國際私法原則)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두 지역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지역의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적용법(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

法)˼  등 국제(区际)법률충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196)

한편,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제반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원 부총리이자 홍콩특별행정구 준

195) 袁古洁, "条约在中国内地与港澳台适用之比较", 法学评论, 2002-5, 129면 참조.

196) 丘志乔, "论香港、澳门特别行政区的条约缔结及适用", 福建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0-4,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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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원회 책임자는 1995년 6월 22일 “홍콩특별행정구의 대만에 대한

7개항 기본원칙 및 정책(中央人民政府确定的处理“九七”后香港涉台问

题的基本原则和政策)”을 발표하였고, 1999년 1월 16일에도 “마카오특

별행정구의 대만에 대한 7개항 기본원칙 및 정책（中央人民政府确定

的处理“九九”后澳门涉台问题的基本原则和政策）”을 발표하였는데 그

실제 내용은 동일하다.197) 이는 모두 ‘일국양제’의 기본정책과 ‘하나의

국가’의 방침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으로, 향후 홍콩특별행정구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가 대만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기본 근거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홍콩특별행정구와 대만,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의 관계는 중앙과 특별행정구 내에서의 특수한 관계 내지 양안관

계의 특수한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콩 및 마

카오특별행정구의 성립 이후 홍콩, 마카오와 대만과의 관계 내지 양

안관계에서의 국가주권 행사에 관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가 주선하여 처리하거나 혹은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도하에서 처리하게 되었다.198)

그밖에도 중앙정부는 1997년과 1999년 홍콩특별행정구와 대만, 마

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간의 민간 교류 및 홍콩 동포, 마카오 동포, 대

만동포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대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책을 제

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과 대만, 마카오와 대

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간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홍

콩, 마카오의 회수 이전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유지한다. 예를 들면 경

197) 罗祥喜,"香港特区政府处理涉台问题的法律与政策依据探析",台湾研究, 97-3, 23-29면
참조. “九九”后澳门涉台问题的基本原则和政策, 中州统战, 1999-10, 27면 참조.《中央人
民政府确定的处理“九七”后香港涉台问题的基本原则和政策》，1995年6月23日《人民日
报》. 링크: 中央人民政府駐香港特別行政區聯絡辦公室 (locpg.gov.cn)

198) 黃文放，中國對香港恢復行使主權的決策歷程與執行，香港浸會大學，1997. 80면.

http://big5.locpg.gov.cn/ctsw/wxzcfg/200612/t20061218_72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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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화교류, 주민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대만주민과 대만자

본이 홍콩과 마카오에 투자 기타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셋

째,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하여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

간의 항공 및 해상운수노선을 ‘특수지구노선(特殊地區路線)’으로 관리

한다. 넷째, 대만주민은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에 근거하여

취직, 거주할 수 있다. 다섯째,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육, 과

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의료, 사회복리 등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는

서로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대만지역과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다. 여

섯째,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대만과 공적인 교류, 상담, 협의,

기구설립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일

곱째, 대만이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이미 유지하고 있는 기구

는 그대로 남겨둘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엄격히

따라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거나 홍콩과 마카오의 안정

과 발전에 손해를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199)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 간의 관계 처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기본방침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대

만통일의 경우에도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일

국양제 통일방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중앙은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대만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 홍콩과 마카오 두 특별행정

구와의 관계 해결에서와 같이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만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

국 대륙의 중앙정부의 각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와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 또는 특별행정구 대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

어서 법률화, 제도화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선행될 것이다.

199) 闻好,"中央处理“九七”后香港涉台问题的基本原则和政策",黄埔, 1997-1, 12면 참조.
“九九”后澳门涉台问题的基本原则和政策, 中州统战, 1999-10, 27면 참조. 《中央人民政
府确定的处理“九七”后香港涉台问题的基本原则和政策》，1995年6月23日《人民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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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비교

(1)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배경 및 법제화

가. 배경

신의주는 북한의 4대 도시로 평안북도 서북부 압록강 하구 남안에

위치하고 있는 시(市)이다. 이 도시에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유일하게 원유를 정제, 처리하는 화학공장과 광산기계제

조공장, 선박공장 그밖에 여러 수공업 공장들이 줄지어 존재하고 있

다. 신의주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도로, 철도 등을 통해 중국 단동과

심양, 북경과 연결되어 있어 중국과의 교류가 특히 빈번한 편이다.200)

김정일 전 위원장은 2002년 1월 중국 상해 푸둥(浦东)을 방문한 이후

신의주를 홍콩과 같은 자본주의 섬으로 건설하려는 의향으로 신의주

를 특정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를 표명하였다.201) 그 이유는 아

래와 같은 몇 가지 요인에서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심각한 수준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경제 활성

화 조치가 필요했다. 둘째,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2000년

200) 북한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를 더 한층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측의 지원으
로 1943년에 완공된 낡고 좁은 압록강철교를 대신하여 2014년 10월 6차선 도로의 차
량전용 신압록강대교(新鸭绿江大桥)를 완공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측에 지역
도로와 관세 등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실제 개통이 지연되었으나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방북했을 때 김정은의 대교개통비용 요구를 수용하
면서 2023년에는 대교가 개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선일보, “시진핑, 북에 신압
록강대교 황금평 경제특구 비용부담 약속”, 2019.07.29., 연합뉴스, “중국 신압록강대교
정부활발 완공 8년만에 개통하나”, 2022.09.26.

201) 김병기, "신의주특벽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02. 1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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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북한

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했다. 셋째, 중국의 경제특구정책

성공 사례가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202) 중국의 경제발전이 경제특구

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국투자의 확대와 대

외무역의 활성화, 외국선진기술 도입 및 국제사회 지위 향상 등의 과

거 중국의 성과가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203) 이 외에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히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로써 신의주행정특별구 정책을 발표하였

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체제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204)

따라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설치는 북한이 직면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북한은 이

를 통해 자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

회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북한

은 2002년 9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9월 12일

202) 2022년 기준 중국의 경제특구는 총 7개이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1979년 7월 광동
성의 심천, 주해, 산두와 복건성의 하문을 특구(特区)로 지정하여 설치하였으나, 1980
년 5월에 4개의 지역의 이름을 특구에서 경제특구(经济特区)로 변경하였다. 또한 중
안은 1988년 4월 해남도(海南岛)를 경제특구로 설정하였다. 이후 1992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발맞추어 경제특구의 방식(模式)을 상해 푸둥에도 유사하게 적용하여 상
해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상해 자체는 중국의 경제특구는 아니었다. 2010년 5월 중앙
은 신강자치구(新疆自治州)의 훠얼궈쓰(霍尔果斯)지역과 카스(喀什)지역을 경제특구로
설립하였다. 결국 현재 중국에는 ① 심천경제특구(深圳经济特区), ② 주해경제특구(珠
海经济特区), ③ 산두경제특구(汕头经济特区), ④ 하문경제특구(厦门经济特区), ⑤ 해
남경제특구(海南经济特区), ⑥ 신강훠얼궈쓰경제특구(新疆霍尔果斯经济特区), ⑦ 신강
카스경제특구(新疆喀什经济特区) 등의 경제특구가 존재한다. 丽红棉, 李胜会 "中国经
济特区建立的理论背景及启示"，特区经济 专稿， 2010.08, 13-14면 참조.

203) 김병기,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 2. 140면 참조.

204) 김병기,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 2. 141면 참조.



- 106 -

자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5)을 제정하였으며 신의주특별행정구

의 초대행정장관으로는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양빈(杨斌)이 임명되

었다.

나. 법제화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북한의 자료상으로는 북한의 입법체계상

절차와 실체적 효력 양쪽 모두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토

대로 신의주기본법의 법제화 과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

가가 있다.206) 다만 신의주기본법 제정의 배경 중 하나로 우선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가 기대했던 경제개방과 외자유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도 지적해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신의주기본법

은 1993년 1월 31일에 제정된, 북한헌법에서 명시한 첫 번째 '특수경

제지대’이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자유경제무역

지대법"과 "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9.2 수정)"을 참고하여 법제화하였

을 것으로 판단된다.207)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북한헌법 제37

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의주특별행정구 역시

북한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거나, 그 제정과정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208)

205) 본 논문에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이하, 「신의주기본법」으로 약칭하겠
다.

206) 박정원,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분석",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245면.

207) 김동하,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비교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3호, 82면.

208) 김병기,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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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

가.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신의주기본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발표된

법으로, 북한의 입법체계(헌법, 중요부문법, 정령, 법령, 명령, 결정, 지

시)상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률이지만 신의주특별행정구 내에서는 최

고규범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신의주기본법 부칙 제2조

를 보면, 특별행정구 내에서 중앙정부의 일정 법규를 제외한 다른 법

규들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간접적으로

신의주특구법의 최고규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209)

신의주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의 특수한 지방행

정구역이다.210) 즉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

정단위로, 특별행정구의 자치권은 모두 중앙정부의 수권에 의하여 인

정된다.211) 따라서 특별행정구는 직접 국가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만이 국가를 대표하며 특별행정구는 중

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는 대외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212)

2003. 2. 147면 참조.

209) 김병기,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 2. 147면 참조.

210) 신의주기본법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211) 신의주기본법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
다.

212) 신의주기본법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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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반대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시행하였으나, 이

로 인해서 북한의 기본체제가 흔들리거나 분열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

다고 보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방위사업을 책임지며 필

요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배치 또는 주둔시킬 수 있다.213)

또한 특별행정구 안에서는 다른 국가의 정치조직 활동을 허용하지 않

으며214) 전쟁, 무장반란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국가는 특별행정구

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215)

나. 북한의 중앙정부와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관계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특

별행정구를 직접 관할한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특

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여 특별행정구의 설치여부 및 시행할 제도를

결정하고, 특별행정구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에서 결정

한다.216) 여기서 최고입법기관이란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일 때 최고

주권기관이 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말한다.217) 이에 따라

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법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
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신의주기본법 제83조 제15호: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
은 다음과 같다. 15 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213) 신의주기본법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
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214) 신의주기본법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215) 신의주기본법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
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216) 신의주기본법 제77조: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립법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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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립법기관 앞에 책임을 지고,218)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할 것을 선서를 하도

록 하고 있다.219) 또한 특별행정구의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는 신

의주기본법에 반해서는 아니 되고220) 입법회의에서 결정한 최고입법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고입법기관에서 등록하지 않고 돌려보

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221)

신의주기본법이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특수성을 규율하고 있기는 하

나, 북한의 중앙정부와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어디까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

이 행사되는 특수한 행정단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관계는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 수권과 피수권의 관계로 볼 수 있겠다.222)

1) 신의주기본법상 중앙정부의 권한

신의주기본법상 북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217) 북한헌법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8) 신의주기본법 제76조: 장관을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립법기관 앞에 책임진다.

219) 신의주기본법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
할 것을 선서한다. 선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220) 신의주기본법 부칙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
지 않는다.

221) 신의주기본법 제74조: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안으로 최고립법기관에 등
록한다. 최고립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222)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부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법무부, 2002.12. 15-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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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독립적인 외교업무를 가지고 있다. 즉 신의주특별

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다만 특별행정구

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여권을 직접 발급할 수 있을 뿐이다.223)

둘째,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에 대해 방위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신

의주특별행정구도 북한영토의 일부이므로 국토방위의 의무는 중앙정

부에 있는 것은 마땅하다. 이에 따라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

은 중앙정부가 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행정구 내에 군사인원을 주둔시

킬 수도 있다. 한편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하고 있는 군사인원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224)

셋째,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 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특

별행정구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에서 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행정구 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

할 수 있도록 하나 임기의 기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해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중앙

정부의 특별행정구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앙은 특별행정구 내의 비상사태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중

223) 신의주기본법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
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
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224) 신의주기본법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
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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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는 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국적으

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225) 즉 비상사태여부의 결정권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의주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은 오로지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에 있다.226) 그러나 신의주기본법의 개정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는 북한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및 휴회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개정권도 가지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헌법상 법률 개정권은 원칙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있으므로227) 신의주기본법에 대한 개정권도 마찬가지

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는데, 이는

결국 개정권한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의주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단지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

다고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2)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권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중앙

정부는 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개입범위를 최소화한 것이다. 둘째,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의 위임에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225) 신의주기본법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
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226) 신의주기본법 부칙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227) 북한 헌법 제91조제2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2호 부문법
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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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만이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별행정구는 특별행정구의 행정사업에 대해서 자치권한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국방

과 외교를 제외한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기타 경

제, 문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근본적으

로 다른 고도의 자본주의 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하였다. 넷째, 특별행

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특

별행정구가 토지와 생산수단 이용권을 50년간 가지고 있으며 사유재

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228) 이 외에도 특별행정

구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정할 수 있고, 외국인의 요직 취임 허용하며,

자유로운 외화유통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229)

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주요 내용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에서 ‘조선인민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228) 신의주기본법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
다.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신의주기본법 제
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
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
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
치를 보상하여 준다.

229) 신의주기본법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신의주기본법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
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 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
한 자. 3.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4.
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신의주기본법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
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
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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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 동 법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기구,

국장·구기 등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법은 신의주를 최

소한 50년 동안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관광지구로 개발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의주기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

이 표로 정리하였다.230)

[표1]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내용

230)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부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법무부, 2002. 12. 19-38
면 참조.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정치

- 주권(제1조, 제7-8조, 제10조, 제11조)

- 자치권(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 주민 보호 의무(제4조, 제5조)

- 공식어(제9조)

제2장 경제

- 토지소유 및 이용(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사유재산 보호(제17조)

- 중요산업정책(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노동(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화폐금융제도(제23조)

- 조세제도(제24조)

- 관세제도 및 회계제도(제25조, 제26조)

- 예산제도(제27조)

- 무역제도(제28조)

제3장 문화

- 문화정책 기본방향(제32조)

- 교육제도와 정책(제33조, 제34조)

- 첨단과학정책(제35조)

- 예술 및 문화보호정책(제36조, 제37조)

- 의료정책 및 체육활동정책(제38조, 제39조)

- 언론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제4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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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신의주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특정 지역에 외자유치를 위해 시장경제질서가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의주기본법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독립성 인정이다. 북한의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

에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신의

주특별행정구에 독자의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부여하여 신의주

행정구 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고도의 자본주의 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하였

다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다른 경제특구와는 다

른 입법, 행정, 사법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토지와 생산

수단 이용권의 50년간 보호를 통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 예컨대

2052년 12월 31일까지의 장기 토지임대를 규정한 부분은 장래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4장 주민의 법적

권리의무

- 특별행정구 주민의 조건(제42조)

- 주민의 권리(제43-56조)

- 주민의 의무(제58조, 제59조)

- 비주민의 권리와 의무(제57조)

제5장 기구

- 장관(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 입법회의(제60-제75조)

- 행정부(제81-84조)

- 검찰소(제85-90조)

- 재판소(제91-제97조)

제6장 구장·구기 -국장과 구기에 관한 규정(제99-101조)

부칙규정

- 기본법 시행일시(부칙 제1조)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의 열거(부칙 제2조)

- 기본법의 특별행정구내 최고규범성(부칙 제3조)

- 기본법의 해석권(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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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유재산권 보장, 개인상속권의 인정, 무제한의 외환반출입

허용, 특혜적인 세금제도, 특혜관세제도 등의 내용은 모두 신의주기본

법의 제정을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응 평가할 수 있다.231)

(3) 신의주기본법과 홍콩기본법의 비교 분석

신의주기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은 내용 및 용어 면에서 상당

한 부분이 동일하다. 특히 행정특구에 국방과 외교권을 제외한 입법

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고 50년간 토지임대를 보장하며 사유재산

인정, 재정의 독립, 자체 화폐금융정책 실시, 독자적인 세금 및 관세

제도 실시 등 각종 제도 내용 및 법률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주

기본법이 일국양제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중국의 홍콩기본법의 내용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국의 심천,

하문 등 경제특구와 상해 푸둥의 경제개방지역의 제도 역시 선별적으

로 수용하였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

국대륙의 기존 체제에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하에 있던 홍콩을

통합하기 위해 ‘일국양제’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헌법적 근거를 두고

관련 제도를 개시한 것인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던 일부 지역에 새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

어 있었던 홍콩과 비교해 보면, 시장경제질서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

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경우 여러 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신

의주기본법과 홍콩기본법을 비교하여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

231) 김병기,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 2. 144-1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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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주로 평가해보도록 한다.

가. 두 기본법의 입법 근거

홍콩기본법의 경우 중국헌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반

면, 신의주기본법의 경우 상위법 등 입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기본법의 제정은 중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

거하였고 나아가 ‘일국양제’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 체제와 정치가

홍콩에 적용되지 않음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232) 그러나 북한 헌

법상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그에 대한 법률제정에 관한 명

시적인 법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신의주기본법에서도 일국

양제에 대응되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북한 신의주특별행

정구는 중국의 일국양제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본법 그 자체로도 사회주의 체제와 정치가 신의주특별

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할 수 있다.

나. 중앙정부의 통제권한 및 자치권한

두 기본법을 비교해보면 신의주기본법이 홍콩기본법보다 보다 엄격

한 중앙정부의 통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주기본법에 따르면

북한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국방권, 비상사태 선포권, 토지 소유권, 특

구 건설 총계획 승인권, 수상·항공 운수업의 승인권 등 방대한 범위

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 장

232) 중국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률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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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언제든지 특별행정구 장관을 직접 통제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홍

콩기본법의 경우에는 일국양제 틀 안에서 제정되어 ‘홍콩’의 국제법상

지위를 ‘준정부’로 격상시켜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홍콩기본법 중 독립된 장(章)으로 규정된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와 ‘대외사무’ 부분이 그와 같다.

이 외에도 특별행정구 자치권한 규정에서도 다소 간의 차이가 있

다. 신의주기본법에서는 일단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동 법 제1조에서부터 제41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조

항의 적용주체는 ‘국가’이다. 즉 이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자치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특별행정구 기본법 해석권

두 기본법은 당해 법률의 개정권 및 해석권에 관해서도 기술적인

차이를 보인다. 홍콩기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기본법의 개정권은 전

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고 규정하였다.233) 그러나 신의주기본법에는

개정권 관련 규정이 없으며 오로지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

시키지 않는다’는 정도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명문상 향후 50

년간 법개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또는 사회주의

법체계상 신의주기본법의 제정권자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당

연히 개정권자라는 의도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

233) 홍콩기본법 제159조 제1항: 본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本法的修改
权属于全国人民代表大会). - 마카오기본법 제144조 제1항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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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4)

그밖에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석권에 관하여, 신의주기본법 부칙 제4

조에서는 해석권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신의주 재판소가 아닌 중앙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 해

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여 신의주 재판소의 기능은 단지 상임위

원회 법해석 결과의 기계적인 법적용 에만 국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1항이 홍콩기본법의 해

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신의주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홍콩기본법은 홍콩법원에 대하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홍콩자치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되는 조항에 대

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명문규정으

로 중앙의 개입에 한계를 두었다. 또한 홍콩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미

칠 경우에는 종국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할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역시 종국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 한정된다. 다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홍콩기본법

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에 있

는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물론 중국대륙과 홍콩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도 홍콩기본법상 해석권

의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반면, 신의주기본법은

그 해석권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규

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입법론적으로 이와 같은 해석권의 내용 내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해석의 기준으

234) 김병기,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 2. 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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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을 수 있는 독립기관과 같은 기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

[표2] 두 기본법 비교

구분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설립취지
- 기존 자유무역지대의 한계
- 새로운 경제체제도입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 추구

- 국가 통일과 영토완정
- 홍콩특구의 경제 번영과 

안전을 유지 

제정원칙 - 없음 - 일국양제

법적근거 - 없음 - 중국헌법 제31조

기본법의 법적 
지위

- 헌법과의 관계 불명확 
- 북한헌법의 하위법
- 신의주특구 내의 최고 법규

- 헌법과의 관계 명확
- 홍콩특구 내의 최고 법률

중앙과 특구 
관계 

- 국가가 개입되는 
특수행정단위

- 중앙정부에 직할

-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

- 중앙정부에 직할

중앙의 권한

- 외교권
- 국방권 및 방위권
- 특구 장관 임명·해임권
- 비상사태선포권
- 기본법 해석권
- 건설총계획 승인권
- 수상 및 해상운송업 승인권
- 입법회의결정 등록거부권

- 외교권
- 국방권 및 방위권
- 특구수장(首長) 및 주요관원 

임명권(수장 현지 선거 또는 
투표로 선출, 중앙에서 임
명)

- 비상사태선포권
- 기본법해석권
- 기본법개정권
- 입법기관 제정 법률 반송권 

- 입법권·행정권·사법권 - 입법권·행정권·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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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 및 그 관계

1. 중앙의 정치체제

중국대륙은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정치체

제, 즉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공산당 지도의 인민민주제도로,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이다. 인민대표

대회제도의 함의는 주로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성·시·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현·

시의 인민대표대회, 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최하급 인민대표대회로서 현·향·진급 인민대표는 인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상급 인민대표대회는 한 급 아래인 인민대표대회에

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셋째,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각급

최고권력기관으로 그 지역 내에서 인민을 대표하여 지역 내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지

역 내 인민정부와 행정, 사법기관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동시에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235)

특구 자치권 - 중앙정부 위임으로 대외사
무 처리권

- 중앙정부 위임으로 대외사
무 처리권

경제제도 - 사유재산제도 보장
-사유재산권 보장
-독자적금융 및 화폐제도

사회제도 - 사회보장제도 -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

대외제도
- 외교권: 국가
- 대외사무 처리권: 국가 위임

- 외교권: 국가
- 대외사무 처리권: 국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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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일국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자본주의 홍콩특별행

정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정치체제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는 홍콩특별행정구가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

고, 고도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도 적지 않

으므로,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의 상이한 점을 분석하고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을 살

펴볼 실익이 있다.

일국양제가 실행된 이후에도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제도로 ‘일부양원(一

府兩院)’의 정치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양원(一府兩院)’이란 최고권

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아래 행정

부인 중앙정부-국무원과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으

로 구성된 정치체제이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아래 국가주석과 국무원

(一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兩院)이 놓여있는 체제이다.236)

(1) 최고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중국은 인민대표대회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로 나누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며, 헌

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주석, 국무원,

235) 강광문, 김영미, 중국법 강의, 박영사, 2017. 35면 참조.

236) 이러한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써 이는 입법, 행정, 사법기
관의 상호독립과 상호제약을 요구하는 근대 서양의 삼권분립 체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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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모두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에 의해 선출되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의 감

독을 받는다.237)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역시 지방각급국가권력기관으

로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성 법규(地

方性法規)를 제정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 법원, 검찰원은 지방각급인

민대표대회에 의해 선출되나 역시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

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민족구역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도 마찬

가지로 민족자치지방의 국가권력기관으로, 민족자치지방(자치구, 자치

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자치조례(自治條

例)를 제정한다. 최종적으로 위 모든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통일적

으로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238)

(2) 최고행정기관,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

행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법률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

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보고를 한다.239)

237) 중국헌법 제3조 제2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
거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全国人民代表大会
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都由民主选举产生，对人民负责，受人民监督).

238) 중국헌법 제3조 제3항: 국가 행정기관·감찰기간·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
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国家行政机关、监察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都由人民代表大会产生，对它负
责，受它监督).

239) 중국헌법 제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①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포; ②전국인민대표대회
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 ③각 부·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고, 각부와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각 부·각 위원회에 속하
지 않는 전국성 행정업무를 지도; ④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
로 지도하고,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 국가행정기관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
⑤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⑥경제 업무와 농촌·도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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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사법기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에서 사법권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행사하는 재판권만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 인민검찰원이 행사하는 검찰권(공소권, 법률감독권)까

지도 포함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으로 독립된 재판권

을 행사한다.240)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의 최고재판기관으로 사법해석

권(司法解釋權)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법해석권은 주로 재판과정

설생태문명 건설의 지도 및 관리; ⑦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산아 제한 계획의 지도
및 간리; ⑧민정·공안·사법 행정 등의 업무 지도 및 관리; ⑨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과 같은 대외사무의 관리; ⑩ 국방 건설의 사업의 지도 및 관리; ⑪민족 사무의
지도 및 관리, 소수민족의 평등한 구너리와 민족 자치지방의 자치권리 보자; ⑫외국
에 거주하는 교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국한 교포와 교포 가족의 합
리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⑬각 부·각 위원회가 발포하는 부당한 명령·지시·규칙의 개
정 및 철회; ⑭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 및 철회; ⑮성·
자치구·직할시의 구역 부문을 비준, 자치구·현·자치현·시의 설치 및 구역 구분을 비
준; ⑯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의 범위 안 부문 지역의 비상사태
진입; ⑰행정구의 편제를 심사하고 결정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인원을
임명 및 해임, 양성, 심사, 표창 및 처벌; ⑱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우이회가 부여한 그 밖의 직권(中国宪法 第89条：国务院行使下列职权:（一）根据
宪法和法律，规定行政措施，制定行政法规，发布决定和命令；（二）向全国人民代表大
会或者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提出议案；（三）规定各部和各委员会的任务和职
责，统一领导各部和各委员会的工作，并且领导不属于各部和各委员会的全国性的行政工
作；（四）统一领导全国地方各级国家行政机关的工作，规定中央和省、自治区、直辖市
的国家行政机关的职权的具体划分；（五）编制和执行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和国家预
算；（六）领导和管理经济工作和城乡建设、生态文明建设；（七）领导和管理教育、科
学、文化、卫生、体育和计划生育工作；（八）领导和管理民政、公安、司法行政等工
作；（九）管理对外事务，同外国缔结条约和协定；（十）领导和管理国防建设事业；
（十一）领导和管理民族事务，保障少数民族的平等权利和民族自治地方的自治权利；
（十二）保护华侨的正当的权利和利益，保护归侨和侨眷的合法的权利和利益；（十三）
改变或者撤销各部、各委员会发布的不适当的命令、指示和规章；（十四）改变或者撤销
地方各级国家行政机关的不适当的决定和命令；（十五）批准省、自治区、直辖市的区域
划分，批准自治州、县、自治县、市的建置和区域划分；（十六）依照法律规定决定省、

自治区、直辖市的范围内部分地区进入紧急状态；（十七）审定行政机构的编制，依照法
律规定任免、培训、考核和奖惩行政人员；（十八）全国人民代表大会和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授予的其他职权).

240) 인민법원은 행정등급에 따라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① 최고인민법원, ② 고급인
민법원(성급), ③ 중급인민법언(시급), ④ 기층인민법원(현급)이다. 이 외에도 일부 전
문 인민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군사법원, 해양(海事)법원, 철로운서(鐵路運輸)법원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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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적용되는 법률·법령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법률 감독권을

행사한다.241)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

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하급(下級)인민검찰원은 상급(上級)인민검찰

원의 감독 및 업무지도를 받는다.242)

위와 같이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최고권력

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중앙인민정부는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서 행정권을 행사하며, 최고인민법원

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 즉, 재판기관과 법

률감독기관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일부양원(一府兩院)’은 모

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그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집중제원칙(民主集

中制原則)과 의행합일원칙(議行合一原則)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2. 홍콩의 반환 前의 정치체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써 오랫동안 그 지배와 통치를 받아왔다.

즉 홍콩은 영국에서 임명한 총독의 통치를 받아왔으므로 홍콩인 자신

241) 중국헌법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中华人
民共和国人民检察院是国家的法律监督机关).

242) 중국헌법 제137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
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
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한다(最高人民检察院是最高检察机关. 最高人民检察院领导地方各
级人民检察院和专门人民检察院的工作，上级人民检察院领导下级人民检察院的工作). 인
민검찰원은 행정등급에 따라 네 개의 등급으로 난눈다. ① 최고인민검찰원, ② 성급
(省級)인민검찰원, ③ 시급(市級)인민검찰원, ④ 현급(縣級)인민검찰원이다. 이외에도
군사검찰원과 철로운수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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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민의(民意)에 의한 정치활동 참여의 기회가 없고 영국이 허용한

범위에서 제한된 자유만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243) 영국은 영국의 정

치체제의 기본형태(基本模式)에 따라 홍콩의 정치체제를 수립하였는

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의 홍콩의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1840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되면

서 영국은 식민지 통치의 기본유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정치체제를

구성하였다.244) 총독의 권한에 따라 행정의국(行政議局)과 입법의국

(立法議局) 두 개의 의국(議國)을 설치하여 총독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고 의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에 의해 선출되었

다. 홍콩 정치체제의 법적 근거는 1843년 4월 5일에 공포한 「영왕제

고(英王制誥)」와 1843년 4월 6일에 공포한 「왕실훈령(王室訓令)」이

다. 두 법률은 영국의 영황회(英皇會)와 추밀원(樞密院)에서 제정한

것으로 홍콩의 헌법성 법률문건에 속한다.245)

홍콩의「영왕제고」의 규정에 따르면, 홍콩 총독은 홍콩의 수장(首

長)으로써 총독의 책임 하에 행정의국과 입법의국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총독은 홍콩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홍콩에서 제정된

법률은 식민지부(Colonial Office)의 훈령(訓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243) 법무부,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116-117면 참조.

244) 식민지를 통치하는 기본유형으로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은 수장(首長)으로써 그 지역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나 의국(議局)은 설
립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총독의 권한으로 하나의 의국을 설립하거나 또는 행
정과 입법 두 개의 의국을 설치하여 총독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고 의국의 구성원들은
모두 위임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셋째, 총독 아래 행정과 입법 두 개의 의국을 설
치하며 의국의 구성원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鄭宇碩，香港政制及政治，
天地圖書有限公司 1987.

245) 文俊朝，“中国의一国两制论과1997年이후 홍콩법제”, 연구보고92-6, 49-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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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총독은 주요 관료(官僚)와 법관(法官)에 대해 임명권을 가

지며 동시에 토지처분권도 행사하였다. 이 외에도 총독 외에 영국의

회인 영황회와 추밀원에서도 홍콩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졌다.

이에 따라 영국 국왕은 홍콩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감독권과 거부

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246)

1843년 4월 6일에 제정된「왕실훈령(王室訓令)」은 행정국과 입법

국의 조직 및 운영체제와 양국에서 총독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

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국과 입법국의 구성

원은 각 3인으로 총독이 지명하고 영국 국왕이 임명한다. 총독은 행

정국과 입법국 양국 회의의 의장으로써 회의의 소집과 의제(議題)를

결정할 수 있고 입법국 회의에서 구성원이 제기한 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 행정국 회의의 의견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결론적으로 상술한「영왕제고(英王制誥)」와「왕실훈령(王室訓令)」의

규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의 홍콩의 정치

체제는 식민지 색채가 농후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247)

246)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36면 참조. 법무부, 홍
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116면.

247) 「영왕제고」와 「왕실훈령」은 식민지주의적 특색을 지닌 규범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에서 총독의 권한은 독점적 권한이었다. 따라서 행정국
과 입법국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총독의 직무수행을 협조하는 국으로써의 역할에 그쳤
다. 둘째, 홍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영국 런던 왕실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왕제
고」의 규정은 총독에게 홍콩에 대한 모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만 총독은 영국 정부
의 지시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 셋째, 행정국과 입법국의 구성원은 총독의 권
한에 따라 구성되었고 영국의 총상회에서 파견하는 등의 형식으로 임명되었으며 선거
제도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넷째,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초기에
는 입법국과 행정국에 중국인 없이 오직 영국인으로만 구성되었으나 1884년 입법국
에서 먼저 중국인을 구성원으로 선출하였고, 1926년에 행정국에서도 중국인을 구성원
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1985년부터는 중국인의 구성원 수가 증가되도록 법이 바뀌면
서 홍콩의 정치체제는 전과 비교하여 많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식민주의적 정치체제
의 성격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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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홍콩정치체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모든 권력이 총독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영왕제고」와 「왕실훈령」의 규정에 따

르면, 총독은 영국왕실에서 부여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

기서 모든 권력에는 입법권, 행정권, 제한된 사법권과 병권(兵權)이

포함되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총독은 홍콩에서 영국 국왕을 대표하

는 직위에 있으므로 홍콩의 정무(政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면서도, 또한 정부의 수장(首長)으로서 행정회의와 입법회

의를 주관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주로 총독이 행정국의 업

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근거로 정무를 지시하는 것과 입법국에

서 통과된 법안은 총독의 비준을 받은 후에 법률로써 효력을 가진다

는 것이 이에 해당하였다. 즉, 홍콩에서 총독은 영국국왕과 영국의 고

위급 관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총독의 독점적 권한행사 앞에서

홍콩의 입법국은 완전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고 행정국 역시

총독의 권력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이었다.248)

셋째, 홍콩의 정치체제는 전형적인 식민주의 정치제도로 민의(民意)

을 반영한 민주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

를 대표하는 정치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영국은 홍콩을 다스리는

14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홍콩에 선거제도와 대의제를 시행하지 않았

고,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영

국이 '중·영공동연합성명'을 체결하기 앞선 1984년 4월 20일에야 비

로소 홍콩에 대의제를 실행할 것을 선포하였다.249) 따라서 식민지 시

기 홍콩의 정치체제에서 총독의 지위, 직권 및 기타 기관과의 상하관

계를 보면 모두 민주제의 핵심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48)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36-138면 참조. 법무
부,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120면 참조.

249)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38면 참조. 법무부, 홍
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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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국은 홍콩에 영국식 공무원제도를 적용하였다. 영국의 공무

원 제도는 일명 ‘상임문관제도(常任文官制度)’라고 한다. 영국은 홍콩

에서 능력과 재능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선발하고 전문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선발과 임용, 심사, 대우 승진 및 퇴직 등에 관

련한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홍콩에 적용되었던 영국의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시험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지위, 직책,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과 정치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것, 공무원의 임금, 복지 등에 대한 규

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250) 이는 영국식 공무원제도를 계수받은 것으

로 홍콩정부의 운영에 적합하면서도 홍콩 공무원들에게 친숙한 제도

가 되었다.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 영국의 통치 하에 있었던 홍콩의

정치체제는 위에서 상술한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25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전의 홍콩은 영국의 통치 하에 소정의 사

회·경제적 안정과 질서를 보장받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를 갖

고 있었다. 영국은 조차계약으로 인해 99년의 시간동안 홍콩을 다스

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홍콩에 '고도의 식민주의' 정책을 시행

하거나 완전한 영국화를 기도하지 않았고,252) 단지 영국의 지배 하에

서 홍콩인들이 일상 사회생활을 영위할만한 일정한 수준의 '자치성'

을 부여하였다.253) 그러나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도 오랫동

250) 법무부,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122면 참조.

251) 焦洪昌、姚国建，港澳基本法概论，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9, 138면 참조. 법무부,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123면 참조.

252) 샹뱌오, "홍콩을 직면하다 – 대중운동의 민주화 요구와 정당정치" 역사비평사,
2019. 391면 참조.

 
253) 샹뱌오, "홍콩을 직면하다 – 대중운동의 민주화 요구와 정당정치" 역사비평사,
2019. 3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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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영국으로부터 경제 측면에서는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이 통제하는 세계시장체제에서 북한과 베트

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배제되고, 특히 중국이 고립된 가운데 국제

적으로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었다.254)

[표3] 1997년 7월1일 반환 前 홍콩의 정치체제구조

영국미실원

사법위원회

英 王

영국외교 및 연방사무부

총독

행정국 입법국

율정사
（律政司）

포정상
(布政司)

재정사
(财政司)

율정사서
(律政司署)

주항(驻港)영
국군
총사령부

최고법원

经济, 金融,
工商，工务 등
司，署，处

宪制，教育，政务
，保安，地政，福
利 등 司，署，处

254) 샹뱌오, "홍콩을 직면하다 – 대중운동의 민주화 요구와 정당정치", 역사비평사,
2019. 3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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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의 반환 後의 정치체제

중국은 1997년 7월 1일 자로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였다. 홍콩

의 반환은 다른 의미로 보면 기존 홍콩의 정치체제에 근본적인 변화

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기존 식민지 정

치체제가 폐지되고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군대가 모두 철수하였

으며 입법국(立法局)과 행정국(行政局)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새로운

홍콩특별행정구 정치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255) 홍콩의 주요한

실정에 맞추어, 중·영공동연합성명과 홍콩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홍

콩특별행정구 정치체제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일국양제 방침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홍콩은 반환된 이후에도 기존

의 자본주의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위 방침에 따라 중·영공동

연합성명의 기본방침 및 정책도 홍콩이 기존의 사회·경제제도를 그대

로 유지하고, 생활방식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하며, 홍콩의 기존법률

도 홍콩기본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256) 하지만 위

255) 중국은 영국정부의 대의제 제도 개혁 등 기존 홍콩의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이 중국
과 영국이 체결한 「중·영공동연합성명」 위반이라고 보아 크게 반발하였다. 영국은
홍콩에 대한 계속적인 식민통치의 어려움을 인식한 시기부터, 홍콩에 대해 비식민지
화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홍콩의 정치제도를 대의제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이전
영국은 홍콩 통치에서 홍콩에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고려를 해본 적이 없고, 홍콩의
정치체제에 변혁을 가져올 만한 모든 개혁조차 거절했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즈음에 이르러 오히려 홍콩의 정치체제 개혁을 크게 시도하여 홍콩
인에게 민주주의를 부여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중·영공동연합성명」을 발표하고
미래의 특별행정구 정치제도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영국정부는 미래의 홍콩특별행정
구 정치체제 개혁계획을 미리 실현하여 일석이조의 목적 즉, 홍콩에 대한 영국의 덕
치를 표출하여 홍콩인의 광범위한 호감과 지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 정치권력
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국이 1997년 이후에도 직접적인 통치 없이
도 영국의 대리인을 통해 홍콩을 계속 통제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달성
하고자 하였다. 류영하,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 산지니출판사, 2020. 266면
참조.

256) 홍콩기본법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사회·경제제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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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영공동연합성명 중에 홍콩 기존의 정치체제 유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 이유는 종래 홍콩이 실시하였던 정치체제가 총독제로서

식민주의 제도 하의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

후에는 당연히 이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국양제 원

칙에 의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

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본토에서 시행되는 인민대표대회 정치제도를

시행할 수도 없었다. 반면 덩샤오핑 정부는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특

별행정구의 정치체제로써 서방국가의 삼권분립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

는 것은 홍콩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257)

결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서방의 삼권분립의 제도는 채택하지 않았고,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홍콩의 실정에 맞는 홍콩특별행정구만의

정치체제를 설립하였다. 그것이 바로 ‘행정주도(行政主導)’의 정치체제

이다. 즉 행정을 주도로 하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견제에 의해 서로 감독 및 보완하며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두는 정

치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이러한 정치체제는 식민지 홍콩정부 시절

의 정치체제의 일부 특징을 유지하였으면서도 동시에 서방국가의 정

치체제의 일부 장점을 흡수하였다. 당시 식민지 홍콩정부의 정치체제

는 크게 총독(總督), 입법국(立法局), 행정국(行政局), 정부, 법원, 구역

조직(區域組織)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총독제는 폐기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장에 관한 제도, 행정관
리·입법과 사법방면의 제도 및 이와 관련 된 정책은 모두 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
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어떠한 법률도 본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三十一条，香港特别行政区的制度和政策，包括社会、经济
制度，有关保障居民的基本权利和自由的制度，行政管理、立法和司法方面的制度，以及
有关政策，均以本法的规定为依据. 香港特别行政区立法机关制定的任何法律，均不得同
本法相抵触).

257) 鄧小平：《會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起草委員會時的講話》，《鄧小平文選》第 3
卷，人民出版社，1993年，220면 참조.

https://www.pkulaw.com/chl/5c498812eb87061ebdfb.html?way=textSlc#tiao_0
https://www.pkulaw.com/chl/5c498812eb87061ebdfb.html?way=textSlc#tiao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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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행정장관을 두었으며 행정국의 명칭을 행정회의(行政會議)로 하

여 주로 행정장관의 자문기구로 하였다. 입법국(立法局)의 명칭은 입

법회(立法會)로 하여 기존의 자문성격의 입법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입법기관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입법구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영

국의 사법기관인 추밀원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를 폐기하고 종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심법원을 설립하여

독립된 사법기관을 마련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 정치체제는 기존 식

민주의 정치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행정주도’의 메커니즘을 채

택하여 유지하였고 동시에 서방국가의 정치체제에서 분권(分權)과 견

제(制衡)의 특징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는 식민지 시기의 홍콩정부의 정치체제와 다르고, 또 서방국

가의 삼권분립의 정치체제와도 다르며, 중국대륙의 정치체제와도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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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997년 7월 1일 반환 後 홍콩의 정체체제구조

입법회 행정장관 종심법원

财政司 政务司 律政司

행정회의 각급법원

특별행정구정부가
설립한 관련 경제,
금융, 공상 등
局，署，处

율정사서
(律政司署)특별행정구정부가

설립한 기타의
局，署，处

(1) 홍콩특별행정구 정치체제의 개념

정치체제란 정권의 조직 형태와 활동 원칙으로 주로 행정제도, 입

법제도, 사법제도의 설립 및 그 관계를 말한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 역시 특별행정구에 설치된 각 정권기관(행정장관 및 행정기

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의 조직·지위·직권·작용 및 그 상호관계를 결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 즉 정권기관의 조직 형

태와 그 활동 원칙은 국가권한의 배분과 권력구조의 문제, 사회의 안

정과 조화, 건전한 발전, 인민의 자유, 권리의 실현과 보장에 관계되

기 때문에 국가 정치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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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정치체제 역시 홍콩특별행정구를 통치 및 관리하고 사회적 안

정과 번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58)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행

정구로,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되는 정치체제는 당연히 중국대

륙의 정치체제와 같을 수 없고 오히려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

다. 중국정부는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운영하기 위

한 정책으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한 정치

체제를 가진 홍콩특별행정구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체제

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것인가는 중요한 법적이론과 실천

의 문제였으므로, 특별행정구기본법제정초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3년간의 노력을 통해 결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

였다.259)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에 관한 별도 장

(章)을 두었는데 이로써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규정의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홍콩특별행정구 정치체제 설립원칙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이후 홍콩과 중국대륙의 관계의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일국양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일

국양제’의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홍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

나 당시 홍콩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홍콩특별행정

구의 정치체제의 결정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래의 건립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의 모델

을 결정하게 되었다.

258)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134면 참조.

259) 郝铁川, "香港特别行政区政治体制是一种独特的地方政治体制", 江汉大学学报, 2018-2,
5-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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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는 ‘중·영공동연합성명’과 ‘일국양

제’ 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반환에 관하여 체

결한 ‘중·영공동성명’은 “중국정부는 ‘일국양제’의 구체적인 방침을 장

차 제정하게 될 특별행정구기본법에 규정할 것을 승인한다”라고 하였

다. 이와 같은 ‘일국양제’ 방침에 의한 법률화는 첫째, 중국정부가 국

가주권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였고, 둘째, 중

국정부가 오랫동안 자본주의 제도 하에 생활해 온 홍콩 주민에 대한

존중, 즉 홍콩기본법상 기존 홍콩의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홍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콩특별해정구 정치제도는 반드시 ‘일국양제’ 방

안과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60)

둘째,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에서 홍콩의 경제번영과 사회안정

은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정부는 홍콩을 회수한 이후 홍콩의 정치체

제의 이중적인 특징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홍콩의 경제 번영과

사회적 안정 및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홍콩기본법을 제정한

목적 중의 하나로 이와 같은 원칙은 ‘중·영공동연합성명’에도 규정되

었다.261) 이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의 확립은 ‘일국양제’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동시에 홍콩의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260) 郝铁川, "从国家主权与历史传统看香港特区政治体制", 法学, 2015-11, 69-79면 참조.

261) ‘중·영공동연합성명’ 제4조: 연합성명의 발효일로부터 1997년 6월30일까지의 과도기
기간 중에 영국정부가 홍콩의 행정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홍콩의 경제적 번
영과 사회적 안정을 수호 및 유지하고, 중국정부는 이에 협력할 것이다（中华人民共
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声明：自本联合声明生效之日起至一九九七年六月三十日止的过
渡时期内，联合王国政府负责香港的行政管理，以维护和保持香港的经济繁荣和社会稳
定；对此，中华人民共和国政府将给予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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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보았다. 즉 홍콩의 경제번영과 사회안정

을 원칙으로 둔 것은 결국은 종전의 정치,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정

치권력을 적절히 분배하며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62)

셋째, 홍콩 기존의 정치체제 중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정치체제만을 유지한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 장기

간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홍콩을 회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하면서 오랫동안 시행

해 왔던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를 단번에 끊어 낼 수는 없었다. 오히

려 홍콩의 실제상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로 결정하였다.263)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당시 식민주의

색채를 띤 정치제도를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만 그대로 유지시켰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홍콩의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홍콩특별행정구 정치체제의 특징

가. 행정주도의 정치체제

행정주도란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상호관계 및 권력운영에 있어서

행정권력이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홍콩기본법에 의하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

고, 행정장관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수장으로서 행정권을 가지고 책

262) 张定淮,王梦旸, "如何理解香港的政治体制特征?", 国外理论动态, 2016-1, 98-104면 참
조. 陈端洪, "理解香港政治", 中外法学, 2016-5, 1125면 참조.

263) 陈端洪, "理解香港政治", 中外法学, 2016-5, 1125면 참조.

https://chn.oversea.cnki.net/kcms/detail/knetsearch.aspx?sfield=au&skey=%E5%BC%A0%E5%AE%9A%E6%B7%AE&code=000036940065
https://chn.oversea.cnki.net/kcms/detail/knetsearch.aspx?sfield=au&skey=%E7%8E%8B%E6%A2%A6%E6%97%B8&code=000012689116


- 137 -

임을 진다. 동시에 행정장관은 홍콩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홍콩특

별행정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국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

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최고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행정기관, 입법기관

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264)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권한을 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으로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

해 책임을 진다. 행정장관의 지도 하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

기본법, 특별행정구 내 기타 법률 및 중앙의 관련 지침을 집행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며,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주요 공무원

을 추천하여 보고, 임명하거나 직무를 해제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행

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이 수권한 대외사무와

기타 사무를 처리하고, 청원과 항소 사항 처리 등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65) 둘째,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기관에도

소정의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장관은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나 재

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266) 즉 행정장관은 입법기관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264) 田恒国，论一国两制条件下中央与特别行政区正字体制的关系，博士论文，2002, 65면
참조. 王磊, "香港政治体制应当表述为'行政长官制'", 政治与法律, 2016-12, 53면 참조.

265) 홍콩기본법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으로서 홍
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
민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是香港特别行
政区的首长，代表香港特别行政区。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依照本法的规定对中央人民
政府和香港特别行政区负责). 홍콩기본법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40세 이
상의 자로 홍콩에서 통상 연속해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구겡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
별행정구 영주민 중의 중구공민이 담임한다(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由年满四十周岁，
在香港通常居住连续满二十年并在外国无居留权的香港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
民担任). 홍콩기본법 제48조 제13항: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행사한다. 청원 또는 항소(申诉)사항을 처리한다((十三）处理请愿、申诉事项).

266) 홍콩기본법 제48조 제3항: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
다.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입법회를 통과한 재정예산
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및 결산을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签署立法会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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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권을 가지고 나아가 입법회의를 해산시킬 권한도 가지고 있

다.267) 이 외에도, 행정장관은 사법기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판사는 독립위원회가 추천하나 행

정장관이 임명한다.268)

过的法案，公布法律；签署立法会通过的财政预算案，将财政预算、决算报中央人民政府
备案).

267) 홍콩기본법 제4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홍콩
특별행정구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안을 입법
회에 반송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입법회가 전체의원 3분의2 이상의 다
수결로 원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행정장관은 1개월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다(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如认为立法
会通过的法案不符合香港特别行政区的整体利益，可在三个月内将法案发回立法会重议，
立法会如以不少于全体议员三分之二多数再次通过原案，行政长官必须在一个月内签署公
布或按本法第五十条的规定处理). 홍콩기본법 제5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 만
약 입법회가 재의결한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또는 입법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재
정예산안 또는 기타 중요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고, 협상을 하였으나 여전히 의견일치
를 보지 못한 때에는 행정장관은 이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
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행정장관은 매 임기내에 1차에
한하여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如拒绝签署立法会再次通过的
法案或立法会拒绝通过政府提出的财政预算案或其他重要法案，经协商仍不能取得一致意
见，行政长官可解散立法会。行政长官在解散立法会前，须征询行政会议的意见。行政长
官在其一任任期内只能解散立法会一次).

268) 홍콩기본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데 그 중 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에 대한 임명과 면직은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
해야하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콩기본법 제88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
의 법관은 현지 법관과 법조계 및 기타 방면의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장관이 임명한다(香港特别行政区法院的法官，根据当地法官
和法律界及其他方面知名人士组成的独立委员会推荐，由行政长官任命). 홍콩기본법 제
90조: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
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주국공민이 담임한다. 본법 제88조와 제89조에 규정된 절차 이
외에 홍콩특별해정구 종심법원의 법관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의 임명 또는 면직은 행
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香港特别行政区法院的法官只有在无力履行职责或行为不检的情况下，
行政长官才可根据终审法院首席法官任命的不少于三名当地法官组成的审议庭的建议，予
以免职。香港特别行政区终审法院的首席法官只有在无力履行职责或行为不检的情况下，
行政长官才可任命不少于五名当地法官组成的审议庭进行审议，并可根据其建议，依照本
法规定的程序，予以免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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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 행정주도의 정치체제와 총독 독재를 핵심으로 하는

여타 행정주도 정치체제는 그 본질이나 형식 및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르다. 홍콩특별행정구 정치체제는 정치권력의 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행정주도 체제이다.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의 3자 관계상 특히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상호 견제 및

균형이 갖추어져 있다.269) 이는 홍콩특별행정구 독재의 출현을 방지

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행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여 홍콩특구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입법과 행정의 협력·견제·균형의 정치체제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제도 역시 권력분립과 견제 및 균형의 원칙

을 채택하고 있다.270) 즉 입법권은 입법회(立法會)에 속하고, 행정권

은 행정장관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앞

서 행정주도의 특성은 주로 행정기관의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이기는

269) 田恒国，论一国两制条件下中央与特别行政区正字体制的关系，博士论文，2002, 7-13
면 참조.

270) 권력분립과 견제 및 균형의 원칙은 초기 부르주아 계급이 봉건 전제주의를 반대하
는 투쟁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들은 국가권력이 군주 한사람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대표적 인물로는 영국의 사상가 J.로크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있
다. J.로크는 영국의 소브르주아의 급진적 평등주의 집단의 지도자 릴번의 사상을 계
승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렵분립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삼권분립론을 제기하였다.
몽테스키외는 J.로크의 권력분립의 사상을 이어 전면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더 나아가
분권과 견제 및 균형 이론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몽테스키외는 세계의 어느 국가든지
모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 세 가지 권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권력의 분립은 군
주의 독단적인 통치를 막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영국, 프랑스 부르
주아 사상가들이 고안한 분권사상(分權思想)은 봉건군주제의 권력분립을 요구하는 것
으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입헌군주제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았고,
객관적으로는 봉건 군주통치에 반대하고 부르주아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이론적 토
대에 대한 제공이라 보았다. 이후 이 사상은 많은 근대국가에서 수용되고 발전되었다.
미국의 현행 정치체제는 정치실천 과정에서 삼권분립을 연방헌법의 원칙으로 한 것이
다. 비록 계급의 권력분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부르주아 계급
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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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입법기관도 행정기관에 대해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도

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즉,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상호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주도라는 전제 하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해 제한적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예를 들면, 입법회는 전체 의원 3분의 2의 다수로 의결하여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고,271) 나아가 행정장관의 시정 보고서를 청취, 변론을 실시하고,

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며, 정부의 제안에 따라 재정예

산을 심사, 의결하고, 세수(稅收)를 비준하며 지출을 공개할 수 있

다.272) 반대로 행정장관은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홍콩특별행정구

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입법회에

반려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273) 만약 입법회가 재의결한 법안

에 다시 서명을 거절하거나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거부한다면 입법회

271) 홍콩기본법 제73조 제9항: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9) 입법회 전체의원 4분의 1이상의 공동발의로 행정장관이 엄중한 위법행위 또는 독
직행위가 있다고 고발하였는데도 그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입법회의 조사를 거쳐 입
법회는 종심법원 수석법관에게 독립정인 조사위원회를 책임지고 구성하고, 종심법원
수석법관이 당해 위원회의 주석을 담임하라고 위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책임지
고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입법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조사위원회가 상술한
고발혐의를 구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전하면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이
상의 다수결 찬성으로 탄핵안을 제출하여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立法会行使下列职权:（九）如立法会全体议员的四分之
一联合动议，指控行政长官有严重违法或渎职行为而不辞职，经立法会通过进行调查，立
法会可委托终审法院首席法官负责组成独立的调查委员会，并担任主席。调查委员会负责
进行调查，并向立法会提出报告。如该调查委员会认为有足够证据构成上述指控，立法会
以全体议员三分之二多数通过，可提出弹劾案，报请中央人民政府决定).

272) 홍콩기본법 73조 제2항-제6항: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
한다. (2)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을 심의·통과시킨다. (3)세수와 공공지출을 비준한
다. (4)행정장관의 시정보고를 청취하고 토론을 행한다. (5)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
의한다. (6)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다(香港特别行政区立法会行使下列
职权:（二）根据政府的提案，审核、通过财政预算；（三）批准税收和公共开支；（四）
听取行政长官的施政报告并进行辩论；（五）对政府的工作提出质询；（六）就任何有关
公共利益问题进行辩论).

273) 홍콩기본법 제49조. 위 각주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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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산할 수 있다.274)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에서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 및

균형은 서방 국가의 삼권분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상호협력은 주로 행정회의

(行政會議) 설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에서 구현된다.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의 의결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행정기관의 주요

관원(官員), 입법회 의원 및 외부 인사 중에서 행정장관이 임면한

다.275) 행정회의 구성원에 입법회 의원과 행정기관의 관원(공무원) 등

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장관이 결정을 내리는 사안 또는

사건에 대해서 행정과 입법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갈등

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법제도가 있다. 입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인 특별행정구 정부는 입법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행

정대표를 임명한다. 또한 정부는 입법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입법회

가 통과시켜 발표한 법률을 집행한다.276)

274) 特别行政区设立行政会议，作为协助行政长官进行决策的机构，其成员由行政长官从行
政机关的主要官员、立法会议员和社会人士中委任。

275) 홍콩기본법 제55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회의의 구성원은 행정장관이 행정기관의
주요공무원·입법회 의원과 사회인사 가운데서 선임하여,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
한다. 행정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
특별행정구 해정회의 구성원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햊어구의 영주민인 중
국공민이 담임한다. 행정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行政会议的成员由行政长官从行政机关的主要官员、立法会议员
和社会人士中委任，其任免由行政长官决定。行政会议成员的任期应不超过委任他的行政
长官的任期。香港特别行政区行政会议成员由在外国无居留权的香港特别行政区永久性居
民中的中国公民担任。行政长官认为必要时可邀请有关人士列席会议).

276) 홍콩기본법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해정
구 입법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입법회가 통과시켜 발표한 법률을 집행하고, 정기적
으로 입법회에 시정보고를 하며, 입법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세금징수와 공공지
출은 반드시 입법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香港特别行政区政府必须遵守法律，对香港
特别行政区立法会负责：执行立法会通过并已生效的法律；定期向立法会作施政报告；答
复立法会议员的质询；征税和公共开支须经立法会批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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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에서는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이 서로 견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견제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실수 및 권

위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 의견의 마찰과 충돌을 줄이

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홍콩특별행정구역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권 향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다. 사법권 독립의 정치체제

사법권 독립이란 사법기관이 다른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홍콩특별행정

구의 각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기관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다.277)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입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등

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마찬

가지로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에서도 종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

법제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278)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기관은 중국대륙의 사법기관, 즉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과

상호 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일종의 상호 불간섭 관계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다만 특별행정구 법원의 판사는 현지 판사와 법조계 및 기타 분야

277) 홍콩기본법 제2조. 위 각주179 참조.

278) 홍콩기본법 제19조 제1항: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한다
(香港特别行政区享有独立的司法权和终审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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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명도가 높은 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행정장관

이 임명한다.279) 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의 판사와 고둥법원의 수석판사

의 면직 또한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한다.280) 요컨대 특별행정구의 사법적 독립

성은 상대적이며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소결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중국과 대만의 통일 후 대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방침이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의 반

환문제가 시급히 대두되면서 중국정부는 헌법적으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982년 중국 헌

법에 일국양제의 구상을 법제화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헌법 제31조이

다. 즉, 일국양제 구상 아래 특별행정구라는 제도는 중국 헌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탄생,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헌법 제31조

에 의거하여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기본법

에 특별행정구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등을 모두 규정하였다. 따라서

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국 헌법 제31조를 법률적 차원에서 구체화함으

로써 일국양제 이론의 법제화를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281)

중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다른

279) 홍콩기본법 제88조. 위 각주268 참조.

280) 홍콩기본법 제90조. 위 각주268 참조.

281)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이 헌법 제31조에 '일국양제'의 내용을 신설한 것
은 통일 후 대만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강력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특수한 상황
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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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방정

부이다. 그러나 특별행정구는 중앙으로부터 수권 받아 고도의 자치권

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행정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즉

이와 같은 권한은 일반 행정구역의 것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권한으로

보므로,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도 일반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를 3가지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

다. 첫째,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특수한 지방정부로 하나의 중국에 귀

속되는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국가 주권을 향

유하거나,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특별행정구는 중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행정구역

이다. 여기에서 '고도자치'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특별행정구에 부여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행정구가 본래부

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이 임의로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없다

는 점이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이 특별행정구기본법으로 보장되어 있

고, 특별행정구기본법이 '일국양제' 원칙 하에 중국 헌법을 근거로 제

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에 직할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특별행정구가 중앙정부에 직할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임의로 특별행정구 내부의 사무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은 특별행정구는 행

정권, 입법원, 독립적인 사법권 및 종심권의 행사에 있어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유재량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특별

행정구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직할되는 이상 양자의 관계는 지휘

와 감독, 수권과 피수권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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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일국양제 통일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중앙과 특별행정

구 간의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국양제 통일정책의 구체적

인 실시에 있어 중앙정부는 '일국'을 강조했던 반면 특별행정구, 특히

홍콩특별행정구는 '양제'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

해 중앙정부는 '일국'과 '양제'를 대등한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일국'은 '양제'의 전제조건이므로 '일국' 없이는 '양제'를 논

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나아가 특별행정구에 대한 관할

권 전반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은 중앙

정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특

별행정구기본법상 중앙과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 특히 중앙과 특별행

정구 간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일국양제' 통일정책을

전면적으로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하게 홍콩 반환 문제에 최초로 적용되었고, 결국 홍콩특별행정

구의 설치 및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제정은 일국양제 통일정책의

시금석이 되었다. 그 후 마카오 반환 시 중국은 마카오에 홍콩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도 일

부 마카오 현황에 맞게 조정한 사항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그 구성면에서 거의 동일하였다.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법제화가 완료

된 이후, 마카오특별행정구보다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기본법 시행

관련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고 지금까지도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록 현재 중국에 특별행정구가 2개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 향후 대만통일 내지 남북한통일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홍콩특별행정구를 표본으로 중앙과 특별행정구

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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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절 중앙과 홍콩특별행구의 관계 설정 기본원칙과 기준

1.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성격

(1) 중앙의 함의

홍콩기본법상의 ‘중앙(中央)’은 중국대륙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공

산당이 영도하는 조직기구(党组织机构)’이 아니라 중국헌법에 의해 설

치된 특별행정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국가기관'을 의미한

다.282)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국가원수(國家元首)인 국가주석(國家主席),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 전국무장(全国武装)을 영도하는 중앙군사

위원회,최고감찰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 국가 최고사

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이에 포함된다.283) 여기

282) '중국공산당 장정(中国共产党章程)'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조직기구를 공
산당조직구가라고 칭한다. 당의조직기구에는 중앙조직(中央组织), 지방조직(地方组织)
과 계층조직(基层组织)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앙기구(中央机构)'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의 최고 영도기구로써 중국인민정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말하는 '당중앙(党中央)'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조직기구'는 중공
중앙위원회조직기구(中共中央委员会组织机构)로 볼 수 있다. 주로 중국공산당전국대
표대회(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중국
공산당중앙정치국 및 상무위원회(中国共产党政治局及其常务委员会), 중국공사당중앙
서기처(中国共产党中央书记处), 중국공산당중앙규율감열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
查委员会),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위원회는 중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구(国家
机构)와는 구별되며 당중앙기구는 국가기구의 상위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
기구를 다스리는 것은 당중앙기구과 갈라놓을 수 없다.

283) 焦洪昌、姚国建，港澳基本法概论，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9, 48면 참조. 李龙、周
叶中，宪法学基本范畴简论，中国法学，1996-6, 70-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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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중앙의 국가기관이지만 홍콩기

본법에서 말하는 ‘중앙’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84) 이는 특별행정

구가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종심원칙(司法終審原

則)에 따라 종심법원(終審法院)에서 자체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홍콩종심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과 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재판당사

자가 불복 판결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상소(上訴)하는 구조가 아니

다. 즉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홍콩기본법에 따라 특별행

정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홍콩기본법상 ‘중앙’의 범위

에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홍콩특별행정구의 함의

‘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 구상에 의해 생겨난 개념으로, 1982년 헌

법 개정을 통해 중국헌법 제31조 특별행정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

설되면서 명문으로 그 헌법적 지위가 보장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바로 ‘일국양제’ 이론 및 그 법제화의 결과물인 홍콩기본법에 근거하

여 설치된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이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

행하는 제도는 중국의 일반행정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다르

므로 일반 행정구역과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285)

첫째, 단일제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홍콩

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특별행정구로

설립되었고,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284) 王振民，一国两制”与基本法 二十年回顾与展望，江苏人民出版社，2017. 137면.

285) 田恒国，论“一国两制”条件下中央与特别行政区政治体制的关系，博士学位论文，中共
中央党校研究生院，2002,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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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특수한 행정구역으로서 중국 대륙의 여타 지방 정부와 같이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는다.286)

둘째,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앙에 직할된다. 다시 말해 홍콩특별행정구는 비록 중

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나 중앙정부에 직할되는 지방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정치적 실체

를 가질 수는 없다.287)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은 중앙의 수권

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가 부여한 수권 범

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특수

한 행정구역으로서 중앙과 구별되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

법권과 종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중앙으로부터 대외사무권

과 독립적인 재정권, 화폐 발행권, 출입국 통제권 등을 부여받았

다.288) 그러므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이러한 권한은 중국의 일반 지방

행정구역 및 민족자치지방의 권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함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앙과 홍콩

특별행정구 관계의 본질은 그 권한배분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무

엇이고, 그 권한 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며 더 나아가 실제로

286) 焦洪昌、姚国建，港澳基本法概论，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9, 50면 참조.

287) 王振民，一国两制”与基本法 二十年回顾与展望，江苏人民出版社，2017. 138면 참조.
焦洪昌、姚国建，港澳基本法概论，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9, 51면 참조.

288) 董立坤, 中央管治权与香港特区高度自治权的关系，法律出版社，2014, 89면 참조.



- 149 -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설정의 기본원칙

홍콩특별행정구의 설치는 중국의 국가구조 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중국의 국가구조 형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어떻게 획정(界定)하고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289)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

본원칙은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할 때는

물론 홍콩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해석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1) 일국양제 원칙

홍콩, 마카오,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자 원칙

은 일국양제이다. 특히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

어서는 일국을 가장 우위에 놓고 국가 통일과 영토 및 주권의 완전성

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290)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는 스스로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입법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국가 통일과 주권 수호에 필요한 규정이다.291) 이러한

289) 田恒国，论“一国两制”条件下中央与特别行政区政治体制的关系，博士学位论文，中共
中央党校研究生院，2002, 16-20면 참조.

290)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54면 참조.

291) 홍콩기본법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국가배반, 국가분열, 반란선동, 중
앙인민정부의 전복 및 국가기밀 절취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와 연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입법
하여야 한다(香港特别行政区应自行立法禁止任何叛国、分裂国家、煽动叛乱、颠覆中央
人民政府及窃取国家机密的行为，禁止外国的政治性组织或团体在香港特别行政区进行政
治活动，禁止香港特别行政区的政治性组织或团体与外国的政治性组织或团体建立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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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홍콩기본법상 중앙의 권한 관련 규정 역시 통일국가의 주권

수호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홍콩기본법은 중앙의 권한

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 주권과 통일을 구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필요가 없는 범위

밖의 권한을 중앙에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일국’과 ‘양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국’에만 집

중하고 ‘양제’에 대해 소홀히 한다면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 대륙의 방식대로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나, 이는 ‘일국일제(一國一制)’에 불과할 뿐 ‘일국양제’는 아니다.

일국양제는 중앙과 특별행정구 쌍방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간섭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쌍방은 자기의 법정 권한 범위 내

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상대방의 법정 권한을 침범하거나 간섭

해서는 아니 된다.

(2) 항인치항(港人治港) 원칙

홍콩기본법에 입각하여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자치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

항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치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292)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고도의 자치에는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자신에 의한 통치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홍콩

292) 胡林辉, "论'港人治港'", 理论导刊, 1997-7, 33면 참조.



- 151 -

의 경우 ‘항인치항(港人治港)’, 마카오의 경우 ‘오인치오(澳人治澳)’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영국은 150여 년 동안 홍콩을 통치하면서 영국인

을 홍콩총독으로 내세워 홍콩을 다스렸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면서 홍콩특별행정구에 중앙정부 사람을 파견하여

다스리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헌법 제114조에서293)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리는 ‘항인치항(港

人治港)’의 원칙을 세웠다.294) 이 또한 ‘일국양제’ 이론의 정책화 및

법률화의 일환이자, 홍콩 현지인들에 대한 국가의 신뢰로 볼 수

있다.295)

(3) 법치원칙(法治原則)

신(新)중국이 설립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법보다는 정부

정책에 더 의존하여 처리되었다. 이는 단일제 국가에서 중앙이 지방

을 다스리고 국가사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률보다는 유연한 정책에

의거하는 것이 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296) 그러나 만약 정책적으로

만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처리한다면 정책 본연의 가변성

293) 중국헌법 제114조: 자치구 주석·자치주 주장·자치현 현장은 구역 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自治区主席、自治州州长、自治县县长由实行区域自治的民族的公
民担任).

294) 1984년 국무원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주민 98%는 중국동포로 그들의 절대 다수는 조
국과 홍콩을 사랑하였고, 홍콩의 경제번영과 발전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
나 대다수 홍콩동포의 총명함과 지혜, 근면성이 중요했는데, 그들은 현지환경과 자본
주의 관리방식에 익숙하므로 스스로 홍콩을 완전히 잘 관리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
로 중앙에서 사람을 보내어 관리하지 않고 홍콩 동포가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하면 충
분하다고 하였다. 법무부,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55면 참
조.

295) 张少鹏, "《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与“港人治港”原则", 华侨大学学报, 1997-3, 93-94
면 참조.

296)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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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홍콩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홍콩의 발전

전반에 제약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정책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 즉, 법치원칙에 따라 중앙과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처

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홍콩의 사례에서 법치원칙의 구체적인 요구사

항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는 홍콩기본법에 의해 규율되

어야 한다. 홍콩기본법은 일국양제의 법제화인 동시에 홍콩특별행정

구의 근본이 되는 법률이다. 홍콩기본법은 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성

격, 법적 지위, 중앙과의 관계, 홍콩특별행정구 주민(居民)의 기본권리

와 의무,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 경제 제도와 교육, 과학, 문화,

종교 등의 사회제도 및 대외사무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홍콩특별행정

구의 헌법성 법률로 작용하며, 동시에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를 처리하는 기본준칙(基本準則)이 된다. 따라서 중앙과 홍콩특별행정

구 간의 관계는 홍콩기본법에 의해 규율되며, 홍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국양제’의 원칙과 홍콩기본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단행법률(單行法律)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297)

둘째,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의 권한은 법률이 제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있어 중앙

은 비록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나 엄격히 법치원칙을 준

수해야 하며 당연히 홍콩기본법도 따라야 한다. 중앙의 권한은 국가

주권과 통일 수호의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

야만 홍콩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된다.298) 비록 중국은 단일제 체제에

297)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19면 참조.

298)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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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외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앙이 홍콩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셋째, 홍콩기본법의 개정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임의로 그러한 절차가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에 법률 개정 절

차를 까다롭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강행성을 높이고 해당 법률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막강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다.299) 만약 법률

이 쉽게 개정된다면 법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또한 쉽게 사라

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홍콩기본법은 본문에 스스로 엄격한 개정 절

차를 규정하였는데 제159조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조항

에 따르면, 홍콩기본법에 대한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고, 개

정 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홍콩특별행정구

에 있으며, 홍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분의 2 이상 및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다수의 동의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그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한 홍콩특별행정

구 대표단을 통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홍콩기본법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안으로 상정되기 전에 홍

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먼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

다.300) 이처럼 홍콩기본법은 자체적으로 개정 제안권에 대해 엄격히

299) 焦洪昌, 姚國建, 香澳基本法槪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60면 참조.

300) 홍콩기본법 제159조: 본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본법의 개정 제안
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의 개정안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분의 2 이상 및 홍콩특별행정
구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이상 다수의 동의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홍콩특별행정구 대표단을 통하여 전국인민대표
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법의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본법의 어
떠한 개정도 홍콩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존에 정한 기본방침정책에 저촉되어서



- 154 -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헌법에 의해 제정된 기본법률로써 개

정안에 대한 심의(審議)의 과정 역시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정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기타 중앙기관은 홍콩기본법에 대한 개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홍콩기본법에 대한 개정 절차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도 엄격히 제

한된다. 홍콩기본법 제159조 제3항은 “본 법의 어떠한 개정도 홍콩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존에 정한 기본방침·정책에 저촉되어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기본법’의 개정은 기본법 입법취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법의 입법취지란 ‘일국양

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과 ‘고도자치(高度自治)’를 의미하

는바, 그 개정 또한 반드시 법치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위 논의를 종합하자면,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상술한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해당 원칙들은

상호 의존성이 깊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 통일과

영토, 주권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번영과 발전을 보

호하기 위해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는 아니 된다(本法的修改权属于全国人民代表大会. 本法的修改提案权属于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国务院和香港特别行政区。香港特别行政区的修改议案，须经香港特别
行政区的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三分之二多数、香港特别行政区立法会全体议员三分之二
多数和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同意后，交由香港特别行政区出席全国人民代表大会的代
表团向全国人民代表大会提出。本法的修改议案在列入全国人民代表大会的议程前，先由
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委员会研究并提出意见. 本法的任何修改，均不得同中华人民共和
国对香港既定的基本方针政策相抵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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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의 권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의 개념에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

검찰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즉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 즉 중앙정부, 최고군사기

관과 국가원수가 포함된다.301) 이는 일국양제 방침에 의해 나타난 중

앙과 특별행정구의 특수한 관계, 즉 홍콩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배분에 대한 규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즉 대

륙과 홍콩의 관계는 일국양제 원칙 및 홍콩기본법에 의해 생겨난 것

이므로 동 법에 의해 다시 설정된 것이고, 특히 중앙의 권한은 중국

헌법이 아닌 홍콩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02)

위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의 권

한에는 홍콩특별행정구 설치권을 포함하여 외교권, 국방권, 인사임면

권, 긴급사태선포권(非常狀態宣布權) 등이 있다. 여기서 설치권은 모

든 권력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

관치권(立法管制权. 자세한 내용 후술)에는 홍콩기본법의 제정권 및

개정권과 해석권이 포함된다.

1. 홍콩특별행정구 설치권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은 모두 중앙으로부터 이를 수권 받아 행사하

는 것이므로, 지방정부는 중앙의 파생기관으로써 지방정부의 설치, 지

방정부 관련 법률 및 개정, 해석까지 모두 중앙의 관리를 받게 된다.

301)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43면 참조.

302) 王振民, "一国两制”与基本法——二十年回顾与展望"，江苏人民出版社，2017, 1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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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 역시 중국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국의 일급 지방

행정구역이므로 홍콩에 대한 설립제정권, 즉 조직권은 중앙이 가지고

있다.303)

홍콩기본법 서언에 따르면 “국가의 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홍

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홍콩의 역사와 현 상황을 고려

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였을 때 중국헌법 제31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개

의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중국헌법에 근거

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특별히 홍콩기본법을 제정하여 홍콩특

별행정구에서 시행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시행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홍콩특별행

정구 설치의 결정권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제도에 대한 권한은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가지고 있

다. 즉,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하며 홍

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할 권한은 모두 전국인민대표

대회에 있다.304)

중국헌법 제31조와 홍콩기본법 규정과 같이 오로지 중앙만이 홍콩

특별행정구의 설치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제도 제정권

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폐지

권 역시 중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03) 王振民, "一国两制”与基本法——二十年回顾与展望"，江苏人民出版社，2017, 140면
참조.

304)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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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관치권(立法管制权)305)

(1) 홍콩기본법의 제정권 및 개정권

홍콩의 주권 반환문제에 대해 중국과 영국은 1984년에 중·영공동연

합성명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

콩기본법 초안작성위원회’를 설립하였다.306) ‘홍콩기본법 초안작성위

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있는 임시 전문위원회로서 전국인

민대표대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홍콩기본법 초안작성위

원회’의 작업은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도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설립된 홍콩기본법 초안작성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홍콩

기본법은 중국헌법 제31조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포함하여

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주민의 권리와 의무, 중앙과 홍콩특별행정

구의 관계를 규정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근본법이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주민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기본법률이다. 즉 홍콩기본법은

특별행정구 내에서 최고의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므

로 홍콩의 기존법률인 보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 관습법은 모두

기본법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307)

305) 입법관치권이란 특별행정구기본법에 대한 중앙의 제정권과 개정권 내지 해석권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용어로써 중앙이 특별행정구에 대해 갖고 있는 특수한 권한을 말
한다. 王振民, "一国两制”与基本法——二十年回顾与展望"，江苏人民出版社，2017,
150-151면 참조.

306)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50면 참조.

307) 홍콩기본법 제8조: 홍콩의 기존 법률, 즉 보통법·형평법·조례·부속입법과 관습법은
본법에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대로 유지한다(香港原有法律，即普通法、衡平法、条例、附属立法和习惯法，除同本法
相抵触或经香港特别行政区的立法机关作出修改者外，予以保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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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홍콩

특별행정구의 기본법률이 되는 홍콩기본법의 제정 권한은 오로지 전

국인민대표대회 즉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이

홍콩기본법에 대해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특별행정구에 적용할 법률을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헌법 제62조 제3항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기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권한도 가지고 있다.308)

즉 홍콩기본법에 대한 개정권도 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에만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포함하여 중앙의 다른 기관은 법률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

의 헌법성법률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다른 일

반법률보다 엄격한 개정절차 및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서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홍콩기본법 개정 제안권

홍콩기본법 제159조 제2항에서 “홍콩기본법의 제안권은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홍콩특별행정구에 있고 기타 부문과 기관

및 단체는 법률개정 제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홍콩기본법 제안권의 주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홍콩특별행정구로 제한되었다.309)

308) 중국헌법 제62조 제3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형
사·민사·국가기구 및 그 밖의 기본법률 제정 및 개정(全国人民代表大会行使下列职权:
（三）制定和修改刑事、民事、国家机构的和其他的基本法律).

309)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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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체계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全國人民代表大會

組織法)」이 일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규율

한다. 위 조직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主席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

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등은 모

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개정 의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홍

콩기본법 개정의 경우 홍콩기본법 제159조의 규정과 같이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홍콩특별행정구의 3개 기관으로 제안권

행사의 주체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여기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와 국무원은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써 중앙부처 중 홍콩기본법의 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이

다. 홍콩특별행정구에 홍콩기본법에 대한 개정 제안권을 부여한 것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홍콩기본법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을 뿐만 아니

라 구체적으로 홍콩기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홍

콩특별행정구가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홍콩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홍

콩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전국인

민대표대회에 그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310)

나. 홍콩기본법 심의 및 통과

홍콩기본법 제1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

콩기본법 개정안을 상정되기 전에 먼저 홍콩기본법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홍콩기본법위원회는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전문기관으로써, 개정 필

310)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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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는 조항에 관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선제

적으로 연구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31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개정안에 대해 관련 보고와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 및 각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검토한 이후 전국인민대표

대회 법률제정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 홍콩기본법 개정안은 전

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되어야만 법적 효력

을 가진다.

다. 홍콩기본법 개정시 금지사항

홍콩기본법 제159조 제4항에 따르면 본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홍

콩에 대한 중국의 기본방침 즉 일국양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

다.312) 홍콩기본법의 서문과 총칙에 규정된 ‘일국양제’ 원칙 관련 내

용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권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홍콩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은 50

년간 보존한다. 본 기본방침과 정책에 반하는 홍콩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이는 통과될 수 없으므로 본 규정은 홍콩기본법을 개정함

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313)

311)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 152-153면
참조.

312)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153면 참조.

313)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153면 참조.



- 161 -

(2) 홍콩기본법 해석권

가. 홍콩기본법 해석권 주체

중국헌법 제67조 제4항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도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성 법률로써의 홍콩기본법

에 대해서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그 해석권을 갖고 있다

는 것이다.

홍콩의 법률해석제도와 중국 대륙의 법률해석제도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있다. 중국의 법률해석을 크게 사법해석과 입법해석, 행정해석으

로 나눈다. 중국의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있

다. 입법해석은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해석의 경우는 국무원 및 그 부처에서 한

다.314)

홍콩의 법률해석제도는 영국 보통법의 영향을 받아 입법기관은 입

법권만 향유하고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오로지 홍콩법원이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홍콩의 법률해석제도와 중국 대륙의 법률해석 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콩특별행정

구에서 실시하는 법률해석제도는 홍콩 기존의 법률해석제도와 중국대

륙의 법률해석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국양제 원

314) 强世功, "司法主权之争——从吴嘉玲案看人大释法”的宪政意涵", 清华法学, 2009-5
177면 참조. 朱世海, "香港基本法中的权力结构探析——以中央与香港特别行政区关系为
视角", 浙江社会科学, 2016-6, 65-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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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해석권한을 홍콩법원 또는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에 부여하였다.315) 즉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2항은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

에 있어 본법의 홍콩 자치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자체적으

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홍콩기본법 해석권 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

고 있으나 홍콩기본법의 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316) 홍

콩기본법 제158조 제3항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사건을 심

리할 때 홍콩기본법의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사

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

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 해석이 판

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홍콩종심법원은 종국판결을 내

리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중국헌법상 본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가 홍콩기본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

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범위 내의 조항에 관한 해석권의 경우 이

를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위임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

심리시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관련 조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하

도록 한 것이다.317)

315)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 2007, 154면
참조.

316) 杨晓楠, "中央与地方关系视角下的香港基本法解释", 浙江社会科学, 2020-10, 45-46면
참조.

317) 焦洪昌、姚国建，港澳基本法概论，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9, 201면 참조. 王金龙,
"论《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的解释提请主体", 法律方法, 2017-2, 3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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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기존 법률인 보통

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 등에 대해서는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

고 그 해석권 역시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부여된다.318) 이는 일개

중국의 지방법원에 불과한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법률해석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법률해석제도가 병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법

률해석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외교권

외교란 주권국가가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에 맺는 일체

(一切)의 대외관계를 말하는바, 바로 주권국가가 외교사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외교사무는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의 분쟁 및 그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상호방문,

외교협상, 교섭(交涉), 조약 및 협정체결,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이 외교사무에 포함된다.319) 즉, 외교사무의 처리는 일종의 주권국

가의 내정행위로서 국가행위이므로 타인의 수권이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외교는 그 개념상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외교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반드시 주권국가이며, 지방정부

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사무를 행사할 수 없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는 국가원수(元首), 정부수반(首腦), 외교부 등이 국가 이름으로 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318) 陈新, "中央与香港关系法治化之思考", 理论月刊, 2014-4, 114-115면 참조.

319)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 2007, 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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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었다.

여기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는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부 등

국가이름으로 진행되는 외국정부와의 외교회담·조약체결·외교문서의

발송·국제회의나 국제조직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를 말한다. 이에 따

라 중국 외교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중국외교부 대표기관인 중화인민

공화국 외교부 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 관공서(特派員公署)를 설치하

고, 중앙인민정부를 대표해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처

리하게 되었다.320) 중국 외교부가 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자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

구에서 행사하는 국가권력행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파원 관공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

교사무를 모두 처리할 뿐만 아니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제조직 및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 국제조직과 국제기구가 홍콩특별행정구

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및 홍콩특별해정구의 정부 간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등을 조정하여 처리한다. 또한 특파원 관공서는 홍

콩특별행정구에 대한 국제조약(國際公約)의 적용문제를 처리하고, 홍

콩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가 외교회담을 통해 체결한 협정 사항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321) 그 외에 특파원 관공서는 외국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영사

320) 홍콩기본법 제13조 제2항: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는 홍콩에 기구를 설치하여 외
교사무를 처리한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在香港设立机构处理外交事务).

321) 홍콩기본법 제153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國際協定은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
별행정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홍콩특별행정
구에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中华人民共和国缔结的国际协议，中央人
民政府可根据香港特别行政区的情况和需要，在征询香港特别行政区政府的意见后，决定
是否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中华人民共和国尚未参加但已适用于香港的国际协议仍可继续
适用。中央人民政府根据需要授权或协助香港特别行政区政府作出适当安排，使其他有关
国际协议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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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領事機構) 또는 관영(官方), 반관영(半官方)의 기구를 설립에 관

련된 사항을 처리한다.322)

4.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국방권

홍콩기본법 제14조는 주둔군(駐軍)과 국방사무(國防事務)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즉,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며323), 홍콩특별행정구에 주둔군을 파견하여 방위사무를 책임

진다.324)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주둔군 파견과 관련하여 1996

년 12월 30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특

별행정구주둔군법(香港特別行政區駐軍法)」을 제정하였다. 주둔군법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중 하나로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322) 홍콩기본법 제157조: 외국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 또는 기타 관영, 반(半)관
영의 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이
미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홍콩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아니한 국가가
홍콩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상황에 따라 유지하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반관영기구로 변경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는 홍콩특별
행정구에 민간기구만을 설립할 수 있다(外国在香港特别行政区设立领事机构或其它官
方、半官方机构，须经中央人民政府批准。已同中华人民共和国建立正式外交关系的国家
在香港设立的领事机构和其他官方机构，可予保留。尚未同中华人民共和国设立正式外交
关系的国家在香港设立的领事机构和其他官方机构，可根据情况允许保留或改为半官方机
构。尚未为中华人民共和国承认的国家，只能在香港特别行政区设立民间机构).

323) 홍콩기본법 제14조 제1항: 중국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방위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中央人民政府负责管理香港特别行政区的防务).

324) 홍콩기본법 제14조 제3항: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에 파견하여 방위사무를
책임지는 군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홍콩특별행정
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앙인민정부에 주둔군의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구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中央人民政府派驻香港特别行政区负责防务的军队不干预香港特
别行政区的地方事务。香港特别行政区政府在必要时，可向中央人民政府请求驻军协助维
持社会治安和救助灾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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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사

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

구에 정부 대신 주둔군을 파견하여 그 방위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사무는 주둔군의 직무라

고 할 수 있다. 주둔군법 제5조에 따르면 주둔군의 직무는 외군의 침

략에 대비하고 저항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홍

콩특별행정구의 군사시설을 관리하는 것, 섭외(涉外) 군사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편, 홍콩의 국방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둔군은 홍콩특별행정구

의 지방사무에 대해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325) 예를 들면, 홍콩특별

행정구의 사회질서는 홍콩특별행정구 경찰의 관할에 속하므로, 주둔

구은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만약 홍콩특별행정구 정

부가 중앙정부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질서 유지와 재해 구조에 필

요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주둔군이 출

동한다. 그 과정에서 주둔군은 전국성 법률 외에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326)

5. 홍콩특별행정구 인사임면권

홍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과 행정기관의 주요 공무원을 임명한다.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

325) 홍콩기본법 제14조 제3항. 위 각주324 참조.

326) 홍콩기본법 제14조 제4항: 주둔군은 전국성법률을 준수하는 외에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도 준수하여야 한다(驻军人员除须遵守全国性的法律外，还须遵守香港特别行政区的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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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중앙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다.327) 중앙이 임명할 수 있는 홍콩특별행정구 행정기관의 주요 공무

원에는 각 사(司)의 사장(司長), 부사장(副司法), 각 국(局)의 국장(局

長), 염정전원(廉政專員), 심계서서장(審計署署長), 경무처처장(警務處

處長), 입경사무처처장(入境事務處處長), 해관관장(海關關長)이 포함된

다.328) 중앙정부가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및 행정기관의 주요 공무

원을 임명할 때에는 우선 각 후보자가 홍콩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329)

6. 홍콩특별행정구 입법에 대한 심사권

중국헌법 제67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입법 감독권과 심사권을 가진다. 홍콩기본법의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

구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 홍콩기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

해서도 심사권을 가진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특

327) 홍콩기본법 제43조 제2항. 위 각주192 참조.

328) 홍콩기본법 제48조 제5항: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
다. (5)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는 다음의 주요공무원을 추천하고, 해임을 건의한다. 각
사(司)의 사장(司長), 부사장(副司长), 각 국(局)의 국장(局长), 염정전원(廉政专员), 심
계서서장(审计署署长), 경무처처장(警务处处长), 입경사무처처장(入境事务处处长), 해
관관장(海关关长)（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行使下列职权:（五）提名并报请中央人民政
府任命下列主要官员：各司司长、副司长，各局局长，廉政专员，审计署署长，警务处处
长，入境事务处处长，海关关长；建议中央人民政府免除上述官员职务).

329) 홍콩기본법 제44조. 위 각주265 참조. 홍콩기본법 제9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이어야 한다. 본법 제101조가 규
정한 외국국적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어
떤 직급 이하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在香港特别行政区政府各部门任职的公务人
员必须是香港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本法第一百零一条对外籍公务人员另有规定者或法
律规定某一职级以下者不在此限。公务人员必须尽忠职守，对香港特别行政区政府负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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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정구 입법에 대한 심사권은 본래 중앙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제정

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報告)하고 등

록(備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고, 등록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내용과

관련 정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콩기본법 제17조 제2항이 등록 여부가 해당 법률의 효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에서 규정하므로 이는 홍콩특별행정구 법률

의 효력발생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330)

등록 여부가 해당 법률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앙

정부의 감독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홍콩기

본법 제17조 제3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

의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

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산하의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

에 의견을 물은 후 관련 법률을 반려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을 수정

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

하여 반려된 법률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법률의 효력상실

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효(遡及力)가 없다.331) 위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330) 홍콩기본법 제7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행정장관이 서명하
고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立法会通过的法案，须经行政长
官签署、公布，方能生效).

331) 홍콩기본법 제17조 제3항. 위 각주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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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홍콩기본법에

한정되고, 그 범위는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이

며,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심사 및 감

독권을 행사하게 된다.332)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입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범위 내

의 사무에 대해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입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중앙은 관련 입법 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33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홍콩기본법상 관련 규정에 비추어 고도의 자치권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도 해당 법률을 반려하지 않고 홍콩특별

행정구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334) 이렇게 하는 것은

‘일국양제’의 정신에 따라 홍콩특구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호 및 존중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중대사항 결정권

홍콩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국방, 국가통일과 안전 그리고 주권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서는 모두 중앙에서 관리하고 책임진다. 이는 특히

주권범위 내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

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332) 王禹，"一国两制下中央对特别行政区的全面管治权"，港澳研究，2016-4. 8-10면.

333) 홍콩기본법 제17조 제1항. 위 각주78 참조.

334) 范宏云, "“一国两制”下的中央全面管治权", 特区实践与理论, 2014-5, 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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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성 법률의 실시 결정

홍콩기본법 제18조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도 국가 주권과 관련된 특

정 전국성 법률은 반드시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홍콩기본법 부속서

Ⅲ에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전국성 법률을 나열하였다. 홍콩

기본법 동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열거된 전국성 법률을 변경(증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통상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방, 외교 등 국가 주

권과 관련된 법률을 부단히 제정하게 되는데, 위 홍콩기본법 규정을

통해 국방·외교 등 국가 주권과 관련되거나 기타 홍콩기본법의 규정

에 따른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이 제

정되더라도, 이를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열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서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335)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열거되어 홍콩특별행정

335) 홍콩기본법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본법 및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홍콩기본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것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본
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지역에 공포하거나 또는 입법화
하여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산하에 있는 홍콩특별행정구기본
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 본법 부속서Ⅲ에서 열거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부속서Ⅲ에 열거한 어떠한 법률도 국방․외교와 관련되는 법률 및
기타 본법의 규정에 따른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한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인민정
부는 관련 전국성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在香港特别行
政区实行的法律为本法以及本法第八条规定的香港原有法律和香港特别行政区立法机关制
定的法律。全国性法律除列于本法附件三者外，不在香港特别行政区实施。凡列于本法附
件三之法律，由香港特别行政区在当地公布或立法实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在
征询其所属的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委员会和香港特别行政区政府的意见后，可对列于本
法附件三的法律作出增减，任何列入附件三的法律，限于有关国防、外交和其他按本法规
定不属于香港特别行政区自治范围的法律。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宣布战争状
态或因香港特别行政区内发生香港特别行政区政府不能控制的危及国家统一或安全的动乱
而决定香港特别行政区进入紧急状态，中央人民政府可发布命令将有关全国性法律在香港
特别行政区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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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시행되는 전국성 법률에는「중화인민공화국 수도·기념일·국기

에 관한 결의(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都、纪年、国歌、国旗的决议)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관한 결의(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庆日的决

议)」, 「중앙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국장 명령(中央人民政府公

布中华人民共和国国徽的命令)」,「영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명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华

人民共和国国籍法)」,「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조례(中华人

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등 총 6개가 포함된다.

(2) 전쟁상태 및 비상사태 돌입 결정

홍콩특별행정구의 전쟁상태 및 비상사태 돌입에 대한 중앙의 결정

권에 대해, 홍콩기본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홍콩특별

행정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

협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정부는 관련 전국성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시행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336)

따라서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긴급사태에 돌입하였음을 선포하

고 관련 법률을 홍콩에 적용할 권한이 있다. 즉, 중국이 전쟁상태에

진입하였다고 선포할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으로써 이에 포함되므로, 전국성 법률의 효력 범위가 홍콩특별

336) 홍콩기본법 제18조 제4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
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
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관련 전국성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宣布战争状态或因香港特别行政区内发
生香港特别行政区政府不能控制的危及国家统一或安全的动乱而决定香港特别行政区进入
紧急状态，中央人民政府可发布命令将有关全国性法律在香港特别行政区实施).



- 172 -

행정구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약, 홍콩특별행정구 내

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 통일 및 안

전을 위협하는 시위 또는 동란이 발생하면,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긴급사태에 돌입하였음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을 발하여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전국성 법률이 실시되도록 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비상 처리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주권

적 지위를 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준다.337)

(3)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결정

중국헌법 제59조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가 성, 자치구, 직

할시, 특별행정구,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

고338), 홍콩기본법 제21조에서도 역시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다.339) 이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선거

337) 王禹，"一国两制下中央对特别行政区的全面管治权"，港澳研究，2016. 4-6면 참조. 邹
平学 刘海林, "论人大重大事项决定权的规范内涵及制度完善", 四川师范大学学报, 218-1,
55면 참조. 田自勇, "人民代表大会重大事项决定权制度研究", 河北师范大学, 博士论文,
12면 참조.

338) 중국헌법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군대에서 선출
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마땅히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선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
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全国人民代表大会
由省、自治区、直辖市、特别行政区和军队选出的代表组成。各少数民族都应当有适当名
额的代表。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的选举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主持。全国人民
代表大会代表名额和代表产生办法由法律规定).

339) 홍콩기본법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 중 중국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한 대표의 수와 대표선출방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공민이 홍콩에서 선출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
민대표대회 대표는 국가최고권력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居民中
的中国公民依法参与国家事务的管理。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确定的名额和代表产生办
法，由香港特别行政区居民中的中国公民在香港选出香港特别行政区的全国人民代表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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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출되고 선출된 대표는 국가최고권력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

법(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각 성, 자치구와 직할시의 인

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

구에서는 대륙의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인

민대표대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

대표대회의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선출방법과 대표 인수에 관한 결정 즉, 별도의 '특별절차'340)에 의해

선출된다.

8. 소결

본 절에서는 '일국양제' 정책 하에서 중앙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

한 권한, 즉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의 권한에 대해 자세

히 살펴보았다. 중앙이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권한을

종합해 보면 크게 외교권과 국방권 외에도 홍콩기본법 개정권 및 해

석권과 행정장관에 대한 임명권 등이 있다.

홍콩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사무(事务)는 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무이고 두 번

代表，参加最高国家权力机关的工作).

340) 2022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제14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대표 선거 방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选举第14届全国人民代表大会
代表的办法)」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全国人大网 www.npc.gov.cn 방문일자: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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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사무이다. '중앙이 관리하는 사

무'에 대해서는 중앙이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대표적으로 외

교권과 국방권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사무'에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이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권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에서 행사하고, 입법권

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에서 행사하며,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

은 홍콩법원과 홍콩 종심법원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한

들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결국 중앙

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감독은 불가피하다.341)

행정권에 대해 살펴보면, 홍콩기본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행정장관

은 입법회에서 통과된 재정 예산안, 재정 결산안을 중앙정부에 보고

하고 등록한다고 함으로써 중앙의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에 대한 감독

권을 규율한다. 입법권의 경우, 홍콩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홍콩특별

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조항 제3항에서는 만

약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인정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법률을 반송

하나 수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즉 홍콩 입법회가 제정한 법률

에 대해 중앙이 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감독 권한이

사전 감독(事前监督)이 아닌 사후 감독(事后监督)이라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사법권의 경우, 홍콩기본법 제82조에서 "홍콩특별해정구의

종심권은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에서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 종심법원의 종심판결 결과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

할 수 없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완전한 사법권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341)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76-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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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조항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다. 즉 홍

콩기본법 제15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심법원에서는 홍

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자체적

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

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종심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권한에 대한 중앙의 감독권, 특히

홍콩기본법에 대한 중앙의 해석권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중앙의 권한

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342).

실제 2014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한 「‘일국양제’ 홍콩특

별행정구에서의 실천」 백서343)에서도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

해, 즉 중앙이 직접 행사하는 권력뿐만 아니라 홍콩특별행정구가 법

에 따라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치권(管治

权)을 갖고 있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중앙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기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위 홍콩기본법상 중

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권한 배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록 중앙이 입

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홍콩특별행정구에 수권한 각 권한에 대해 감

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事项)에 대한

일률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위 권한

과 관련된 사항이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

앙이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이 감

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국양

제’ 통일정책에도 부합될 것이다.

342) Benny Y.T. Tai， Basic Law， Basic Polics: The Constitutional Game of Hong
Kong， HONG KONG LAW JOURNAL，2007，Vol 37 Part 2，549면.

343) http://www.scio.gov.cn/tt/Document/1372801/1372801.htm 방문일자: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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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

중앙은 국가의 통일과 주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

한을 갖는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양제’

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즉 중앙은 국가의 통일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범위 내

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그밖의 부분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가 중앙

으로부터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른 한편, 홍콩특

별행정구 주민도 다른 중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성 (국가)사무

관리에 참여할 수 있고, 본래 중앙의 사무에 속하나 홍콩특별행정구

에 위임된 권한 역시 행사할 수 있다. 즉,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 외에도 전국성 사무의 관리권과 중앙에서 부여하는 '기타 권

한(其他权力)'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래에 홍콩특별행정구가 갖고 있

는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홍콩특별행정구 고도의 자치권 함의

(1) 자치와 고도의 자치

헌법학에서 ‘자치’라 함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방)사무를 관리하

는 것을 말한다.344) 홍콩기본법상 자치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수권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홍

콩기본법 제2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홍

콩특별행정구에서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행정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终审权)을 부여한다고 규

344)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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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또한 홍콩기본법 제20조에서도 홍콩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

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앙정부가 부여하는 기

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였다.345)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이라는 단일제 국가의 지방정부에 불과하므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권의 실행은 국가 통일과 국가 주권에 악영향

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지방자치가 국가 통일과 주권에 해를

끼친다면 중앙은 부여한 자치권을 취소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를

포함하여 어떠한 지방의 자치권도 모두 중앙의 제한(限制)을 받는다

고 할 수 있다.346)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이 지방에 부여한 자치권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위 말하는 '완전자치(完全自治)'

가 단일제 국가에서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47)

(2) 고도자치의 성격 및 범위

가. 고도자치의 성격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은 그 자체의 본래적

권한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홍콩기본법 제12조

는 먼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단일 국가 구조 하의 특별지방행정

구역으로 중앙정부에 직할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단일제

345) 홍콩기본법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및 중앙인민정부가 受與하는 기타 권한을 향유한다(香港特别行政区可享有全国
人民代表大会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及中央人民政府授予的其他权力).

346)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0-181면 참조.

347) 王叔文，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导论，中共中央党校出版社，1990. 107-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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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单一制原则), 즉 원시권력(原始权利)은 중앙에 속하고 홍콩특별

행정구의 권력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권되는 것으로 부차적 권력임을

알 수 있다.348)

'고도자치'의 성격상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 역시 국가주권에

귀속되는 지방자치권이다. 주권은 국가의 불가분적 속성이므로 어느

국가든 주권 범위 즉, 그 영토 내에서는 어떠한 외부적 권리도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349) 주권국가는 국제교류의 영역에서

도 독립·자주적으로 대외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반면 지방

자치권은 지방정부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

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에 의해 자체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역시 중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주권 범위의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으며, 헌

법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만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350)

나. 고도자치의 범위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고도의 자치권에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이 포함된다.351) 즉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

348)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138면 참조.

349)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142면 참조.

350) 郭天武; 陈雪珍 ,"论中央授权与香港特别行政区高度自治", 当代港澳研究, 2011-4, 3-4
면 참조.

351) 홍콩기본법 제2조. 위 각주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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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해당 지역 전 영역에서 행정, 입법, 사법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통상 중앙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위임한 행정권이란 국가 행정기

관이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권한으로 이

해된다.352)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방, 외교 및 기타 반드시

중앙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사무를 제외한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

위 내에 속하는 모든 행정사무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관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353),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354)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

이란 홍콩이 계속하여 기존 법률의 전통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고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355) 즉,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

서는 기존과 같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을 모두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독립기구로 홍콩특

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는 등의 독립적인 권

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권한도 어디까지나 중앙으

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

은 반드시 중앙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356) 이 외에도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终审权)이 있다. 홍콩

352)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1면 참조.

353) 홍콩기본법 제62조. 위 각주79 참조.

354) 홍콩기본법 제44조. 위 각주265 참조. 홍콩기본법 제6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요공
무원은 홍콩에서 통상 연속해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
행정구의 영주민이 중국공민이 담당한다(香港特别行政区的主要官员由在香港通常居住
连续满十五年并在外国无居留权的香港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担任).

355) 肖蔚云，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1990, 138-142면 참조.

356) 홍콩기본법 제73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①본법
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개정·페지한다. ②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
을 심의·통과시킨다. ③세수와 공공지출을 비준한다. ④행정장관의 시정보고를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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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권한

을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다.357)

2.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권

(1) 행정권의 개념

행정권은 일반적으로 국가 행정기관이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

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룬다.

특히 중국 체계상 행정관리권은 국가의 통일적으로 관리를 위해 하급

기관이 상급기관에 복종(服从)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는 시스템을

고 토론을 행한다. ⑤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한다. ⑥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하여 토론한다. ⑦종심법원 법관과 고등법원 수석법관의 임면에 동의한다. ⑧홍콩주민
의 항소를 접수받아 수리한다. ⑨입법회 전체의원 4분의 1이상의 공동발의로 행정장
관이 엄중한 위법행위 또는 독직행위가 있다고 고발하였는데도 그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입법회의 조사를 거쳐 입법회는 종심법원 수석법관에게 독립정인 조사위원회를
책임지고 구성하고, 종심법원 수석법관이 당해 위원회의 주석을 담임하라고 위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책임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입법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조사위원회가 상술한 고발혐의를 구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전하
면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이상의 다수결 찬성으로 탄핵안을 제출하여 중앙인민정부
에 보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상기 각 항의 직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사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立法会行使下列职权:（一）根据本法规定并依照法定程序制定、

修改和废除法律；（二）根据政府的提案，审核、通过财政预算；（三）批准税收和公共
开支；（四）听取行政长官的施政报告并进行辩论；（五）对政府的工作提出质询；
（六）就任何有关公共利益问题进行辩论；（七）同意终审法院法官和高等法院首席法官
的任免；（八）接受香港居民申诉并作出处理；（九）如立法会全体议员的四分之一联合
动议，指控行政长官有严重违法或渎职行为而不辞职，经立法会通过进行调查，立法会可
委托终审法院首席法官负责组成独立的调查委员会，并担任主席。调查委员会负责进行调
查，并向立法会提出报告。如该调查委员会认为有足够证据构成上述指控，立法会以全体
议员三分之二多数通过，可提出弹劾案，报请中央人民政府决定。（十）在行使上述各项
职权时，如有需要，可传召有关人士出席作证和提供证据).

357) 홍콩기본법 제85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심판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는 법적 추
궁을 받지 아니 한다(香港特别行政区法院独立进行审判，不受任何干涉，司法人员履行
审判职责的行为不受法律追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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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358) 하지만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중앙은 홍콩지역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자치권을 부여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주민이 스스로 홍콩특별행정구 지역의 사무를 관리 및 처리하도

록 하였다. 홍콩기본법 제2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특별행정구

에서 고도의 자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홍콩특별행정구에 행정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국방·외교 기타 반드시 중앙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사무를 제외하고 무릇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 내에 속하는

지방 행정사무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기관을 의미하고 수장(首

长)인 행정장관이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

다.359)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집행하는 행정권은 정책을 독

립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중앙정부에

서 부여한 대외사무를 처리하는 등 여러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권과 다른 일반 지방의 행정권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홍콩특별행정구의 주요

공무원은 홍콩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

별행정구의 영주민(永住民)인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360) 즉, 중국 대

358) 王叔文，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导论，中国民主法制出版社，2006, 208면 참조. 王振
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1-182면 참조.

359) 홍콩기본법 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香港特
别行政区政府是香港特别行政区行政机关). 홍콩기본법 제6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정무사(政务司), 재정
사(财政司), 율정사(律政司), 각 국(局), 처(处), 서(属)를 설치한다(香港特别行政区政府
的首长是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香港特别行政区政府设政务司、财政司、律政司和各
局、处、署).

360) 홍콩기본법 제61조. 위 각주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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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의 공민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기본법에 근거하여 스스로 홍콩에서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

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리사무에 대해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중앙의 각 부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받는 기타

일반 지방의 행정관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2) 행정권의 권한 범위

위에서 서술했듯이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권은 중앙이 홍콩기본법

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부여한 중요한 자치권의 일부이다. 홍

콩특별행정구의 구체적인 행정권의 범위는 홍콩기본법 제5장과 제6장

에 규정되어 있다. 경제 분야에는 재정, 금융, 무역과 상업, 토지, 해

운, 민간항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종

교, 노동 및 사회봉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행

사하는 구체적인 행정사무 권한은 아래와 같다.

가. 행정 의사결정권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특별행정구의 수장(首长)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361) 여기서 정부의 정책이란 특별

행정구 정부의 업무원칙과 규칙 및 준칙을 말한다. 행정장관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발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폐 발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교육에 관한

정책 제정 및 실행에 관한 결정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61) 홍콩기본법 제59조. 위 각주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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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제안권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입법회에 법안(法案)·의안(议案) 초안을 제

출할 수 있는 제안권을 가지고 있다.362)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입법

과 행정이 상호협조 및 견제를 하는 정치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고유의 입법권을 가지지 않고 오직 법안

제안권과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서명할 권리 및 법률의 공

포 등과 같이 입법 절차와 관련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인사임면권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홍콩기본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

구 정부의 주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장관은 행정회의 구성원 및 위원, 각급 법원의 수석판

사 및 법관 그리고 공무원을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363)

362) 홍콩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장관은 중요정책의 결정, 입법회에 대한 법안제출,
부속법규 제정 또는 입법회 해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인사의 임면․기율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긴급상황 하에서 취하는 조치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行政长官在作出重要决策、向立法会提交法案、制定附属法规和解散立法会前，须
征询行政会议的意见，但人事任免、纪律制裁和紧急情况下采取的措施除外). 홍콩기본법
제62조 제5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⑤ 법안·의안·부
속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한다(香港特别行政区政府行使下列职权: （五）拟定并
提出法案、议案、附属法规).

363) 홍콩기본법 제48조 제5항, 제6항, 제7항: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행사한다. ⑤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는 다음의 주요공무원을 추천하고, 해임을
건의한다. 각 사(司)의 사장(司長), 부사장(副司長), 각 국(局)의 국장(局長), 염정전원
(廉政專員), 심계서서장(審計署署長),경무처처장(警務處處長), 입경사무처처장(入境事務
處處長), 해관관장(海關關長); ⑥법정절차에 따라 각급 법원의 법관을 임면(任免) 한
다; ⑦) 법정절차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行使下列职
权:（五）提名并报请中央人民政府任命下列主要官员：各司司长、副司长，各局局长，廉
政专员，审计署署长，警务处处长，入境事务处处长，海关关长；建议中央人民政府免除
上述官员职务；（六）依照法定程序任免各级法院法官；（七）依照法定程序任免公职人
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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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질서관리권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질서를 자체적으로

유지 및 보호할 책임을 진다.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질서 사무, 예

컨대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범죄 기타 사건 처리는 홍

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홍콩특별행

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한다. 이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

하는 동란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 경제관리권

'일국양제' 원칙에 의해 홍콩특별행정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

영함에 있어 중앙은 '적극적인 불간섭(积极不干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관할 하의 경제관리권과 본토 대륙에서

중앙 관할 하의 경제관리권은 서로 구별되어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

의 경제관리에 간섭하지 아니 한다.364) 이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

부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제관리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독립적인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홍콩

기본법상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자체 수요에 충당하고,

중앙정부에 상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365)

364)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3면 참조.

365) 홍콩기본법 제106조 제1항, 제2항:홍콩특별해정구는 재정의 독립의 유지한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자체수요에 충당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
한다(香港特别行政区保持财政独立。香港特别行政区的财政收入全部用于自身需要，不上
缴中央人民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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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독립적인 세수권(税收权)을 가지고 있

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세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366) 따라서 홍

콩특별행정구는 홍콩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정책을 참조하여 세

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 시행한다.367)

셋째,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독립적인 금융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금융기업 및 금융시장의 경영 자유를 보장하며, 법에 따라 이 모든

제도를 관리 및 감독한다.368)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칙적으

로 외환규제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홍콩화폐는 자유롭게 환전(兑换)

되며,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외환, 황금, 증권, 선물시장을 개방하고

자금의 유동과 입출의 자유를 보장한다.369) 유의해야 할 점은, 통상적

으로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화폐제도만 존재하지만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홍

366) 홍콩기본법 제106조 제3항: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中央人民政府不在香港特别行政区征税).

367) 홍콩기본법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홍콩특별행
정구는 홍콩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香港特别行政区实
行独立的税收制度。香港特别行政区参照原在香港实行的低税政策，自行立法规定税种、

税率、税收宽免和其他税务事项).

368) 홍콩기본법 제11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으로 규정한다. 홍콩특별
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업 및 금융시장의 경영자
유를 보장하며, 법에 따라 이를 관리․감독한다(香港特别行政区的货币金融制度由法律
规定。香港特别行政区政府自行制定货币金融政策，保障金融企业和金融市场的经营自
由，并依法进行管理和监督).

369) 홍콩기본법 제1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홍콩화
폐는 자유롭게 태환된다. 외환․황금․증권․先物市場을 계속해서 개방한다(香港特别
行政区不实行外汇管制政策。港币自由兑换。继续开放外汇、黄金、证券、期货等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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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일국양제의 '특색'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관세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독립된 관세 지구이다.370) 이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법률에 따라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371)

다섯째, 홍콩특별행정구는 무역관리권을 행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는 '중국홍콩'의 이름으로「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

방직품에 관한 부속협정」등 특혜무역 관련 협정을 포함한 국제조직

과 국제무역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372)

여섯째, 홍콩특별행정구는 토지관리권을 행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토지와 자연자원의 개발관리권을 가지고 있

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경내(境内)에 있는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다.373)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가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책임

370) 홍콩기본법 제116조 제1항: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관세지구이다(香港特别行政区
为单独的关税地区).

371) 홍콩기본법 제11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香港特别行政区保持自由港
地位，除法律另有规定外，不征收关税).

372) 홍콩기본법 제116조 제2항: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의 명의로 관세와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 , 국제 방직품에 관한 부속협정 등 특혜무역 관련협정을 포함한 국제조
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可以“中国香港”的名义参加《关税
和贸易总协定》、关于国际纺织品贸易安排等有关国际组织和国际贸易协定，包括优惠贸
易安排).

373) 홍콩기본법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 境內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
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사용․개발․임대하거나 또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사용 또는 개발을 허가해 주고, 그 수입은 전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지
배에 귀속된다(香港特别行政区境内的土地和自然资源属于国家所有，由香港特别行政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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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고 이를 사용, 관리, 개발, 임대하거나 이에 대한 개인 혹은 법

인, 단체의 사용 또는 개발을 허가해 준다. 그 수입은 전부 홍콩특별

행정구에 귀속, 사용된다.374) 이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는 해운관리

권, 민간항공관리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평가

일국양제 통일정책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특별

행정구는 자체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권 역시 갖고 있다. 즉 행정권은 중앙이 홍콩기본법을 통해 홍콩

특별행정구에 부여한 중요한 자치권 중 하나이다. 홍콩기본법 규정에

따라 국방, 외교 기타 중앙이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사무를 제

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정사무와 중앙정부

가 수권한 대외사무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대외사무란

외교사무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외교사무의 실행 주체는 주

권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겠지만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외사무의 실행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하에 있는 홍콩특별

행정구 정부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는 국가행위로서 타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홍콩기본법에 규정

된 대외사무는 중앙의 수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외교권은 주

권국가가 갖는 고유한 권력의 일부분이며 홍콩특별행정구가 행사하고

있는 대외사무는 중앙이 부여한 고도 자치권의 일부분이다. 중앙의

수권을 받아 행사하는 대외사무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위에서 언급한

政府负责管理、使用、开发、出租或批给个人、法人或团体使用或开发，其收入全归香港
特别行政区政府支配).

374) 홍콩기본법 제7조. 위 각주3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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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의 경제, 사회, 해운 등 분야에서 '중국홍콩' 명의로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우가 포함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위와 같은 자치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수권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각 부서는 물론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대

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 비록 홍콩기본법에서 홍콩특별행정구가 중앙

정부에 직할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직접 중

앙정부에 업무보고를 하며 중앙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에 감독권을 행

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중앙의 다른 부서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

해 감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외 홍콩특별행

정구는 중국 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중대사항, 특히

국가 주권의 통일과 안전성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명

령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전쟁상태나 비상사태에 대한

선포를 하면 중국의 다른 전국성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도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홍콩특별행정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

(1) 입법권의 개념 및 특징

홍콩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갖는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입법권력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으로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

은 중국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

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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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헌법 제58조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

원회만이 전국적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기본법률 및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성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

원회에서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단 제정한 법률에 대해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375)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에서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중앙과 별개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물론

홍콩특별행정구 역시 제정된 법률을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내져 기록된다는 것이고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 별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홍콩기본법

제17조 역시 등록은 해당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은 중앙에서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효력을 갖는

다.376)

한편, 홍콩기본법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법률'

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을 보다 잘 이

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법률'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홍콩기본법 제8조은 홍콩 기존의 보통법·형평법·조

례·부속입법과 관습법은 홍콩기본법에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입

375) 王叔文，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导论，中共中央党校出版社，1990, 266-269면 참조.

376) 朱力宇， 立法学，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1. 214-2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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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에 의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하면

서 해당 법령들을 '홍콩의 기존 법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기본법 제17조 역시 홍콩특별행정구 입법

기관이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법령을

'법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앞서 제3장 제1절 중국의 입법제도 관련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법률'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여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 대륙에서 사용되는 법령 유형의

명칭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기본법 외에는 법령 유형에 '

법률'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377) 홍콩기본법은 홍콩 법

률시스템상 각 조례, 규례 및 형평법 등을 '법률'로 통칭하였다. 따라

서 홍콩기본법상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이란 홍콩 반환 이전에 제

정되었으나 홍콩기본법과 저촉되지 않는 보통법·형평법·조례·부속입

법과 관습법 및 홍콩 반환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각종 조례, 규례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다고 해도 그 실질은 중국

의 지방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홍콩기본법 초안작성 단계에서 일부 위

원들은 제17조에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령은 전국 법

률제도 내에서 지방성 법규의 지위를 갖는다'는 조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378).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령을 지

방성 법규와 동등한 지위에 놓는다면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과 일

반 지방의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홍

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다는 일국양제의 기본이념과 배

치될 우려가 있었다.379)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

377) Hong Kong e-Legislation: https://www.elegislation.gov.hk/ 방문일자: 2022.12.25.

378) 周子欣，香港特区法律备案审查制度研究，广东财经大学，硕士论文，2019，9면 참조.

379)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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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지방성 법규와 동등하다고 볼 경우 중국의 입법체계상 홍콩특별

행정구의 입법 역시 중국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성 법률과도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중국 대륙과 달리

보통법계를 따르고 있는 홍콩의 법률에 대해 이와 같은 입법체계 내

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홍

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령은 지방성 법규가 아닌 '법률

'로 규정되었고, 홍콩과 중국 대륙의 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

여 전국성 법률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수록되어야만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380).

다른 한편,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과 중국 일반

지방행정구역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모두 심사·등록절차를 진행해

야 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입법법 및 「법규·사

법해석 등록심사업무방법(法规、司法解释备案审查工作办法)」에 따르

면 지방성 법규에 대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

위원회, 상무위원회업무기관이 심사할 수 있으나, 홍콩특별행정구 입

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이 심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심사기준의 측면에서 지방성 법규의

경우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홍콩특별행정구 입법

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의 범위 및 중앙과 홍콩

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만 아니하면 된다. 심사결과

의 측면에서 지방성 법규의 심사기관은 그에 대한 취소결정뿐만 아니

라 수정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반면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대해서

심사기관은 이를 수정할 수 없고 오로지 반려할 수 있을 뿐이다.381)

380) 周子欣，香港特区法律备案审查制度研究，广东财经大学，硕士论文，2019，10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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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차이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중국 일반 지방행정구역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보다

높은 법적 효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일국양제에 따라 홍

콩특별행정구에 부여한 고도자치권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기관의 법적 지위 및 구성

일국양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인 입법회

의 역할은 기존 홍콩 입법국이 가지고 있었던 입법권한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영국이 통치하던 시기의 홍콩은 독립적인 입법권이 없었고

영국정부가 홍콩 최고의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홍콩 자체는 물론, 홍

콩과 다른 지역 또는 국가와 관계되는 모든 근본적인 제도에 관한 법

률은 영국이 제정하였다.382) 「영왕제고」의 규정에서383) 알 수 있다

시피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의 입법국은 독립적인 입법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총독에 대한 법률 제정 자문기관에 불과하였다. 또한 홍콩 입

법국의 구성원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총독이 임명하여 결정한 사람

들이었다.384) 입법 절차에 있어서도 홍콩총독이 홍콩법률의 제정과정

을 지배하였다.385)

381) 周子欣, 香港特区法律备案审查制度研究，广东财经大学，硕士论文，2019，11면 참조.

382) 姚魏， 论香港特别行政区立法权的性质与特征，地方立法研究，2017-5, 5-6면 참조.

383) 「영왕제고」는 "홍콩은 반드시 입법국(立法局)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홍콩총
독은 입법국의 건의 및 그 동의를 근거로 치안유지, 사회질서 및 정부관리 분야의 법
률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84) 총독이 임명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 졌다. 하나는 관수의원(官守议员)이고 다
른 하나는 비관수의원(非官守议员)이다. 관수의원은 홍콩정부의 고위관료를 핵심의원
으로 선임하고, 비관수의원은 사회에서의 현명한 사람들 중에서 선임한 것인데 모두
총독의 명령을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국에서 제정하는 어떠한 입법도 영국의 통
치를 대표하는 총독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고, 홍콩의 입법국은 법률제정 자문기구
의 지위에 있었다.

385) 법률규정상 입법안(立法动议)은 입법국의 의원들이 제출하지만 이들은 모두 총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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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의 지위를 가지

게 되었는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의 수권을 받아 자체 입법기구인

입법회를 설립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

다.386) 입법회의 구성원은 홍콩의 영주민 중 선거로 선출되는데, 홍콩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자격요건으로 외국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인 중국공민임을 요한다. 다

만, 非중국국적의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과 외국에 거류권이 있는 홍

콩특별행정구 영주민도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의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의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입법권의 범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홍콩기본법이 규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국방, 외교와 관련되거나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제외한 모든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387)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개정권을 가지며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

도록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특별행

의해 선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의안을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 입법국 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형식으로 입법국
사무처에 제출되어 심사 및 동의를 거쳐야만 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의안은 사전에 총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총독은 의안(议案)에
대한 철회를 명령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입법국을 통과한 법안이라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 총독의 비준이 필요하였다.

386) 홍콩기본법 제66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이다(香
港特别行政区立法会是香港特别行政区的立法机关).

387) 홍콩기본법 제73조 제1항. 위 각주3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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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가 향유하고 있는 입법권은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즉,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

을 하여야 한다.388) 홍콩특별행정구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법

률은 홍콩기본법의 각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자

치권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홍콩특별행정구 자치권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법률

을 제정할 수 없고, 오로지 전국성 법률에 근거하여 그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법률제정권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홍콩기본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389)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입법권

을 행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法案)은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입법회에 제출할 수 있다.390) 그러나 입법회의 의

388) 홍콩기본법 제17조. 위 각주78 참조.

389) 홍콩기본법 제11조 제2항: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어떠한 법률도 본법
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香港特别行政区立法机关制定的任何法律，均不得同本法相
抵触).

390) 홍콩기본법 제74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이 본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제출한 법률안이 공공지출 또는 정치체제 또는 정치운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명(聯名)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
안은 제출하기 전에 행정장관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香港特别行政区立法会议员根
据本法规定并依照法定程序提出法律草案，凡不涉及公共开支或政治体制或政府运作者，
可由立法会议员个别或联名提出。凡涉及政府政策者，在提出前必须得到行政长官的书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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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외교 및 국방사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 한

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공공지출, 정치제도

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입법회의 의원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전에 반드시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391)

둘째,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법률에 대한 심의 및

통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392)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삼독(三读)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시

킨다.393) 여기서 일독(一读)은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서기(书记)가

전체 입법회 의원들에게 법안의 명칭을 선언하고 논의를 개시하는 것

이다. 이독(二读)은 입법회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법안의

통과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이다. 삼독(三读)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

제로 입법회에서 법안을 표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2021년 홍콩특별행

정구 정부는 「2021년 선거제도 초안(2021年完善选举制度条例草案)」

을 입법회에 제출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삼독 절차를 통해 이

를 통과시켰다.394)

셋째,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의 의결 법안이 삼독(三读)을 마쳤

同意).

391) 홍콩기본법 제73조 제3항. 위 각주356 참조.

392) 홍콩기본법 제73조 제2항. 위 각주356 참조.

393)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 홍콩 입법국이 법률초안을 심의할 때에는 영국회의의
삼독절차를 채택하여 법률초안을 심의하였다. 이 제도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394) http://www.npc.gov.cn/npc/kgfb/202105/0feafc69c8cf49258af3f19d41a7666b.shtml
全国人大网. 방문일자: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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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장관

이 이에 대해 서명하고 공포하여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395) 이후 해

당 법안은 홍콩기본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등록되어야 하나 이 절차는 해당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

관에서 제정한 법률이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

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의 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후

관련 법률을 반송할 수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반려된 법률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법률의 효력상실은 홍

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효가 없다.39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홍콩특

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대해 심사 후 반려할 권한을 갖

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은 결여된 상태이다.

즉, 홍콩기본법 제17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관련 법률

을 반려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뿐 반려

방법, 반려기한, 반려 후의 후속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려

권한만 갖고 있고 관련 법률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려되는 경우 비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직접 당

해 법률을 수정하지는 않더라도 보통 홍콩기본법에 위반되는 구체적

인 이유와 근거는 제시할 것이므로, 반려결정 및 반려이유를 전달받

395) 홍콩기본법 제76조: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행정장관이 서명
하고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香港特别行政区立法会通过的法案，须经行政长官
签署、公布，方能生效).

396) 홍콩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2항: 위 각주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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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입장에서는 당해 법률이 홍콩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의견들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397) 그러나 홍콩 반환 후 현재까지 홍콩특별행

정구 입법회가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 신청한

법률이 반려된 사례가 없어 이와 같은 문제는 학술적 수준에서 논의

되고 있을 뿐 실무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한 상황이다.398)

나. 입법회의 기타 권한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법률제정, 개정 또는 폐지 권한뿐만 아니

라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따라 재정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권한

도 갖고 있다. 그 외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시정 보고를 청취하

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종심법원의 판사와 고등법원의 수석판

사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홍콩주민의 소원(申诉)을 처리할 권한

도 가지고 있다.399) 또한 입법회는 행정장관에 대한 조사 및 탄핵 등

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회 전체 의원 4분의 1 이상

의 공동발의로 행정장관이 엄중한 위법행위 또는 독직행위가 있다고

고발하였는데도 행정장관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입법회의 조사를 거

쳐 종심법원 수석판사로 하여금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당해 위원회의 책임 하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조사하라고 명

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행정장관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입법회에 보고한다. 입법회는 조사위원회가

397) 张晋邦，"中央立法审查权与香港司法审查权的潜在冲突刍议"，江汉大学学报, 2017-
6，7-10면 참조.

398) 周子欣，香港特区法律备案审查制度研究，广东财经大学，硕士论文，2019年，9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공작위원회 업무브리핑 언론보도:
http://www.xinhuanet.com/gangao/2021-01/21/c_1210988155.htm 방문날짜: 2022.12.25.

399) 홍콩기본법 제73조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위 각주3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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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온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혐의를 구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

다고 인정하면 입법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중앙정부

에 제출, 보고하여 결국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4)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권의 관계

가. 중앙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권’

앞서 제3장 제1절 중국대륙의 입법제도 관련 내용에서 살펴보았듯

이 중국의 법령 형태로는 주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국무원부문규장, 지방정부규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하

여 중국대륙의 입법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은

홍콩기본법 제8조, 제17조, 제18조를 통해 홍콩의 기존 법률을 유지함

과 동시에 홍콩특별행정구에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홍콩특별

행정구에 부여된 입법권은 완전히 독자적인 입법권이 아니고 중앙은

여전히 아래와 같은 일정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중앙은 중국헌법 제31조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

할 제도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데, 홍콩기본법이 바로 중

앙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입법권을 행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 경제제도, 주민 기본권 및 자유보장제도 등이 이에 해당되

는데 이는 모두 홍콩기본법에 의해 규정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기본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중앙은 홍콩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홍콩에서 시행할 전국성

법률(全国性法律)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전국성 법률'은 홍콩기본법



- 199 -

및 마카오기본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써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대륙의 입법체계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기본법

제18조를 살펴보면 전국성법률은 크게 부속서Ⅲ400)에 포함된 법률과

비상사태 발생 시 중앙의 결정에 의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

률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401). 전자의 경우, 평상시에서도 부속서Ⅲ

에 추가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국방, 외교 기타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외의 법률로 제한되어야 하고, 절차상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기

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야 부속서Ⅲ에

다른 법률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이 부속서Ⅲ에 포함되더

라도 홍콩특별행정구가 해당 법률을 홍콩에 공포하거나 별도 입법화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적용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중앙이 전쟁상태

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 통일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

행정구가 비상사태일 때에만 중앙정부가 관련 전국성 법률을 홍콩특

별행정구에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절차상 첫 번째 경우와

다른 점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 및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

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생각해보

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중앙은 홍콩기본법의 제정기관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권뿐만

400) 홍콩기본법 제정 당시 부속서Ⅲ에 포함된 법률은 아래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都、纪年、国歌、国旗的决
议),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일에 관한 결의˼(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庆日的决议), ˹중화
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장에 관한 명령˼ 첨부: 국장 도안, 설명, 사용방
법(中央人民政府公布中华人民共和国国徽的命令，附：国徽图案、说明、使用方法),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영해에 관한 선언˼(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 ˹중화인
민공화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면제조례˼(中华
人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

401) 王禹 “论全国性法律的概念、 实施及其解释”，“‘一国两制’ 研究” 2009년(1)，澳门理工
学院一国两制研究中心，121-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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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정권도 갖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기본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최종 개정

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홍콩기본법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는 관계

로 아래 제4절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

도록 하겠다.

나. 중앙 ‘입법권’의 확장 및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은 제한된 범위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에 대한 '입법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권

한은 중국대륙에서 중앙이 행사하는 직접적인 입법권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국대륙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법률을 홍콩특

별행정구에도 적용되도록 하거나, 기존 홍콩기본법을 개정 또는 해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에 발표된 ˹중화인민공
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유지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
区维护国安法)(이하 '홍콩국가안전법')은 중앙의 '입법권' 행사에 새

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반환 이후 최초로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실행되는 제도에 대해 별도의 결정 즉 ˹홍콩특별행정
구에서 국가안전 유지 관련 법률제도 및 집행체제 수립에 관한 결정˼
(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

定)402)(이하 '결정')을 통과시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 하여

금 홍콩국가안전법을 제정하도록 수권하였다. 중앙은 최근 몇 년 동

안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홍콩독립 등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활동이 활

402)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문 링크: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5/a1d3eeecb39e40cab6edeb2a62d02b7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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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진행되어 국가 주권의 통일 및 영토 완정에 엄중히 위협된다

고 판단하였고 이에 '일국양제' 원칙에 근거하여 본 결정을 통과시켰

는데, 결정문의 내용상 본 결정의 근거를 중국헌법 제31조, 제62조 제

2항, 제14항, 제16항 및 홍콩기본법의 관련 규정으로 열거하였다. 이

중 중국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14호는 '일국양제' 원칙 및 특별행정

구 제도에 관한 가장 주요한 조항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앞의 두

조항에 따라 특별행정구 설립 및 특별행정구 제도 설계권을 부여받았

는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본 결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근

본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그 외 제62조 제2항과 제16항은 각각 헌법

시행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 및 최고권력기관으로써 기타

권한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본 결정 통과에 대한 보완적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편, 홍콩기본법의 경우 본 결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홍콩국가안전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즉 중앙에

의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만큼 해당 법률과 홍콩기본법의 관계가

학계의 가장 큰 논점이 되었다. 특히 홍콩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가 특별행정구 제도 설계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이로써 해

당 권한은 이미 모두 소진된 것인지 아니면 반복하여 행사 가능한 것

인지가 논란이 되었으나, 본 결정의 내용을 보면 중복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홍콩특별행정

구 제도 설계권을 반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제

정된 법률이 새로운 헌법성 법률로 간주되어 홍콩기본법과 동등한 효

력을 갖는다거나 심지어 '新法 우선 원칙'에 따라 홍콩기본법과 충돌

시 홍콩국가안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403).

403) 曹旭东, “‘港区安全法’与香港原有法律体系的关系”，法学论坛，2021-7. 28-31면 참조.
王振民, "“一国两制”实施中的若干宪法问题浅析", 法商研究, 2000-4, 3면 참조. 陈端洪,
"论港澳基本法的宪法性质", 中外法学, 2020-1, 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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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홍콩기본법 제11조 제1

항은 중국헌법 제31조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모두 홍콩기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조항을 홍콩기본법의 자족성(自足性) 조항으로 분

석404)하였고, 이를 배타성 조항으로 해석하는 학자405)들도 있다. 그러

나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든, 결국 이러한 견해는 모두 홍콩기본법

을 중국헌법 외 홍콩특별행정구 제도에 관한 유일한 근거로 해석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헌법에 규정된 홍콩특별행정구

제도 설계권의 중복 행사로 홍콩기본법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홍콩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입법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제도 설계권과 홍콩기본법 제11조 제1

항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제도 설계권이 중복으로 행사될 수는 있으

나 홍콩기본법을 우회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홍콩기본법의 내용

과 체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홍콩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특별

행정구 제도 설계권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홍콩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도 설계권을 총 2회

행사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임시입법회의 설립 승인이고 두 번째가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 결정이다. 임시입법회의 경우 임시입법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이후 전

국인민대표대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업

404) 黄明涛, “论 ‘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的自足性——对基本法第11条第1款的一种解读，
学习与探索”, 2015-1, 67면 참조.

405) Yash Ghai,Litigating the Basic Law: Jurisdiction, Interpretaton and Procedure, in
Johannes MM Chan, HL Fu and Yash Ghai (eds), Hong Kong's Constitutional
Debate: Conflict over Interpretation (Hong Kong's University Press, 2000) p44; HL
Fu, "Supremacy of a Different Kind: The Constitution, the NPC and the Hong
Kong SAR" in Chan, Fu and Ghai (ibid)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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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고˼406)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면서 사실상 임시입법회의 적법성을

소급하여 인정한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해당 결의에서 임시입

법회의 설립 근거가 홍콩기본법 및 중앙의 '일국양제', '고도의 자치'

및 ‘항인치항(港人治港)’ 방침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

회가 제도 설계권을 갖고 있고 중복 행사도 가능하나 홍콩기본법을

우회할 수는 없고 반드시 홍콩기본법을 기준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된다.

홍콩국가안전법 제정 결의도 마찬가지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결과물이지만, 그 권한은 무제한적인

자유재량의 범위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홍콩기본법의 틀 안에서 진

행된 것이다. 따라서 홍콩국가안전법 제정 결의가 홍콩특별행정구 기

존 법률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법률이 홍콩

기본법을 대체하거나 이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홍콩

기본법을 비롯한 홍콩 기존 법률제도에 대한 보충으로 보는 것이 합

리적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홍콩국가안전법이 제정

되더라도 본 결의 이후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추가되어 홍콩특별행

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한 후에야 비로소 시행된다는 것이다.407) 즉, 이

번 홍콩국가안전법 제정 결정의 근거, 내용 및 제반 절차를 살펴보면

여전히 홍콩기본법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종래 중앙의 ‘입법권’이 기존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추가하

406)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제8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5차회의 결의(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关于全国人民代表大会香港特
别行政区筹备委员会工作报告的决议), 199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함.

407) 田飞龙; 薛皓元, "香港国安法与“一国两制”的法治巩固", 青年探索, 2020-9, 5면 참조.
周璋, "总体国家安全观下的国家安全立法研究", 西南政法大学, 2015, 硕士论文，7-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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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 또는 비상사태 등 발생 시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도록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해 왔던 것과 달리 이번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으로 그 권한의 범위가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비록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 과정이 홍콩기본법의 틀을 벗어

나지는 않았으나, 이 과정을 통해 중앙이 홍콩특별행정구 제도 설계

권을 중복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향후 중앙이 재차 이

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홍콩기본법상 홍콩특별행

정구와 중앙의 ‘입법권’이 명확하게 구분되더라도 홍콩특별행정구 제

도 자체의 설계권이 중앙에게 귀속되고 해당 설계권이 홍콩기본법의

제정으로 완전히 소진된 것이 아니라 중앙에 의해 재차 행사될 수 있

는 것이라면, 홍콩특별행정구가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는 사실상 불

확실한 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다.

(5) 평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 법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열거되어 있는 전국성 법률을 제외하고는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스스로 법률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중국 일반

지방정부의 입법권한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일반 지방의 입법 근거는 중국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이지만, 홍

콩특별행정구는 홍콩기본법을 근거로 법률을 제정한다. 즉, 국방과 외

교를 제외한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각종 사무에 대하여 홍

콩 입법회는 자체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고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하고 있는 입법권은 중앙으로부터 부

여받은 권한이며 역시 중앙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홍콩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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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

민대표대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홍

콩특별행정구가 제정한 법률이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

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전

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의 홍콩특별행정

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후 관련 법률을 반려할 수 있으나, 해

당 법률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반려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 없는 한 해당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아니 한다. 이와 같

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에 대해 감독권을 가

지고 있으나 그 행사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홍콩기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권에 대한 감독은

관련 입법이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에 한한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

행정구의 입법이 홍콩기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법률을 반려할 수 있으나 반려하기 전에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여야 한다. 셋째, 전국인민대표대

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홍콩기본법에 저촉되

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법률을 다시 홍콩특별행정구에 반려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중

앙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홍콩특별행정구 입법에 대한 개정권과 철회권은 오직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만이 가지고 있다. 물론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반려된 법률

을 개정한 이후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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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제정한 법률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에 등록해야 하는 기간과 등록 담당부서 기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서는 홍콩기본법 등에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이다. 현재 실무에

서는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결국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향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본다.

중앙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권’을 보면 기존 홍콩기본법에

따라 부속서Ⅲ의 개정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

지던 것이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홍콩기본법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중앙이 홍콩특별행정구 제도 설계권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명되어 실질적으로 홍콩의 입법시스템에는

결코 작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다. 만약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잦은 불

안정 정세가 지속된다면 중앙이 홍콩국가안전법을 제정하듯이 재차

제도 설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국양제’ 원칙을

고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안정적인 사회 및 경제 제도를 보장하려

면 결국 헌법을 통해 중앙의 ‘입법권’에 대해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헌법 제31조에 따른 홍콩특별행정구

제도 설계권에 대해 그 행사 조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엄격

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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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특별행정구의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

(1) 홍콩특별행정구 사법제도의 개념

사법권은 국가권력의 일부이다. 사법기관은 법률의 적용 및 법률해

석, 민·형사 사건 및 행정사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재판과 법률감독

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보통 자본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사법권과 입법권, 행정권이 서로 견제 및 균형을 이루고, 사법권은 주

로 법원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시행하고 하여 중국의 사법권은 주로 인민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

고, 주로 인민검찰원에서 법률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408)

영국이 통치하던 시기 홍콩의 사법권에 대해서는 행정권 및 입법권

과는 달리 영국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없었으나, 홍콩법원의 종심권

에 대해서는 영국 법률에 의해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홍콩의 종심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결국 홍콩의 사법권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홍콩법원

의 재판제도, 재판절차, 법관의 선발, 법원 체계 등에 대해서는 홍콩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409) 그 후 1997년 7월 1일자

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는

홍콩의 기존 자본주의 사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으나 영국정

부와 달리 중앙에서 홍콩특별행정구에 종심법원을 설치하여 홍콩특별

행정구 종심법원이 독립적으로 종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410) 중앙

408) 王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8면 참조.

409) 邹平学，"论特别行政区制度的内容、特征和实施条件"，法学评论，2014, 5면 참조. 王
振民，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2002, 189-190면 참조.

410) 홍콩기본법 제81조: 홍콩특별행정구에는 終審法院, 高等法院, 區域法院, 裁判署法廷
과 각급 전문법정을 설립한다. 고등법원에는 上訴法廷과 原訟法廷을 둔다. 홍콩에서
기존에 시행된 사법체계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종심법원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유지한다(香港特别行政区设立终审法院、高等法院、区域法院、裁判署法庭和其他专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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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홍콩특별행정구에 종심법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홍콩특별

행정구의 사법체제 역시 중국 사법체제의 구성 부분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411) 홍콩특별행정구에 설치된 종심법원은 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기관으로서 사건 당사자는 종

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시 말하자면, 홍콩특별행정구 최종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을 다시 중국

의 최종심 법원인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최종 판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의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은 중앙에서 홍콩

특별행정구에 수권한 고도 자치권 중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독립된 사법권’이란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각급(各

级) 법원이 법에 의해 독립된 심판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기관으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지역에서의 심

판권을 행사하여 재판하는 권력을 말한다.412) '독립(独立)'은, 홍콩특

별행정구 내의 행정기관, 입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과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중국대륙의 사법기관인 인

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홍콩기본법 제19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홍콩의 기존 법률이

심판권에 가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홍콩의 기존 법률제도와 원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홍콩특구 내에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한다고

庭。高等法院设上诉法庭和原讼法庭。原在香港实行的司法体制，除因设立香港特别行政
区终审法院而产生变化外，予以保留).

411) 법무부, 中国 内地와 홍콩의 法律衝突 및 调整, 법무부, 2006, 42면 참조.

412) 홍콩기본법 제8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 급(級)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사법기관으
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香港特别行政区各级法院是香港特别行政区的
司法机关，行使香港特别行政区的审判权). 홍콩기본법 제85조. 위 각주357 참조.



- 209 -

규정하였다.413)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권은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 특히 독립성이 부각된다.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라 부여된 월등한 권한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어

려운 것임이 분명하다. 아래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권 및 사법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2)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제도의 내용

가. 홍콩특색의 법원체계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종심법원，고등법

원, 구역법원(区域法院), 재판서법정(裁判属法廷)，각급 전문법원을 설

치하고, 고등법원에는 상소법정(上诉法廷)과 원송법정(原讼法廷)을 둔

다.414)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의 직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5)

413) 홍콩기본법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한다. 홍콩특
별행정구 법원은 홍콩 기존의 법률제도 및 원칙의 계속적인 維持가 법원의 심판권에
가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홍
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다. 홍콩특별행
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와 관련된 사실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 경우 행정장관이 그 문제에 관하여 발급한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하고,
상기문건은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장관은 증명문건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한다(香港特别行政区享有独立的司法权和终审
权。香港特别行政区法院除继续保持香港原有法律制度和原则对法院审判权所作的限制
外，对香港特别行政区所有的案件均有审判权。香港特别行政区法院对国防、外交等国家
行为无管辖权。香港特别行政区法院在审理案件中遇有涉及国防、外交等国家行为的事实
问题，应取得行政长官就该等问题发出的证明文件，上述文件对法院有约束力。行政长官
在发出证明文件前，须取得中央人民政府的证明书).

414) 홍콩기본법 제81조. 위 각주410 참조.

415) 홍콩기본법 제8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 급 법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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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홍콩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은 기존 홍콩에는 없었던 법원이

다. 즉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에서 설치되면서 함께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 종심법원은 자체적으로 소송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며 종심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서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종

심법원의 직권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규

율하는데 주로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법안에 대해 입법회의 의결을 거

쳐 다시 행정장관의 서명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을 취한다.416)

이 외에도 종심법원의 판사 임명에 대해서는 홍콩기본법과 「홍콩종

심법원조례(香港终审法院条例)」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

심법원의 법관은 독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장관이 임명하며, 특

히 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은 외국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

민인 중국공민이 담당해야 하며 주로 행정장관은 입법회의 동의를 얻

어야 하며 그 결과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하

여야 한다.417) 여기서 홍콩의 종심법원에 대한 입법 및 판사의 임명

은 절차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의 감독을 받

지만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香港特别行政区各级法院的组织和职权由法律规定).

416) 홍콩기본법 제76조. 위 각주330 참조.

417) 홍콩기본법 제90조: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은 외국에 거
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임한다. 본법 제88조와 제89조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의 법관과 고등법원 수석법관의 임명 또
는 면직은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보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香港特别行政区终审法院和高等法院的首席法官，应由在
外国无居留权的香港特别行政区 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担任。除本法第八十八条和第
八十九条规定的程序外，香港特别行政区终审法院的法官和高等法院首席法官的任命或免
职，还须由行政长官征得立法会同意，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홍콩종
심법원조례(香港终审法院条例)」제1부 제7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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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등법원은 주로 상소법정과 원송법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상소사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사

임명도 종심법원 판사 임명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의 수석법관

은 외국 거류권이 없는 홍콩 영주민인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즉 행정

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을 선포하고 그 결과를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한다.418)

셋째, 홍콩특별행정구의 구역법원은 기존 홍콩의 지방법원에 해당

하는 기관이다. 구역법원은 민사 및 형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역적

인 관할권 제한을 받는데, 민사사건 금액 제한에 따라 민사사건을 심

리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서는 중대한 범죄, 예를 들면

구역법원에서는 살인 등과 같은 범죄를 제외한 사건을 심리한다. 이

외에도 재판서법정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공소범죄와 간이절차범죄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서법정의 판사는 주로 상당한

법조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재판서의 재판권한을 보면,

첫째 경미한 형사사건을 수리하고, 둘째, 민사사건 관련 관할권이 제

한되어 있어 극히 적은 액수의 민사채무 사건을 수리하며, 셋째, 관리

위반조례 또는 치안조례 관련사건을 심사한다.

넷째,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종심법원 등 외에도 별도 전문법정을

설립한다고 홍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419) 여기서 전문법원은 한

종류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법정인데 예를 들면, 아동법정

(儿童法廷), 사인재판법정(死因裁判法廷), 토지심재처(土地审裁处), 노

자심재처(劳资审裁处), 소액금전채권심재처(小额钱债审裁处), 음란문품

418) 홍콩기본법 제90조. 위 각주417 참조.

419) 홍콩기본법 제81조. 위 각주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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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처(淫褻物品審裁處) 등이 있다.420) 각 사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전문법정과 심재처를 설립하여 이를 심의하고 처리한다. 이는 전문법

정을 두어 경미한 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고등법원의 원송법정에 상소할 수 있다.421)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전문법정은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심판근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은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하면

서 홍콩기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을

심판의 근거로 한다. 여기서 홍콩기본법은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이고 그 성격은 전국성

법률로서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성 법률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홍콩

의 기존 법률인 보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과 관습법도 사건의

심판근거로 작용한다.

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사건 심리범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

판을 진행한다. 이는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기본법에 따라 중앙이 수

여한 고도자치의 권한으로 독립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권을 행

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원과 판사는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홍콩특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을

420) 香港司法機構 - 司法機構便覽 (judiciary.hk)

421) 법무부,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296-3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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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앙인민정부 산하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도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422)

비록 홍콩기본법상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

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의 수권을 받아 사법권을 행사하나 어디까지나 중앙에 직할되는

행정지방구역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사건 심리

및 관할 범위는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423) 홍콩기본법 제19조에서는

홍콩 기존의 법률제도 및 원칙의 계속적인 유지되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본법상 법원의 심판권에 가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홍콩특별

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만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동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방·외

교 등 국가행위와 관련된 사실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행정장관이

그 문제에 관하여 발급한 증명문건을 받아야 하고, 상기 문건은 법원

에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행정장관은 증명문건을 발급하기 전에 반

드시 중앙정부의 증명문건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평가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갖

고 있는데 독립된 사법권 역시 이에 포함되며, 독립된 사법권에는 종

심판결권도 포함된다. 즉, 홍콩특별행정구에는 자체적인 종심법원이

있고 종심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종심권을 갖는다. 홍

422) 홍콩기본법 제85조. 위 각주357 참조.

423) 법무부,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법무부, 2003 287면 참조. 邹平学, 宪法
在香港特别行政区的效力和适用研究评述，深圳大学学报, 2013-9,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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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종심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

검찰원은 감독권을 가지지 않는다.

특별히 지적할 부분으로, 독립된 사법권은 행정권 및 입법권과 달

리 '독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있다. 만약, 홍콩특별행정

구에서 독립된 사법권과 같이 행정권과 입법권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고도의 자치'가 아닌, '완전자치(完全自治)'라고 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국양제'의 원칙은 물론 홍콩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

권'은 중국 대륙 특유의 민족자치구의 자치권한보다 크고, 자본주의

국가의 일개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도 크다. 그러나 이는 어디

까지나 '완전자치'가 아닌 중앙으로부터 부여 내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을 제외한

다른 권한에 대해 중앙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 홍콩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홍콩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중앙정부가 관리하

는 사무에 관한 규정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관계에 관한

홍콩기본법의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홍콩의 종심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즉, 홍콩기본법상 이에 대한 해석권은 원천적으로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있으나,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홍콩법원에 그 해석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만약, 홍콩법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고 직접 해석을 한다면 중앙과

의 관계에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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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에 부여된 독립된 사법권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대

체로 아래와 같다. 첫째, 홍콩특별행정구 내부관계에서 사법 독립은 '

행정주도'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 하에서 사법기관이 행사하는 독

립된 사법권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비록 자본주의체제로 운영되기는

하나 정치체제는 서방과 같은 완전한 3권분립이 아니라 행정이 주도

하되 입법과 행정이 서로 견제하며 그와 동시에 사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둘째,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서 홍콩의

사법 독립은 여전히 중앙의 수권에 의한 것이나 자치 사무에 대해서

는 독립적인 심판권을 가지며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셋째, 종심

권 역시 중앙의 수권에 의한 것이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이 이

를 행사한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종심권에는 중앙에 의한 수권

성(授权性)과 중앙으로부터 받는 제한성(限制性)이라는 두 가지 특징

이 공존한다. 헌법학의 일반적인 논의상 최고 사법권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홍콩특별행정구는 종심권을

가질 수 없으나, 홍콩의 경우 ‘일국양제’ 원칙 및 홍콩기본법에 따라

중앙의 수권이 이루어짐으로써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이 종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홍콩 종심법원은 반드시 홍콩기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종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5.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한 지위를 가진 중국의 행정구역이다. 즉 홍콩특별행정구

는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이지만 기타 일반 행정구역과는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실행하고 중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에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이 포함되지만, 이와 같은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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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홍콩기본법을 통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시원적 권한은 아니다. 즉 중앙에서 부여한 홍콩특

별행정구의 자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홍콩기본법

을 제정하게 된 정책적, 정치적 배경과 함께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

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분리불가능한 일부이면서도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완전한 통합도 또 완전

한 분리도 아닌 특수한 지방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국양제’ 통일정책의 법제화에 따라 홍콩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

으나 이로 인하여 중국 헌법상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그 중 하나가 중국의 국체(國體)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인 사회주의국

가이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와 공유제(公有制)를 시행

하고 있는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국가로서 자본주의를 시행하는 국가

와 다르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수하고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 제31

조에 근거하여 홍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홍콩기본법의 규정은 홍콩

특별행정구 내에서는 대륙과 달리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사상을 시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존의 자본주의 정치, 경제, 문화

를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홍콩기본법의 규

정은 사실상 중국 헌법 제1조 국체 관련 규정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단일제 국가인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홍

콩특별행정구가 자본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 헌법 규정만 놓고 보

았을 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나아가 ‘일국양제’ 통일방안 자체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정체(政體)와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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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에 의하면 중국의 정체는 인민대표대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사

법기관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선출되고 모두 전국인민대표

대회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는 이와 같은 형식을 취

하지 않고, 서방의 삼권분립이나 의회주권의 정치제체도 채택하지 않

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오로지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

구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서로 견제

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취한다. 즉, 이는 헌법에 따른 통일된 전국

인민대표대회 아래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가구조가 여전히 단일제 국가형태의 성격을 유지한다는 시

점에서 보았을 때 홍콩특별행정구의 이와 같은 정치체제는 중국 헌법

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의 ‘입법권’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홍콩특별행정구가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에는 입법권이

포함되므로 홍콩기본법 부속서Ⅲ에 추가되거나 비상사태 발생으로 중

앙의 결정에 의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전국성 법률 외에는 홍

콩이 스스로 입법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홍콩국가안

전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중국헌법상 중앙의 홍콩특별행정구 제도 설

계권이 홍콩기본법의 제정으로 소진된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행사 가

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사실상 중앙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제약 없는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가 생긴 것이다. 비록 중앙이 제도 설계권을 재차 행사하더라도 홍콩

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지만, 홍콩기본법 자체도 중앙이

제정했고 그에 대한 최종 해석권 역시 중앙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헌법을 통한 중앙 ‘입법권’ 제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법제도 관련 문제이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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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이고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

회에 의해 선출되며,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최고인민

검찰원장도 마찬가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상급 검찰기

관은 하급검찰기관을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홍콩특별행

정구가 설립되면서 홍콩의 사법제도는 최고인민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 즉,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을 보유하므로 대륙의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홍콩특별

행정구 종심법원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며 최고인민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중국 내에서 두 개의 사법제도가 공존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앞으로 중국의 사법개혁으로 풀어나

가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위 문제점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통일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나타

나기 시작하였고, 중국 헌법이론에도 큰 도전이 되었다. 결국 중국 헌

법이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권

한 배분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제4절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

홍콩기본법은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법률이다.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제도와 정책, 주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 행정관리, 입법과 사법 등 제도는 모두 홍콩기본법을 근

거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기본법은 헌법성 법률이기도 하다.

따라서 홍콩기본법의 조항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중

국대륙의 법률해석제도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홍콩의 법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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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도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

래에서는 중국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해석제도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중국대륙과 홍콩 간의 법률해석 관련 핵심 사례

를 보도록 하겠다.

1. 중국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해석제도

(1) 중국대륙의 법률해석제도

중국의 법률해석은 주로 입법해석, 사법해석과 행정해석으로 나뉜

다. 입법해석은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리는 해석이

고, 사법해석은 최고사법인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내리는 해석이며, 행정해석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과 그 주관부서

에서 내리는 해석이다. 중국의 법률해석 관련 내용은 중국헌법과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다.424)

가. 입법해석

중국헌법 제67조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법

률에 대한 해석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중국의 법률해석권의 주체

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이 외에도 1981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해석업무 강화에 관한 결

의(关于加强法律解释工作的决议)」는 국가 권력기관의 법률해석에 대

해 규정하였다.425) 2000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424) 刘佳妮, "当代中国法律解释的问题与对策", 黑龙江大学, 2020, 硕士论文, 5-11면 참조.

425) 첫째,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하거나 또는 보충 규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해석한다. 둘째, 법원이 재판과정 중에
서 구체적으로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이 해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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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立法法)」에서는 입법해석의 내용,

절차와 해석기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였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

면, 오직 입법기관만이 입법해석권한을 가지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법률에 대한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

은 입법해석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 전국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426)

나. 사법해석

중국의 사법해석의 주체는 최고사법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이 이에 해당된다. 즉, 사법해석이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이 재판업무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해석

과 입법해석을 비교해 볼 때 법적 효력과 해석 절차에 차이가 존재한

다. 첫째, 법원의 심리 사건에 있어 법률적용 문제 발생 시 최고인민

법원에서 사법해석을 진행한다. 이때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사법해석

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둘째,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의 토론을 거친 후, '최고인민법원보(最高人

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원칙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해석을 받는다. 셋째, 재판업무와 상관없는 법률 적용 문제
에 대해서는 국무원과 주관부서에서 해석한다. 넷째, 지방성 법률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법규를 제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
표대회가 해석을 하고, 지방성 법규의 적용문제에 관해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주관부서가 해석한다. 张千帆，宪法学, 法律出版社, 2004, 103면 참조.

426) 입법법 제45조: 法律解释权属于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律有以下情况之一的,
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解释：（一）法律的规定需要进一步明确具体含义的;
（二）法律制定后出现新的情况，需要明确适用法律依据的。 입법법 제46조: 国务院、

中央军事委员会、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和全国人民代表大会各专门委员会以及
省、自治区、直辖市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可以向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提出
法律解释要求.



- 221 -

民法院公报)'와 '인민법원보(人民法院报)'에 공개 발표되고 각 고급법

원 또는 각급 인민법원, 전문법원에 하달(下达)된다. 셋째,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이 사법해석에 관해 문의한 경

우, 모두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한다.427)

다. 행정해석

행정해석은 재판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

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주로 중앙정부 및 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행정해석은 앞서 언급한 입법해석 및 사법해석과 차이가 있으며 특

히, 홍콩특별행정구 법률해석제도와의 차이가 크기에 홍콩기본법에서

는 중국의 행정해석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행정해석제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법률해석제도는 해석의 주체에 따라 입법해

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나뉜다. 중국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가 헌법을 해석, 감독하고 법률을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범 통제권 및 법률해석권을

갖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해석을 하고, 최고인민법

원 및 최고검찰원이 사법해석을 하는 것이 중국 국가기관이 법률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2)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해석제도

홍콩의 법률해석제도는 영국 보통법의 법률해석제도를 이어받은 것

으로 법률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의 몫으로 되어 있다.

427)「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司法解释工作的规定)」제1
조, 제25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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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계에서의 법률해석은 사법기관인 법원에만 있고 다른 기관은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428)

그러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만 해도 홍콩의 최고법원

은 사법종심권 및 사법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홍콩의 최고해

석기관인 영국추밀원 사법위원회에서 종심권과 최종해석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 홍콩법원의 해석권은 상당히 제한된 권한이었

고 홍콩법원은 오로지 사건 심사과정에서만 법률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429)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은 일국양제 통일정책 및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기존 법률해석제도를 보류하되 자치

범위 내에서는 홍콩기본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결국 홍콩

에 기본법 조항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에도 사법종심권을 부여하였다. 단, ‘특정상황’에 대하여 홍콩

법원으로 하여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해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이 홍콩에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을 부여한 것은 일

국양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중국 헌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해석권과 최종 해석권을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홍콩기본법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법률이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해석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일국’ 원칙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홍콩특별행정

구에서 기존 보통법계의 해석제도를 계속하여 보유, 시행하게 하는

428) 刘佳妮, "当代中国法律解释的问题与对策", 黑龙江大学, 2020, 硕士论文, 8-9면 참조.
李静辉、李祥琴，港澳基本法比较研究，北京大学出版社，1997.

429) 王振民, “一國兩制”舆基本法：歴史、現實舆未来[M].香港:三联书店（香港）有限公司,
176-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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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양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 문제

(1) 홍콩기본법 해석권의 귀속권 문제

중국 대륙에서는 입법기관이 헌법 및 법률을 해석하는 '입법해석'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입법기관의 해석은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며 모

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430) 그러

나 보통법 체제하에 있는 홍콩에서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

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개의 법률해석 시스템이 서로 충돌

하고 이에 따른 해석권 귀속 문제가 나타났다.

해석권한 충돌 문제는 홍콩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수 제기

되었는데, 이는 주로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즉 권한 배분에

대한 논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 배분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일국양제' 원칙에 의해 중앙

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를 유지되므로 이러한 해석권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결국 '일국'과 '양제'를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하는 과정으

로 비추어졌다. 아래에서는 홍콩기본법 제정 중에서 제기되었던 해석

권 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 중 세 가지 견해를 검토해 보겠다.431)

첫 번째 견해는,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은 모두 홍콩특별행정구 법원

430) 杨晓楠, "中央与地方关系视角下的香港基本法解释", 浙江社会科学, 2020-10, 44면 참
조. 杨晓楠, "中央在特别行政区发出行政指令权：理论基础与制度建构", 社会科学,
2018-9, 122면 참조. 秦前红、黄明涛, "文本、目的和语境—香港终审法院解释方法的连
贯性与灵活性", 现代法学, 2011-1, 189-192면 참조.

431) 国务院发展研究中心港澳研究所, 香港基本法读本，商务印书馆 2009. 3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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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기왕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종심법원을 두었으며, 동시에 홍콩 기존의 사법체계 전통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였다면 홍콩기본법 조항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홍콩법원이 해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은

보통법 체계 하에서 판사가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되는지에 대

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심지어 법원이 헌법성 법률에 대해서

도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홍콩의 학자

들은, 만약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해석권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

일국양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홍콩 종심법원의 설립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432)

두 번째 견해는, 법률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홍

콩특행정구 법원이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 입장에서 홍콩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당연히 기본법에 대한 법률해석권을 가진다. 만

약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만 홍콩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석권을 가

지고 중앙의 해석권이 배제된다면 이 역시 '일국양제'의 '일국'에 어

긋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으

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행정구역이고 그 안에서 시행하는

법률체계는 중국대륙과 다르기 때문에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홍콩기

본법 시행은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과 외교 및 기타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

지 않는 조항에 대해 해석권을 가지는 한편,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

위 내의 조항에 대해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해석권을 가져야 한

432) 彭真昨谈香港基本法解释权在人大常委会, 大公报, 1985.3.30. 基本法解释修订权理所当
然属于人大, 大公报, 1985.12.22. 王振民, 中央特别行政区关系, 清华大学出版社, 2002.
1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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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433)

세 번째 견해는,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이 홍콩기본법 조항에 대

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종심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홍콩기본법에서 규정한 홍콩 자치범위 내의 조

항 및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으나, 종심법원의 판결이

그 외의 홍콩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 종심법원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는 것이다.

홍콩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석권에 대한 의견은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 해석권 귀속 문제에 대한 논

쟁은 결국 두 법률해석 제도의 충돌 문제로 귀결되어 이를 어떻게 조

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과 홍

콩은 '일국양제' 원칙을 전제로 절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해석

권 문제는 결국 현행 홍콩기본법 제158조와 같이 확정되었다. 상술한

의견은 홍콩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로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다.

가. 홍콩기본법제정위원회 제3차 회의: 홍콩법원의 제한된 해석권

1985년 7월 홍콩기본법 제정위원회는 북경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홍콩기본법 자문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였고, 이어 1986년

4월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체계(초안)'을 통

과시켰다. 그 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홍콩기본법 해석조항의 제정

을 전담한 소조(小组)가 1차 초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433) 中央与香港特别行政区的关系专题小组的工作报告, 载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秘书处
编：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文件汇编,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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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제1항)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2

항)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기본법상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제3항)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가 기본법 조항에 대해 해석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해당 조항

을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 단 그전에 이미 내린 판결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434)

이 중 제1항은 그대로 홍콩기본법 최종안에 채택되었지만, 제2항은

전담소조 내부의 입장 차이로 유보되었다. 그 후 제4차 및 제5차 전

체회의가 개최되었지만, 기본법 해석조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된 사항이 없었다.

나. 홍콩기본법제정위원회 제6차 회의: 홍콩법원의 해석권한 확장

홍콩기본법제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전담소조는 기존 해석조

항 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큰 폭의 수정을 하였다:

'(제1항)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2

항)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기본법상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제3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사

건을 심리할 때 기본법의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사건이 기본법

상 국방, 외교 및 기타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에 관한 조항을 해석해야 할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제4항)

434) 《中央与香港特别行政区的关系专题小组的工作报告》，载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秘书
处编：《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文件汇编》，14-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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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기본법에 대하여 해석을 하기 전에 홍콩특

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435)

수정된 조항을 보면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홍콩법

원이 '자치범위 내의 조항'에 대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제한을 삭

제하고 그 해석권한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었다. 단, 이와 동시에 홍콩

법원이 '국방, 외교 및 기타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에 관한 조항'을 해

석해야 할 경우,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홍콩법원의 해석권한

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그 후 1988년 4월 제7차 전체회의가 개최

되었고 '홍콩기본법(초안)의견수렴안'이 발표되었으나, 해석조항을 보

면 위 초안에서 추가로 수정된 사항은 없었다.

다. '홍콩기본법의견수렴안'에 대한 개정: 홍콩법원의 해석권

에 대한 고도의 수권

'홍콩기본법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후, 홍콩기본법제정위원회는 자

문위원회의 협조로 전국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후 중

앙과 특별행정구 관계를 전담한 소조는 재차 기본법의 해석조항에 대

해 중대한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2

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

에 있어 본 법의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의 관련 조항을 자체적으로 해

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3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

435) 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秘书处编：《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各专题小组拟定的各章条文
草稿汇编》，载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秘书处编：《香港基本法起草委员会第六次全体会
议文件汇编》，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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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관한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기본법에 대하여 해석을 하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436)

위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

행정구 법원에 자치범위 내의 관련 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여, 홍콩법원의 기본법 해석권한이 재차 확장됨으로써 고도의 수

권이 실현되었다.437) 한편, 홍콩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사항은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 '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됨으로써 최종

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범위가

좁혀졌다.

라.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정과정에 대한 평가

홍콩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홍콩기본법제정위원회에서는 홍콩기본법

의 해석 관련 문제에 대해 장기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그중 가장 핵

심은 홍콩기본법 해석권한의 배분과 해석방법에 관한 문제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홍콩법원이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갖는지, 각자의 해석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해

436) 《中央与香港特别行政区关系专题小组对条文修改情况的报告（1989 年 1 月 9 日
）》，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起草委员会秘书处编：《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
基本法起草委员会第八次全体会议文件汇编》，1989 年 1 月，8-9면 참조.

437) 刘海林, "《香港基本法》第158条:起草过程、规范含义与解释实践", 华东政法大学学报,
2020-5,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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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홍콩기본법의 제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제정위원회는 초반에 기본법

에 대한 해석권한의 배분, 특히 홍콩법원의 해석권 범위를 주로 논의

하였고, 후반부에서는 해석권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워회와

홍콩법원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조에 대해 중점으로 논의하였다.438)

홍콩기본법제정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와 반복적인 논의를 거쳐

홍콩기본법 제158조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결국 이는 1990년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다. 제158조 최종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의 권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권 행사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홍콩기본법 해석권 관련 내용

가. 중앙의 시원적 해석권한: 제158조 제1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서는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홍콩기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기본법률이라는 점439)에서 그 해석권 역

시 제정기관에 두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홍콩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그 해석권이 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438) 肖蔚云, 香港基本法讲座, 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6, 107면 참조.

439) 중국헌법 제67조 제2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마땅히 제정해야할 법률 외에 그 빡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한다(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行使下列职权:（二）制定和修改除应当由全国人
民代表大会制定的法律以外的其他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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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고행정기관인 중앙정부조차도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440)

전국성 법률의 해석권이 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고

그 해석 결과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홍콩특별행정구

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해석권한 부여: 제158조 제2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2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본 기본법의 홍콩 자치

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에 자치범위 내의 조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441) 다시 말해 이 조항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의 기본법

조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별도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해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본 조항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해석권과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의 해석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다. 즉,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해석권은 이를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행사권(行使权)'일 뿐 법원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

보유권(所有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사

440) 许崇德, 简析香港特别行政区实行的法律, 中国法学, 1997, 23면 참조.

441) 肖蔚云, 一国两制与香港基本法律制度，北京大学出版社 1990, 88-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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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건과 관련된 홍콩기본법 조항에 대해서 해

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기본법에 대

하여 해석 時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미이

다.442) 즉,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과 관련된 기본법 조항에

대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기본법

조항에 대한 일반 해석권이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만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해석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홍콩기본법 중 "홍콩특별행정구

의 자치범위 내의 조항"에 대해서만 '자체 해석(自行解释)'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범위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체 해석'할 수 없다.

다. 홍콩기본법에 대한 중앙의 해석권한 범위: 제158조 제3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

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이 판결

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는 종국판결

을 내리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443) 또한 만약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을 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해당

조항을 인용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라.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의 역할: 제158조 제4항

442) 饶戈平、王振民, 香港基本法澳门基本法论丛,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1. 19-22면 참조.

443) 胡锦光, 论香港基本法审查权及其界限, 武汉大学学报, 2017-2,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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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본법 제158조 제4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기본법에 대하여 해석을 내리기 전에 그 산하에 있는 홍콩특별행

정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홍콩기

본법 해석에 대한 절차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해 해석을 하기 전에 홍콩시민

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한 후 해석을 진행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

에 있는 위원회로써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에 발생하는 문제 또는

홍콩기본법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

을 한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

구 간의 충돌 문제 또는 애매모호한 문제의 해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3) 평가

홍콩기본법에 대한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해석권 배분을 살펴보

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

회가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해석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범위내의 조항'

과 '자치범위 밖의 조항'에 대해 누가 판단권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홍콩기본법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의 문

제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해석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를 문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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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더 이상 홍콩특별행정구 자

치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나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범위 내의 조항에 대한 해석

권은 결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권으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

석권을 전부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자치범

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해석하더라도 그 해석이 '일국양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일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볼 때 원시권력(原始权

利)을 갖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전히 해석할 권

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즉 홍콩기본법에서 '자치범위 내의 조항'과 '자치범위

밖의 조항'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과 홍콩특별

행정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또한 절차적으로 홍콩법원이

이미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으나 그 해석이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과 충돌된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서 직접 홍콩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별도의 해석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명확

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과

정에서 그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

권 행사 사례는 총 5건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1999년 6월 26일 홍

콩주민 거주권 문제에 관한 해석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2004년 4

월 26일 홍콩 정치발전 및 민주제도에 대한 해석사건이다. 동 사건에

서는 홍콩의 1차 입법회 선거 개혁이 쟁점이었다. 세 번째는 2005년

3월 홍콩행정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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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임 행정장관의 임기 관련 해석사건이다. 네 번째는 2011년 5월

원고 미국회사(FC)와 피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소송에서 홍콩종심법원

이, 중국의 중앙정부의 국가관할권 규정이 홍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전 영국 식민지 시기 홍콩의 독자적인 국가관할권이 여전히

인정되는지에 대한 해석사건이다. 다섯 번째는 2016년 홍콩기본법 제

104조의, 홍콩입법회 의원들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맹세 규

정에 대한 해석요청 사건이다.

[표5] 홍콩기본법에 대한 중앙의 해석권 행사 사례

연도 쟁점 홍콩기본법 해석 근거

1999.06
홍콩영구주민

의 자격

제22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

호.

헌법 제67조제4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2004.04

홍콩 정치

발전 및

민주제도에

대한 해석

부속서I 제7조,

부속서II 제3조.

헌법 제67조제4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2005.03
보궐행정장관

의 임기

제53조제2항,

부속서I 제1조,

제2조, 제7조.

헌법 제67조제4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2011.05
국가관할권의

규칙 및 정책

제13조제1항,

제19조.

헌법 제67조제4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2016.10

홍콩 독립지지

입법회

의원들의 공직

임용

제104조.
헌법 제67조제4항,

홍콩기본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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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앙이 홍콩기본법을 해석

한 첫 번째 사례를 통해 홍콩기본법 해석권과 관련된 주요내용 및 문

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관련 사례 및 분석

(1) 사건개요

중국 개혁개방 이후 대륙과 홍콩 간의 교역이 날로 활발해짐에 따

라 홍콩인이 대륙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적법한 혼인 아래 또는 혼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홍콩인-대

륙인 자녀 출생과 더불어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홍콩이민을 희망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급기야 거대한 이민 붐을 일으켰고, 이는 홍

콩 사회에 막대한 이민압력을 초래하였으며, 대륙과 홍콩 간 관계에

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홍콩기본법은 제22조 제

4항444)과 제24조445)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2조 제4항에 따르

444) 홍콩기본법 제22조 제4항 중국 기타 지역의 자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중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하여 정거(定居)할
인수는 중앙인민정부 주관부서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한다(中
国其他地区的人进入香港特别行政区须办理批准手续，其中进入香港特别行政区定居的人
数由中央人民政府主管部门征求香港特别行政区政府的意见后确定).

445) 제24조 홍콩특별행정구주민을 홍콩주민으로 약칭하며, 영구주민과 비영구성주민을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영구성주민은 아래를 포함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공민; (2)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
후 홍콩에서 7년 이상 통상 거주한 중국공민; (3) 제(1)항, 제(2)항의 주민이 홍콩 이
외에서 출산한 중국 국적의 자녀; (4)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 유효한
여행증서를 지참하여 홍콩에 진입한 후 홍콩에서 7년 이상 통상 거주하고 홍콩을 영
구거주지로 하는 중국국적이 아닌 자; (5)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 제(4)
항의 주민이 홍콩에서 출산한 21세 미만의 자녀;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주민 이
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단지 홍콩에서만 거류권을 가진 사람이상의 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류권을 향유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그 거류권이
명기된 영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香港特别行政区居民，简称香港
居民，包括永久性居民和非永久性居民。香港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为:（一）在香港特别
行政区成立以前或以后在香港出生的中国公民；（二）在香港特别行政区成立以前或以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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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국 대륙 기타 지역의 주민은 모두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할 경

우 입경할 목적 또는 원인을 불문하고 대륙에서 비준 절차를 진행해

야 하며, 적법한 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기 방문뿐만 아니

라 영구거주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홍콩 반환 후

에도 대륙 주민은 홍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홍

콩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중앙정부는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합리적인 정거(定居)인수와

홍콩 입경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홍콩

입경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

니라 홍콩에서의 정착 자격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같은 날에 홍

콩에 입경할 수 없었으나, 홍콩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입법 자체가

홍콩과 중국대륙 양자의 선(善)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이었다

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홍콩기본법 제24조상 ‘영구주민’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

이 존재했다. 동조 제2항 제1호는 출생지 원칙에 따라 ‘홍콩특별행정

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공민’은 홍콩특별행정

구의 영구주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호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설

립 이전 또는 이후 홍콩에서 7년 이상 통상 거주한 중국공민’ 역시

홍콩 영구주민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 동조 제3호는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홍콩 이외에서 출산한 중국 국적의 자녀’도 홍

콩특별행정구 영구주민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중국 대륙에서 태어날

在香港通常居住连续七年以上的中国公民；（三）第（一）、（二）两项所列居民在香港
以外所生的中国籍子女；（四）在香港特别行政区成立以前或以后持有效旅行证件进入香
港、在香港通常居住连续七年以上并以香港为永久居住地的非中国籍的人;（五）在香港特
别行政区成立以前或以后第（四）项所列居民在香港所生的未满二十一周岁的子女；
（六）第（一）至（五）项所列居民以外在香港特别行政区成立以前只在香港有居留权的
人。以上居民在香港特别行政区享有居留权和有资格依照香港特别行政区法律取得载明其
居留权的永久性居民身份证。香港特别行政区非永久性居民为：有资格依照香港特别行政
区法律取得香港居民身份证，但没有居留权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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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아직 홍콩 영구주민이 아니었지만

그 후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홍콩에서 취직하는 등의 원인으로 홍콩

영구주민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자녀에게는 홍콩거주권이 부여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한 홍콩기본법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홍콩특별행정구 준비 단계에서 부각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24조 제2항 시행

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었다. 해당 의견에 따르면 홍콩기본법 제24

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홍콩 이외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자녀란

본인 출생 시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이미 홍콩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홍콩영구주민신분을 취득한 자이다. 따라서

자녀본인 출생 시 부모 중 누구도 아직 홍콩영구주민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그 자는 홍콩거주권의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1997년 3

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

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를 통해 위와 같은 입장

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 임시입법회는 홍콩 반환 후 「1997년인민입경(개

정)(제2호)조례」와 「1997년입경(개정)(제3호)조례」 제정을 통해 홍

콩영구주민의 대륙 출생 자녀가 홍콩영구거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

우 해당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이미 홍콩영구주민이

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거주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녀는 반드시 거주권증명서 또는 기타 인증된 신분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거주권 여부를 증명하여 대륙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는 홍콩방문정거편도통행증(赴港定居单程通行证)을 받아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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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조례는 같은 해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고, 홍콩특별행정구 임시입법회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등록까지 완료했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당 조례가 기본법에 위반되거나 중앙 관할 범위 내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간 관계에 관한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도 않았으

므로 결국 모두 완전하게 효력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46)

(2) 홍콩특별행정구 법원 판결

가. 1심 판결

위 사건의 영향을 받은 일천여 명 어린이들의 부모는 홍콩특별행정

국 임시입법회가 제정한 <1997년인민입경(개정)(제2호)조례>와

<1997년입경(개정)(제3호)조례>가 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홍콩

특별행정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입법 2건에 대한 사법심

사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우쨔링, 우단단 v. 입경사무

소소장 및 천찐야 사건447) 등 일련의 관련 사건들의 시작이었다.

1998년 1월 26일,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은 사법심사권을 행사하

여 임시입법회가 개정한 앞의 입경조례 2건상 '대륙에서 출생 시 그

부모가 아직 홍콩영구주민이 아니라면 해당 어린이는 홍콩거주권을

갖지 않는다'는 규정은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여 개정

된 입법조례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패소 후

446) 王振民, 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清华大学出版社, 2006, 263-266면 참조.

447)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 민사항소 1997년 제216호,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 민사
항소 1998년 제14호.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713(중
문)



- 239 -

해당 판결로 인해 대륙으로부터 대량의 이민자가 홍콩으로 이주할 것

을 우려하여 고등법원 항소법정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2심 판결

같은 해 4월 2일, 항소법정은 홍콩정부가 실시한 거주권 증명서 계

획은 적법하고, 부모가 홍콩영구주민인 대륙 어린이(혼외 자녀 포함)

가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홍콩에 도달했다면 홍콩거주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홍콩영구주민인 어린이만이 홍콩거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448) 이 사건은 즉시 홍콩특별행정구 최고

법원 즉 종심법원에 상고 제기되었다.

다. 종심 판결

홍콩특별행정구 종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1999년 1월 29일 본 사건

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우선 위 입경조례의 관련 규정은 기

본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에서 말하는 홍콩주민이 출산한 자녀는 그의 父 또는 母가 홍콩영구

주민이 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출산한 자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

자녀'에는 혼외 자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본법 제22조 제4

항에서 규정한 '중국 기타 지역 사람'의 홍콩 입경에 대한 제한은 이

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홍콩법원의 '헌법적 관할권' 즉 사법심사권에 대해, 종심 판결은 홍

448)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 민사항소 1997년 제216호,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 민사
항소 1998년 제14호.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713(중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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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법원에게 아래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홍콩법원

은 홍콩 현지 입법회가 통과한 법률과 행정기관의 행위가 홍콩의 신

규 '헌법'인 기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기본법에

저촉됨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까지도 심사할 수 있으며, 홍콩기본법 저촉

상황을 발견했을 때 역시 그 무효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449)

이 판결은 근본적인 헌법, 법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도 연관되므로 즉시 대륙과 홍콩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대륙 법조

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판결문 중 홍콩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대륙은 홍콩법원에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이 없다고 보았고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입법은 어떠한 사법기관

에 의해서도 도전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450). 대륙의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월 24일 종심법

원에 홍콩법원의 판결문 내용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부분이 헌법

적 문제이므로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종심법원은 2

월 26일 청문을 거쳐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사법 관할권은 기본법

449) 王振民, 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 2006, 267면;
Hong Kong law reports & digest. (Practice directions) = 香港法律匯報與摘錄. (實務
指示), Hong Kong : Sweet & Maxwell Asia [1999], 315면 참조.

450) 1999년 2월 6일. 주해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준비위원회 정무회의 및 법류소
조회의에 참석했던 대륙의 법률전문가들은 본 사건을 위해 별도로 간담회를 열었는
데, 홍콩법원의 '헌법적 관할권'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전
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행위와 결정은 어
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도전되거나 부정되지 아니한다; 홍콩법률이 기본법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심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이지 종심법원의 권한은 아니
다.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 관련 판결에 대한 대륙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 인민
일보,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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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한 것이고, 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법에 대한 해

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으며, 법원의 사건 심리 시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기본법 제158조 제2항

및 158조 제3항에 따라 수권한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보충 기재하였

다. 또한, 홍콩 종심법원은, 1999년 1월 29일에 선고한 내용은 전국인

민대표대회가 기본법 제158조에 따라 보유하는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

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특별행정구 법원이 반드시 이를 판결 근거로 삼아야 하는 점

역시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충하였다.451)

중국 사법역사상 지방법원이든 최고법원이든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대해 심사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 사건으로 인하

여 중국 대륙의 법조계에서는 열렬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홍콩 종심법원의 위와 같은 보충설명은 비록 대륙 법조계의 우

려를 불식시키고 추가적인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는 했으나 홍콩 현지

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지속되었다. 패소 측인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홍콩 종심법원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홍콩특별행정부 정부는 이 판결

로 인해 대륙으로부터 자격 있는 이민자 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는

데, 그 당시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종 판결에 따라 홍콩거주권을 신

규 취득할 수 있는 인원수는 최소 167만이었다.452) 홍콩특별행정구의

평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수준으로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경우 홍콩

은 막대한 인구 압력을 받게 될 것인데, 당시 홍콩의 토지와 경제, 사

451)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 민사항소 1997년 제216호,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 민사
항소 1998년 제14호.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713(중
문)

452) 建华,《关于提请中央人民政府协助解决实施<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有关条款所遇问题的报告》，1999.5.20. 98면 참조.



- 242 -

회적 자원으로는 신규 이민자들의 교육, 거주, 의료, 사회복지 기타

여러 방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

제가 홍콩의 안정적인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홍콩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일 것으로 보았다.

라. 홍콩 종심법원의 판결 논리

홍콩 종심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종심 법원은 비록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헌법적 역할, 즉 홍콩기본법 제158조에

따른 해석권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이 유발되기를 원하

지는 않았다. 따라서 홍콩 종심 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대한 판단 규칙을 세웠는데 이에는 분류(classification), 우선지

배조항(predominant provision), 필요성(necessity) 및 분쟁성

(arguability)에 대한 네 가지 판단 과정이 포함된다453).

우선 홍콩 종심 법원은 홍콩기본법상 분쟁이 되는 조항이 (1)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2)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

한 사무와 연관된다면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한 제외조항(excluded provisions)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홍콩 종심 법원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非제외조항(non-excluded

provisions)로 분류(classification)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454). 홍콩기

본법 제22조 제4항(홍콩 입경 비준 관련)과 제24조(홍콩 영구주민 정

453) Patrick Jiang, Gonzalo Villalta Puig, 'Article 158(3) of the Hong Kong Basic
Law and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of the European Union',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19, 2018.8.16. P 7.

454)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P 97.



- 243 -

의 관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본 사건에서 홍콩 종심 법원은 결국

제22조 제4항을 제외조항으로, 제24조를 非제외조항으로 분류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분류 절차를 거쳤으나, 홍콩기본법 제24조에 대한

해석은 결국 제22조 제4항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22조 제4항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더라

도 이는 간접적으로 제24조에 대한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홍콩 종심 법원은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3항의 취

지는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 사무와 관련된 조항의 경우 그에

대한 해석권한을 홍콩 종심 법원에 수여하는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간접적으로라도 非제외조항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홍콩특별행정구 자치권에 대한 침해

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455).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

종심 법원은 우선지배조항(predominant provision)이라는 개념을 창설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지배적(predominantly)으로 해석

되어야 할 조항이 제외조항이라면 재판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해석을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그것이 非제외조항이라면

제외조항이 非제외조항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해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

다.456)

홍콩 종심 법원은 우선지배조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판시 사유를 명

기하지는 않았으나 본 사건에서 제24조를 우선지배조항으로 판단하였

고,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한 해석 요청 없이 스

455)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P 102 – 104.

456)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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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제22조 제4항 및 제24조를 모두 해석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판단기준은 필요성(necessity)에 관한 것이다. 홍콩 종심

법원은 제외조항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본 후, 긍정적인 검

토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57). 그러나 홍콩 종심 법원은 결국 본 사건에서

필요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다458).

분류 과정과 필요성 판단을 거쳐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의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조항이 명

백하지 않고 분쟁성(arguable)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

행해야 한다459). 그러나 학계에서는 분쟁성 판단이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판단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반대 의견460)이

있었고, 본 사건에서 홍콩 종심 법원은 관련 조항의 분쟁성 유무에

대해 별도의 판시는 하지 않았다.

위 분류, 필요성 및 분쟁성에 대한 판단은 홍콩기본법 제158조의

규정과도 부합될 것이나 우선지배조항에 대한 판단은 홍콩 종심 법원

이 독창적으로 내세운 절차인 것으로 보이며, 본 사건에서 종심 법원

457)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P 89

458) 홍콩 종심 법원은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FG Hemisphere Associates
LLC 사건에서 최초로 필요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2011)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41.

459) (1999) Hong Kong Law reports and Digest 315(영문) P 22

460) Albert Chen, The Court of Final Appeal's Ruling in the 'Illegal Migrant'
Children Case, in Hong Kong's Constitutional Debate: Conflict Over Interpretation,
Johannes M.M. Chan et al. eds., 2000, P 11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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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위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제22조 제4항과 제24조 모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

렸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해석

홍콩특별행정구는 종심법원의 해당 판결이 기본법 이해에 관한 원

칙적인 문제와 관련되고, 대륙 주민의 홍콩 입경 관리 방법은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사이의 관계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하여, 국무원에 전

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법 관련 조항 해석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할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무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공식 제안의 형태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24조 제

2항 제3호에 대한 해석 요청 안건>을 상정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는 우선 홍콩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위원회의 위원 12명은 전

국인민대표대회 기본법 해석의 형식, 방법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는 1999년 6월 26일 국무원 안건에 대한 정식 심의를

거쳐 헌법 제67조 제4항 및 홍콩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홍콩기

본법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해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정

부 및 국무원 안건은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의 1999년 1월 29일 판

결문 중 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해당 기본법상 조항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사이의 관계와 관

련된다. 그러나 종심법원은 판결하기 전에 기본법 제158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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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에 대한 종심법원의 해석은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도

아니 하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기본법 제22조 제4

항 및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해석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중국 기타 지역 사람의 홍콩 입경

시 진행해야 할 절차"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는 홍콩영구민이 대륙에

서 출산한 중국 국적 자녀를 포함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민은,

홍콩 입경 사유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소재지 관할기관에 심사 비준을 신청한 후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유

효한 증서를 지참해야만 홍콩에 입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대로 홍콩영구주민이 대륙에서 출산한 중국 국적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심사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콩에 입경하면 위법하다

는 것이다.461)

또한 홍콩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즉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

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공민과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이 홍콩 밖에

서 출산한 중국 국적 자녀란, 본인 출생 시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반드시 홍콩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부합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본인 출생 시 부모 쌍방 또는 일

방이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적법한 영구주민이어야 하며, 그 이후

에 영구주민 자격을 취득한 자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번 해석에 기재된 홍콩기본법 제

24조 제2항 및 기타 각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실 1996년 8월 10일 전

46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第二十二
条 第 四 款 和 第 二 十 四 条 第 二 款 第 ( 三 ) 项 的 解 释 电 子 版 香 港 法 例 :
https://www.elegislation.gov.hk/hk/A114!sc.assist.pdf 방문일자: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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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통

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4조 제2항 실시에

관한 의견」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주목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추가 설명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가 홍콩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입법해석을 함으로써 홍콩인의 대

륙 자녀 홍콩거주권 문제가 최종 해결되었다고 보게 되었고, 이후 홍

콩법원이 관련 사건 심리 시 기본법상 해당 조항을 인용해야 한다면

위 입법해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했다.462)

한편, 홍콩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의 입법이 홍콩기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고 홍콩기본법과의 저촉을 발견할 경우 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고 판시한 종심판결에 대해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번 해석에서 어

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홍콩기본법 제158조에 따르면 사건 관련

조항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사이의 관

계와 관련된 조항일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

정구 법원의 요청에 따라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할 뿐, 그 외 홍

콩특별행정구 법원의 판시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한은 없다. 앞

서 홍콩특별행정구의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 관련 내용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홍콩특별행정구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 중 사법권과 종심

권은 입법권 등 다른 권한과 달리 중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권한

이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번 해석에서 홍콩 종

심법원의 기타 판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는 않은 것은

홍콩기본법 내지 일국양제 원칙에 부합되는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462)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2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 법제일보, 199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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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평가

비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기본법에 대한 해석으로 홍콩

거주권 관련 법률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유사한 소송이 계속하여 제

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조계의 논쟁도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가. 헌법 및 법률해석 제도

중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헌법 및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부여하여 중국 대륙에서는 입법기관이 헌법 및 법률을 해석

하는 '입법해석' 제도가 시행되었다. 입법기관의 해석은 최종적인 유

권해석이므로 모든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가 이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도 역시 입법해석에 따

라 판결해야 한다. 1981년 6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서 통과된 <법률해석 업무 강화에 관한 결의>에 따르면,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하거나 보충 규정을 해야 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해석을 하거나 법령 형태로

규정해야 하고, 법원 심판 업무에서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 문제에 대

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하도록 하며, 검찰원 검찰 업무에서의 구

체적인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하도록 한

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법률해석에 있어 견해가 대립

될 경우 원칙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 또는 결정

에 대한 상정을 해야 한다. 즉, 최고인민법원이 법률 조문 자체에 의

문이 있거나 그 해석이 최고인민검찰원의 것과 다를 경우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최종 법률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463)

463) 胡锦光、刘海林, "论特别行政区宪制基础的变迁及其意义", 武汉大学学报, 2022-4,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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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 제43조에서도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각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

률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중국 대륙에서 사법기관

이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즉

시 심리를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요청하고, 최고인민

법원도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을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최종 입법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단,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은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사건

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최종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이

므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한다.464) 즉, 중국 대륙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종심권을

침범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에 의

문이 있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해석 요청을 하는데 이와 같은 해석

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이와 같은 사법해석은

오직 심판 업무에서의 법률 적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관련 법률

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입법해석과 비교했을 때

사법해석은 보조적이고 차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65)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입법해석은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특히 헌

법에 대한 해석은 더욱 드물다. 최고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

리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464) 田飞龙，"一国两制、人大释法与香港新法治的生成"，政治与法律，2017-5, 23면 참조.

465) 张志铭, 中国的法律解释体制，法律出版社，1998, 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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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반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건의 심리와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데, 이 점에서도 입법해석은 능동적인 권한이고 사법해석은 수동적인

권한이라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와 반면, 보통법(common law) 체제 하에서는 법원이 사법 종심

권과 헌법,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모두 갖는다. 이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입법기관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고 해

당 법률의 운명은 전적으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엄격한 사법 독립으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해도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요청하

지는 않는다. 만약 입법기관이 법원의 법률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해

당 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할 뿐 법률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

비록 영국 통치 시기에도 홍콩법원에 완전한 법률 해석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제한이 존재하였으나 그 기본원칙은 보통법을 실행

하고 있는 다른 나라 또는 지역과 동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

상황을 고려하여 홍콩 반환 이후에도 법률해석에 관한 기존 제도는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중국 대륙과 홍콩이 직면한 문제는, 대륙법

(civil law)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 대륙의 최고 입법기관 즉 전

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정작 해당 기본법은

보통법(common law)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

제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 입법기

관은 중국 대륙의 법률해석 제도뿐만 아니라 홍콩의 법률해석 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법 제158조는 절충안을 수용하였다. 즉, 헌법에 따라 중국의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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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과 동일하게 홍콩기본법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에

서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중국 대륙의 법률해

석 제도와 일치시켜 '일국'의 요구를 만족하였다. 이와 동시에 홍콩

보통법 체제 하의 법률해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법원에 사건 심리 시 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석 권

한을 부여하였다. 다만, 홍콩법원이 해석하고자 하는 조항이 중앙정부

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 사이의 관계와 연관된다면, 홍콩

법원은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하고, 그 후 해당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위와 같은 해석을 하기 전

에 이미 확정된 판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466) 즉 중국 대륙과 홍

콩의 상이한 법률해석 제도를 융합하고 동시에 '일국'과 '양제'를 실

현하기 위해 홍콩 기본법은 유례없는 독특한 헌법적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판결 번복

홍콩기본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은 홍콩 종

심법원이 1999년 1월 29일에 내린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소

송 당사자들이 해당 판결로 인해 취득한 홍콩거주권에 대해서도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즉,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확정판결에 따라 당사자

들이 이미 취득한 권리의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법률

해석 이후에 발생한 사건 즉 본건 당사자 외 다른 대륙인들이 홍콩기

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조건에 따라 홍콩에 이주할 경우에만 효

466) 林颖璐, "《香港基本法》第158条法律适用问题研究", 广东外语外贸大学, 2014, 硕士论
文，12-18면 참조. 强世功，"司法主权之争——从吴嘉玲案看'人大释法'的宪政意义"，
清华法学，200-5,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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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발생, 적용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후에

기본법을 해석하였다고 하여 홍콩 종심법원의 기존 판결 자체를 번복

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통법 체제 하에서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

(power of final interpretation)과 사법 종심권(power of final

adjudication)은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모두 최고(종심)법원이 행사한

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법률 체계 하에서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

과 사법 종심권은 별개의 것으로 하나의 기관이 아닌 두 개의 기관이

별도로 행사한다. 즉, 중국 헌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에 대한 최종 해

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고 사법 종심권은 최고인민법원이

행사한다.467)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법 규정

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종 해석권을 갖고, 최종

심판권은 홍콩법원이 갖는다. 이처럼 최종 해석권과 사법 종심권을

분리하는 것은 중국 대륙의 법률 체제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일국'

과 '양제'를 융합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종심권에 간섭

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해석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보통법 체제 하에서는 대개 법원의 판결이 선례가 되어 향후

같은 사유에 의한 사건에서 선례를 따르도록 한다(stare decisis). 그

러나 입법기관이 사건 관련 이슈에 대해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

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확정판결 이후 규칙 자체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은 후속 유사 사건에서 반드시 입법기관이 새로 제정했거나 개정

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판례가 입법에 의해 대체되는

467) 중국헌법 제67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一）解释宪法，监督宪法的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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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보통법 체제 하의 대부분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468).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기본법을 해석한 것 역시 대륙법 체제와 보통법 체제 모두에서 허용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국양제'를 실시하는 중국의 현행 법률 제도 하에서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한 곳이나, 사법 종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북경에 위치한

최고인민법원과 홍콩, 마카오에 위치한 특별행정구의 종심법원 총 3

곳이 있다. 최고인민법원과 특별행정구 종심법원들 사이에는 종속관

계가 없고 각자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 종심권을 행사한다.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본법 해석 행위의 성격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기관으로써 기본법을 해석하는

행위는, 보통법 체제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낯선 제도일 뿐

만 아니라 입법자가 법률을 해석하면서 입법 당시의 취지나 사용한

법률용어의 함의를 혼동 내지 왜곡할 우려가 큰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해석은 중국의 헌법제도와 관련된 문제이

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최고권

력기관의 상설기관이자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중국의

헌법 이론상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입법권의 부속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기관으로써 이행해야

할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본법에 대한 해석

은 입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일종의 특수한 입법행위로 보아야

한다.469) 즉, 헌법과 헌법성 법률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

468) Wesly-Smith P. The Sources of Hong Kong Law.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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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은 일반 법률의 해석과 달리 순수한 사법활동으로만 간주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본건에서 기본법의 해석 방법 및 절차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의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본법 해석에 관한 요청을

하였고,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는 국무원 안건을 심사한 후 기본

법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이 필

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에 위원장회의는 1999년 6월 22일 해당 안건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이에 관한 보고도 진행하였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안건을 심리하였

으며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도 받아 본 후 1999년 6월

22일 당일 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과시켰다470). 이와 같

은 제반 과정을 보았을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기본법을

해석하는 행위는 일종의 특수한 입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0

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된 ˹입법법˼
에서도 법률해석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

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471)

469) 王振民, 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 清华大学出版社, 2006, 277면 참조.

470) 인민일보, 1999-6-23, 1999-6-27

471) 중국 입법법 제5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
력을 갖는다(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法律解释同法律具有同等效力).



- 255 -

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기본법 해석 요청 권한

홍콩기본법 제158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에만 법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본법 관련 조

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홍콩특별행정

구 행정장관에게는 해당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건에서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국무원을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의 기본법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실질적으로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홍콩기본법 제43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

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홍콩특별행정

구를 대표한다. 즉,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의 행정적인 수장일 뿐만 아

니라 홍콩 전 지역의 수장이고 홍콩의 어떠한 기관도 대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다른 중국 대륙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와 다른데, 대륙

의 경우 성(省)장은 해당 성(省)정부의 행정적인 수장일 뿐 그 성(省)

의 모든 기관을 대표할 수는 없다.472)

홍콩기본법 제43조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중앙인민정부

와 홍콩특별행정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8조는 홍

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직권에 기본법 집행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였

다. 이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은 중앙인민정부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기

본법의 실시 상황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행정장

관이 국무원에 홍콩에서의 기본법 실시 과정 중 발생한 중대한 사항

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한 것인데, 그 당시 보고서 제목인 '중앙인민정

부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조항 실시 관련 문제

해결 협조 요청에 관한 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정상적인 업

무보고로써 중앙정부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수준에서 해결이 어려

472) 王振民, 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清华大学出版社,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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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제에 관한 요청을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가 보

고서에 기본법 해석을 제안한 것도 단지 제안일 뿐이지 실제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본법 해석을 상

정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무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국무원은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상정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건의 엄중성을

발견하여 주도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본법 관련 조

항에 대한 해석 요청을 올렸다. 따라서 이번 홍콩기본법 해석은 국무

원의 요청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진행한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기본법 해석 제안 여부

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법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보고와 제안이 없다고 해도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주도적으로 기

본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어, 반드시 법원을 포함한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제안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콩대학교

Yash Ghai 교수도 연구를 통해 같은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473)

473) Ghai Y. Hong Kong's New Constitutional Order.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7.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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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일국양제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성

격을 가진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국양제 제정은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중국정부는 대만보다 먼저 홍콩에 이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시행의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홍콩이 중국

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일국양제 정책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최종

적으로는 법제화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

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설치되었고,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

대회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홍콩기본

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성 법률’의 성격을 띤 법률로 평가되며,

홍콩특별행정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 규정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특수한 지방정부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이며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중앙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양자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라

는 것이다. 하지만 ‘일국양제’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중앙은 ‘일국’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고, 홍콩특별행정구는 ‘양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므로 양자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홍콩기본법상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 배분

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본다.

일국양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가지고 있



- 258 -

는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일국양제 이론의 구성 배경과 그에 따른 법제화 과정에 대해 전반적

으로 정리 및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홍콩기본법상

중앙의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

석 및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우선, 홍콩기본법상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면 크게 외교권

과 국방권 외에 홍콩기본법 개정권과 해석권 등이 있다. 홍콩기본법

은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사무를 2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중앙

에서 관리하는 사무’이고, 다른 하나는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

의 사무’이다.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이 결정권을 가

지고 행사한다는 것인데, 외교권과 국방권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홍콩기본법상 사법권의 경우를 보면, 중앙은 모든 권한을 홍콩법원에

부여하였으므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감독할 권한

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완전한 사법

권을 부여한 것과 달리 홍콩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석권한은 일정 수

준 유보하고 있다. 홍콩기본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홍콩종심법

원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서는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

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기본법에 대한 중앙의 해석권은 그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홍콩법원의 해석권

과 충돌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기본법상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을 보면, 고도의 자치권에는



- 259 -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 및 종심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홍콩기본법을 통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시원적 권한은 아니다. 즉,

중앙에서 부여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권한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가진다.

‘일국양제’ 원칙하에 제정된 홍콩기본법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관계로부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

제점이 확인된다. 하나는 홍콩기본법의 합헌성 문제이다. 비록 중국헌

법은 사회주의 헌법이지만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14호의 규정을 근

거로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의 규정만으로는

홍콩기본법 시행에 대한 충분한 헌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 1990년 4월 ‘중화인민

공화국 홍콩기본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기본법이 중국

헌법에 부합된다고 하여 그 합헌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헌법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도 없으므로, 지금

까지도 여전히 홍콩기본법의 합헌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

른 하나는 중국 헌법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

제이다. 이 문제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접근

해볼 수 있다. 첫째, 만약 헌법의 모든 조항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

된다면 ‘일국양제’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만약

헌법 조항 중 제31조만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헌법에 국기, 국장, 수도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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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앞의 가정대로라면 이와 같은 조항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기본법

에서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헌법 조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헌법이 한 국가의 근본법이라는 헌법의 핵

심원리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둘째,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의 ‘입법권’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어 기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경제 제도가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홍콩기본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중앙은 홍콩기

본법 부속서Ⅲ에 국방, 외교 등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국성법률을 추가로 입법하거나 비상사태 발생 시 기존의 전국

성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홍콩국가안전법의 제

정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이 위 홍콩기본법에 따른 ‘입법권’뿐만 아니

라, 중국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제도 설계권도 중복하여 행사하는 방

식으로 사실상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할 법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권한은 홍콩기본법에 규정된 중앙의 ‘입법권’

보다 더 근본적인 권한으로써 사실상 명확한 헌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안정적인 발전뿐만 아

니라 향후 ‘일국양제’ 통일정책을 통한 대만통일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중앙의 제도 설계권에 헌법상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학의 시각에서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고도의 자

치,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을 어떻게 보장할 지에 관

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홍콩기본법상 해당 기본법에 대한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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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다. 홍콩기본법 제158조는 크게 ‘자치범

위 내의 조항’과 ‘자치범위 밖의 조항’으로 나누어 각각 중앙과 홍콩

법원에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자치범위

내의 조항’과 ‘자치범위 밖의 조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중앙과 홍콩특별

행정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

면, 만약 홍콩법원이 이미 홍콩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하여

판결을 내렸으나 그 해석이 중앙의 의견과 충돌된다면 중앙에서 직접

동일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홍콩법원의 판결을 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별도의 해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홍콩법원 간의 해석권한의 충돌

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상술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대만통일에 ‘일국양제’가 적용되는 과정

에서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려면 무엇

보다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에 발생한 법적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향후 남북한의 통일문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

다.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통일이 되더라도 잠정적으

로 과도기를 거치거나 남북한의 체제가 공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

는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때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시

행된 모든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

한 통일방안의 수립과 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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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China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Quan lingxia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country, two systems' means that two systems (socialist

system and capitalist system) coexist within one country. The

unification principle of ‘One country, Two systems’ was raised to

solve the unification issue with Taiwan at the first, and the

government ru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firmed it as

a peaceful unification policy at the theoretical and abstract stage.

However, for practical reasons, the principle of 'One Country, Two

Systems' was applied and implemented in Hong Kong (1997)

firstly. During the process, the 'One Country, Two Systems' was

not just a theory but finally led to legislation, and as a result,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SAR) was

established based o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China. In

addition,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as passed and implemented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is the highest legislativ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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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 The Basic Law of Hong Kong is a law with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Hong Kong SAR, and it is stipulated

that all affairs occurring in the Hong Kong SAR should be

handled based on the Basic Law.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granted Hong Kong a high degree of autonomy

(administrative management, legislative, judicial power, and power

of final adjudication), which allowed Hong Kong to maintain its

existing capitalist system and legal system for 50 years. However,

all authorities to clarify the “One China” principle, including

powers about diplomatic and defense affairs, belong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the Hong Kong SAR is still one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regions with a high degree of autonomy in China.

In China, which is a unitary country where all powers are

concentrated in the Cen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AR and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can be seen as a major

change in the traditional constitutional theory. Above all, the Hong

Kong SAR is a local government with a special status granted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Hong Kong SAR is larger than that of

general local governments in mainland China but smaller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ensure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 Basic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s how to allocate the pow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ong Kong SAR.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state structu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due to

the ‘One country, Two systems’ in China, and it'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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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Hong Kong. Therefore, it was deemed necessary to review

the provisions about the author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ong Kong SAR in the Basic Law.

This thesis consists of 5 chapters.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China an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the

formation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and its main

contents are explained in detail in Chapter 2. Chapter 3 discusses

the legislation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 the process of

the handover of Hong Kong and Macao,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in China

which create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Hong Kong and Macao.

Since this constitutional change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it's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of

China and the Basic Law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In

Chapter 4, the criterias for allocating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Hong Kong SAR are reviewed, and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Hong Kong SAR is analyz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relevant standards and principles.

In this thesis, the following problems are discovered and

summarize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ong Kong SAR under the Hong Kong Basic Law

ena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re analyzed and

evaluated specifically. The first one i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Hong Kong SAR.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Hong Kong SAR is not excluded from the

Constitution of China, but if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re applied in Hong Kong, the 'One countr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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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principle will lose its meaning. To solve this problem, it

seems that there is a need for a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in Hong Kong, but there is no

related provision at present. At this point, the Hong Kong Basic

Law might be seen as an issue of unconstitutional, and there is a

need to do some further review.

The second problem is about the issue of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Hong Kong under

the Basic Law of Hong Kong. According to the Basic Law of

Hong Kong, it is clear that diplomatic and military powers belong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for

the Basic Law is not clearly defined. There have been several

disputes over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 right of the Basic

Law, and the potential conflict still exists. Therefore,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 right to the Basic Law has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among the issues of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Hong Kong.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implementation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 the Hong Kong SAR has positive aspect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delegated authority to the Hong Kong

SAR to handle foreign affairs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 which means that Hong Kong can independently

conclude and implement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cond, even after Hong Kong was

handed over to China, the legal currency was allowed to continue

to be used, and the authority of Hong Kong to issue currency was

stipulated in the Basic Law. This is a regulation to ensure that

the Hong Kong SAR can continue to maintain its statu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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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enter in Asia.

As for the unification affairs with Taiwan in the future, the

unification policy will certainly be pursued as 'One country, Two

systems'.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Hong

Kong will be reflected in Taiwan as they are. In order to properly

apply 'One country, Two systems' to Taiwa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blems raised by analyzing and evaluating in this

thesis. Further more, the plan for unific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can also be changed to suit specific

circumstances. Looking at all these possibilities, it is expected tha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familiarize itself with the legal issues

that have arise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ne country,

Two systems' in China, and refer to them in establishing plans

for unification of Korea.

Keywords: One country, Two systems;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Basic Law;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entral

Government; Hong Kong's autonomy ; executive

power; legislative power; independent jurisdiction;

court of final appeal; right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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